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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wo ideological camps of the free and the communist world have retrained

the 20th century , but the revolution -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and the Collapse of USSR - which occurred in the end of 80' s came

out the watershed of the post - cold war era.

T he political system in the name of cold war came down. Owing to a new

composition times coming, the desire of world peace was the important

interest with concrete plans which human begins want .

In the ravages of World War Ⅱ, people experienced many mottos of war ,

and these mottos was based on the birth of the United Nations as all- out

security . But the complete control about the disputes surrounding nation,

religion , territory, political power among nation was beyond it ' s capacity .

T he United Nations was founded, in the words of it s Charter ,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 Meeting this challenge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 and, to a very significant

degree, it is the yardstick by which it is judged by the peoples it exist s to

serve. Over the last decade, the United Nations has repeatedly failed to meet

the challenge; and it can do no better today . Without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 increased financial support , and renewed commitment on the part of

Member States, the United Nations will not be capable of executing the

critical peacekeeping and peace- building tasks that the Member States assign

it in coming months and year s. T here are many tasks which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should not be asked to undertake, and many

places they should not go. But when the United Nations does send its forces



to uphold the peace, they must be prepared to confront the lingering forces of

war and violence with the ability and determination to defeat them .

For preventive initiatives to succeed in reducing tension and averting

conflict , the Secretary - General needs clear , Strong and sustained political

support from Member States . Furthermore, as the UN has bitterly and

repeatly discovered over the last decade, no amount of good intentions can

substitute for the fundamental ability to project credible force if complex

peacekeeping , in particular , is to succeed. But force alone cannot create

peace.; it can only create the space in which peace may be built . Moreover ,

the changes that this paper recommends will have no lasting impact unless

Member States summon the political will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ly, financially and operationally to enable the United Nations to be

truly credible as a force for peace.

In other words, the key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future complex

operations are political support , rapid deployment with a robust force posture

and a sound peace- building strategy . Every recommendation in the present

report is meant , in one way or another , to help ensure that 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 . T he need for change has been rendered even more urgent

by recent events in Sierra Leone and by the daunting prospect of expanded

United Nations operation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 hese changes - while essential - will have no lasting impact unless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take seriously their responsibility to train

and equip their own forces and to mandate and enable their collective

instrument, so that together they may succeed in meeting threat s to peace.

T hey must summon the political will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ly ,

financially and operationally - once they have decided to act as the United

Nations - if the Organization is to be credible as a force for peace.

In the paper , the author has addressed itself to many compelling needs for

change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 T he author ' s view s its

recommendations as the minimum threshold of change needed to give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opportunity to be an effective, operational,



twenty - fir st century institution .

T he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would be substantially

reinforced and restructured, while other departments supporting peace

operations would also be strengthened. In addition,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Committee on Peace and Security Information and Strategic

Analysis Secretariat , Strengthening of the Electoral Assistance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and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the Office to

implement tasks .

T he Object of this work shall be to make analysis the United Nations, a

device in order to solve world peace problems and peace- keeping operations,

and this report shall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peace- keeping

operations with powerful countries as the central figure and consider the

Korean counterplans about the participation problem in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s.

T hat is, I shall examine into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of UN. but in

order to construct of new world order , the post - cold war era and composition,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of UN must be opened to various fields at the

hands of military action in past , and take into account the formation of new

world order which we will seek .

I believe that this recommendations fall well within the bounds of what can

be reasonably demanded of the Organization ' s Member States.

Implementing some of them will require additional resources for the

Organization, but I do not mean to suggest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United Nations is merely to throw additional resources at

them. Indeed, no amount of money or resources can substitute for the

significant changes that are urgently needed in the culture of the Organization .

While building consensus for the recommendations in the present report , we

have also come to a shared vision of a United Nations, extending a strong

helping hand to a community , country or region to avert conflict or to end

violence.



第 1 章 序 論

第 1節 硏究目的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사회는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5천만명의 사망, 1조3천

8백4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 등1) 인류역사상 최대의 慘禍를 깊이 반성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간의 우호증진, 국제적 협력도모와 국제활동의

중심적 역할의 場으로서의 기능등을 지상의 목표로 1945년 10월 24일 유엔을

창설하였다.

국제연합 탄생과 함께 1945년 10월 24일 발효된 유엔헌장은 전문과 19장 111

조로 구성되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가 국제연합의 기본목적임을 헌장 제

1장 1조에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헌장 제 6장에 紛爭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

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7장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集團的 制裁를 취할 수 있는 집단 안보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

로 나타나 있다. 헌장 제 6장 및 제 7장과 관련하여 1943년 12월 당시의 미국

국방부 장관인 헐(Cordell Hull)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새로운 국제기구의 향

후 운용구상에 관한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현재 동맹 4强 상호간 및 여타 국가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지 않을 것을 天

命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둘째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

결짓는데 사용할 군대를 확보하자는 내용이었다. UN이 탄생하면서 첫번째 제

안은 헌장 제 6장으로 두번째 제안은 헌장 제 7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2)

이와 같이 유엔은 불법적인 침략전쟁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集團的 制裁를 적용하는 방침이 취해지는 동시에 집단안

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의 안보 이사회에 광범위한 權能을 부

여하고 있으나 미소의 尖銳한 대립으로 강제 조치의 지침이 될 헌장 제 42조,

43조상의 사전조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 못하였으며 자국의 직접적인 안보와

1) 박노순, 한국전쟁과 유엔의 역할 , 「월간 국방저널」, 통권 제278호, (1997. 6), p .

40.
2) 국방부,「유엔 평화유지활동(P KO)의 실체」,(서울 : 국방부, 1994), p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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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국제문제에는 拒否權을3 ) 행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UN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엔의 집단안전 보장제도가 당초의 기대한 만큼 運營되

지 못하자 헌장 제6장과 제7장을 조화하여 局地戰의 확대를 저지하고 강대국

의 介入을 억제하며 나아가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UN의 새로운 紛爭해

결 수단으로서 평화유지 활동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힘의 지배논

리에서 벗어나 세계평화라는 共同善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고안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1962년까지 UN이 介入한 몇가지 紛爭이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UN의 이

러한 활동을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 PKO)이라고 칭하지 않

았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UN의 일련의 經費事件에 勸告的 의견 중에서

UN비상군(UNEF - I) 및 유엔콩고활동(ONUC)을 평화유지 활동이라고 언급한

이후부터 UN에 의한 일련의 紛爭解決 노력을 PKO라 부르게 되었다.4) 冷戰

時代의 평화유지 활동은 군감시단(Military Observer Group)과 평화유지군

(Peace Keeping Force)을 통해 停戰을 감시하거나 紛爭의 惡化 및 再發을 방

지하고 제한된 군사적 성격의 활동이었으나 脫冷戰이후 평화유지 활동은 UN

이 紛爭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유지의 중심적 기구로 책임을 行使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로 집행력(Enforcement )을 수반하는 보다 직접적인 강력한

활동 그리고 인도주의 및 선거지원, 국가기반 구축 등의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있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변모되고 있다. PKO 설치수요도 탈냉전

후 양적으로 증가하여 1948년부터 1985년까지 약 40년동안 불과 13건의 PKO

가 설치되었던 반면 脫冷戰후 신 국제질서의 시작과 함께 약 14년동안 28건의

平和維持活動이 전개되었다. 이중 27건은 임무가 종료되고 현재는 15개지역에

3만 5천명의 군인과 경찰이 활동중이다.5 )

그러나 平和維持活動은 함마슐드 전 UN 사무총장이 PKO는 헌장의 6절 5

3) 1945년 유엔창설이후 이 지구상에 100회이상의 주요紛爭이 발생하였으나 유엔은

이러한 위기에 적적히 대처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서 279

회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Boutros , Boutros–Ghali, "A n A g enda f or P eace

: P rev en tiv e D ip lom acy , P eacem ak ing and P eace - K eep ing ", (UN :1992), P . 7.: 송영

선, 「한국 P KO정책방향 연구」,(서울 : 한국 국방대학원. 1998), p . 32.
4) 오기평,「현대국제 기구 정치론」,(서울 : 법문사, 1992),p . 303.
5) 현재의 평화유지활동 현황 : http :/ / www .un .org/ Dept s/ dpko/ dpko/ cu_mission/ body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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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6)에 근거한다 고 말한 것처럼 헌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UN의 紛爭의

해결 방식 때문에 구속력이 미약하고 민감한 事案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尖銳

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평화유지 활동의 기본 원칙도 세

계평화를 선의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대 원칙에 따라 역사

적 慣行을 통하여 발전해온 만큼 엄격한 이론이나 자세한 규범도 결여되어 있

을 뿐 아니라 冷戰時代의 經費規模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로 되

어가고 있으나 UN회원국들의 會費滯納 및 納付拒否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심

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 더구나 脫冷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엔이 개별

국가나 지역적 기구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안보, 경제, 환경 ,인권, 복지차원

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기대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는 유엔의 이러한 역할을 국가간의 문제 해결에만 局限할 것이 아니라 오

늘날 주요 안보위협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 3세계 국가에서 발생하는 內

戰(Civil War ), 대규모 인권침해, 難民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바란

다.7 ) 이러한 시점에서 紛爭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 으로서

平和維持活動의 역할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발

생한 코소보 사태, 동티모르 사태를 겪으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근본

적인 물음을 던지게 했다. 또한, 지난 5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사태에서는 유

엔평화유지군 5백여명이 인질로 붙잡히는 수난을 겪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10여명의

국제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보고서8)를 통해 유엔평화유

지활동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

산주의의 몰락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민족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6) 헌장 제6장 분쟁의 해결과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

의 중간형태라는 입장에서 쓴 표현이다.
7 ) 송영선 , 앞의 책 , p . 50
8) A/ 55/ 305- S/ 2000809.

(ht tp :/ / w w w .un .org/ peace/ r eport s/ peace_operation s/ fu ll_r eport .htm )

이후 10월 20일과 27일자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이행방안을 위한 사무총장의 보고

서 (A/ 55/ 502 및 A/ 55/ 507)가 제출되었다.

h ttp :/ / w w w .un .org/ peace/ r eport s/ peace_operat ion s/ docs/ 55_502e.pdf

http :/ / w w w .un .org/ peace/ r eport s/ peace_operat ion s/ docs/ 55_507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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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으로서 유엔이 수행하여야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第 2節 硏究範圍 및 方法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의 집단적 안전보장의 무기력성에

관한 代案으로서 등장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의 범위를 구성하였다.

먼저 제 2장에서 유엔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유엔의

탄생배경과 집단적 안전보장의 개념을 분석하고 유엔의 헌장규정상에 명시되

어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유엔의 國際紛爭의 해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아울

러 유엔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에 관한 실패원인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제3

장에서는 유엔의 집단적 안전보장의 실패로 인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유

엔 및 각국의 출판물을 근거로 평화유지활동의 정의를 정립하여 平和監視 및

평화유지군의 임무에 관한 세부 주요기능과 平和維持活動을 통해 蓄積된 평화

유지활동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의 변화를 시대별로

冷戰期, 過渡期, 脫冷戰期로 구분하여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平和維持活動

등 세가지 類型으로 구별하여 PKO의 변천과정을 분석한후 제4장에서는 국

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된 4가지 성공사례와 부정적

인 측면으로 인식된 5가지 실패사례를 선정하여 고찰하고, 최근의 코소보사태

와 동티모르 사태를 고찰하고 제5장에서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PKO의 평화유

지군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제6장에서는 제2장에서

부터 제 4장까지의 일련의 분석을 바탕으로 평화유지활동의 강화방안을 제시

하고 결론을 맺는다.

第 2 章 유엔의 集團安全保障 體制

집단적 안전보장은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계국 상호간에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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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侵을 약속하고 紛爭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괴할 경우에는 關係諸國이 일치하여

그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함으로써 制裁를 가하고 평화의

회복, 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며 그 핵심을 형성하는 요소는 集團的 措置라

할 수 있다.9)

이것은 20세기의 산물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성립에 의해서

제도화 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평화유지 기능의 실패로10) 제2차 세계

대전을 불러 일으켰고 제 2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시련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

러한 불행한 역사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인류의 희망 속에서 UN이 창설

되었다. 국제연합은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의 5대국에 의한 권력의 우

위를 전제하며 헌장 27조 3항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국에 대한 拒否權을 인

정함으로써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강대국의 중요한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국제

질서의 전개는 이들 강대국의 협력과 합의를 전제로 하고있다. 이와 같이 안

전보장이사회에 바탕을 둔 국제연합은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裝置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집단적 안전보장 제도가 필요

하게된 것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紛爭解決 방식에는 紛爭의 평화적

해결과 집단안보조치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헌장 제 6장 제 33조에는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기타 당사자가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紛爭의 평화적 해결임무를 부과

하고 있으며 헌장 제 7장 39조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

를 회복하기 위하여 勸告하거나 또는 헌장 제 41조 및 제 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평화의 위협에 대한 평화강제 또는 집

9) 田火田茂二郞, 「新訂 國際法 (下卷)」,(東京:有信堂, 1960), p . 132 : 장영원,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연구: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중심으로 ,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 . 8.
10) 이러한 실패원인으로 첫째, 처음부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강대

국이 쉽게 탈퇴하였고, 둘째, 평화조약의 일부로 연맹규약을 채택하였으므로 일방적으

로 승전국위주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는 점, 셋째, 전원일치의 표결방식은 어떠한 결의

도 성립시킬 수 없었다는 점, 넷째, 위반에 대한 제재력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김

종수, 「국제기구론」,(서울 : 법문사, 1987), p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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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UN이 기여한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은 헌장 7장의 강제조치

를 수반하는 집단안보체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 활동이라는 변형된

것에 의해서였다. 집단안보체제의 실패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조치인 헌

장 43조의 특별 협정의 체결실패와 특별협정의 기본지침이 될 헌장 42조의 군

사참모 위원회에서의 의견조정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2장에서는 유엔과 집단적 안전보장을 살펴보고 UN의 국제적 紛爭

해결과 집단안보체제의 실패원인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第 1節 유엔과 集團的 安全保障

제 2차 세계대전의 勃發로 세계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국제연맹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제 구실을 하지 못하자 미

국, 영국등 연합국 首腦들은 국제연맹 대신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도모

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切感하여 만들어진 기구가 오늘날의 유엔이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유엔과 집단적 안전보장에 관한 이해를 유엔의 창설

과 그 목적을 살펴보고 제 1차 세계대전후 전쟁의 원인이었던 동맹구축을 통

한 세력균형정책을 극복하기위해 고안된 집단적 안전보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집단적 자위, 집단적 행동, 동맹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헌장상에 규정된 집단

적 안전보장의 성격에 관하여 국제연맹과 비교하면서 유엔과 집단적 안전보장

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할 것이다.

1. 유엔 의 創 設과 目的

제 2차 세계대전중 연합국은 전쟁의 慘禍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평화적

인 수단으로 국제적 紛爭을 해결하며 인류 사회로부터 영원히 紛爭을 抹殺

(Liquidation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기구의 창설을 의도하여 정부기관뿐 아니

라 민간에서도11) 연구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대전 후 1년10개월이 경과한

11) 카네기 평화재단의 평화기구 연구 위원회는 약 70명의 학자와 실업가에 의해 조

직되고 1941년 4월 중간보고서와 위원회의 논문을 공표하였다. 33편의 논문은 28명

의 위원으로부터 제출 된 것이었다. 김정균, 성재호 공저,「국제법(개정판)」, (서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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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6월 12일 런던 선언을12) 발표하고 동년 8월 14일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극적인 회견이 대서양상의 軍艦에서 행해지고 그 결과 대서양 헌

장(T he Atlantic Charter )이라고 불리는 영미 공동선언(T he Anglo -

American Joint Declaration )이 전세계에 공표 되면서 UN설립의 동기가 되었

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이른바 모스크바 회의를 열고 중국을 포함하여

일반 안전문제에 관한 4개국 선언13)을 채택하였다. 1944년 8월부터 10월에 걸

쳐서 4개국회의가 미국의 워싱턴 郊外(Suburbs)에서 개최되었다.14) 이 회담의

결과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이 공표 되었는데 그 속에는 기구의 목

적, 성격, 회원국 권능 등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5) 1945년 2월 우크라

이나 지역인 얄타(Yalta)에서 모여 회담을 개최하고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강

대국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시키는데 합의16)하였다.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

영사, 1996), p. 198.
12) 영국 런던에 모여 있었던 9개국 망명 정권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스, 룩

셈부르크, 노르웨이, 체코, 유고, 드골 프랑스 정권)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

아, 남아연방 및 뉴질랜드등 5개 정부가 성 제임스 궁전에 회동하여 조인하였다.
개전후 세계기구에 관한 최초의 공식 서명이었던 이 선언은 연속성 있는 평화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기반은 모든 사람이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상 또

는 사회상의 안전 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에 있어 자유로운 국민들이

충심으로부터 협력하는데 있고 우리들이 의도하는 바는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모

든 자유국민들이 이 목적을 위해 제휴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균,
성재호 공저, 위의 책, p . 198.

13) 모스크바 선언은 모든 평화애호국의 주권 평등원칙에 바탕을 두는 세계적 기구에

관한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김정수, 유엔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평화유지 활동(P KO)중심으로 , (서울:국방대학원, 1996), p . 5.

14) 이 회의에서 4개국은 일반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 즉 담버튼 오우크스

(Dumb erton oak s ) 제안을 채택하였다. 담버튼 오우크스는 미국이 워싱턴 교외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이름이다. 박노순, 유엔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월간 국방

저널」통권 제274호 10월호, 1996, p . 73. : 김순규, 「신국제기구론」중판 . (서울 :
박영사) , 1993, p . 209.

15) Lelan d M . Goodrich , T he Un ited N ations , (N ew York : T om a s A . Crow ell
co. , 1959), pp . 22∼25.

16) 얄타 회의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출석

하여 군사상, 외교상의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평화 기구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의 하나였다. 여기에서 미국이 제출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 방법이 확정적으로

채택되었고 식민지 문제와 관련해서 신탁 통치제도의 설정을 결정하였다. 얄타회담

의 결과 3거두는 2월 21일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속히 일반적 국

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간의 회의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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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에서 개최된 유엔 전체회의는 50개국의 참가하에 약 2개월간에 세밀한 심

의를 하여 국제 연합 창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제 연합헌장을 채택하였다.

4년간의 준비 과정과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걸쳐 만들어진 유엔헌장은 자체 규

정인 헌장 110조에 의거하여 5대 강국을 포함한 29개국이 批准하여 1945년 10

월 24일 국제 연합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으며17) 헌장에 규정된 국제설립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집단적 안전보장을

확립하고 紛爭을 평화적으로 해결시키는데 있다. 둘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인도적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다. 나아가 국제연합 및 加盟國

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주권 평등의 원칙 ② 헌장의무의 성

실한 이행 ③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④ 무력 행사에 관한 일반적 금지 ⑤

국제연합 행동에 대한 전면적 협조 및 집단보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

한 원조적 회피 ⑥ 비가맹국의 협력의 확보 ⑦ 국내 관할 사항에 대한 불간섭

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내용으로 헌장 제 42조에서

안보리는 헌장 제 41조(비군사적 조치)에서 정한 措置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인

정되거나 불충분한 것이 판명될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단적 안

보 또는 평화유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군사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2 . 集團 的 安 全保 障의 槪念

집단적 안전보장은 제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의 産物이며 세력균형체제

(Balance of Power System )를 수정 보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국제현실에 응용

되기 시작하였다. 집단적 안전보장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상호간에 무력의

不行使, 영토의 不可侵을 약속하고 어떤 회원국이 그 의무에 反하여 평화를

파괴하는 경우에 다른 모든 회원국이 평화파괴국에 대하여 취하는 강제 조치

이다.18 ) Claude도 집단적 안전보장에 관하여 국가간의 관계에서 모든 국가가

이웃국가의 방위자가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불 때 전체를

위한 個體, 그리고 個體를 위한 全體라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 논리는

국가의 타국가에 대한 침략적, 불법적 무력사용을 다른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집할 것 에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김정균, 성재호 공저, 위의 책 p . 200.
17) 최종기, 「현대 국제 연합론」, (서울:박영사, 1995), pp . 25∼26 : 김정수, 앞의 논

문. p .7.
18) 김순규, 앞의 책, P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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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결집된 힘으로써 응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19)

그러나 집단적 안전보장의 개념은 널리 사용되는 용어지만 애매모호한 경우

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평화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평화의 질서

에 이바지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다원적 활동에 대한 총체적 명칭으로 사용되

고 있으나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 defence), 집단적 행동(Collective

action ), 그리고 同盟(Alliance)의 개념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집단적 안전보장의 개념을 집단적 자위와 구별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一國이 무력 공격을 동시에 받았을 때 공격을 받은 국가가

공동방위태세에 있는 국가가 그 공격을 동시에 자국에 대한 위해로 간주하고

피침해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그 체제내의 국가

는 우방관계이며 사전에 명확히 적과 동지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집단안전보장

과는 다르다.

둘째, 집단적 안전보장은 집단적 행동과는 다르다.

집단적 행동은 몇몇 소수국가의 제한적 협력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집단적 안

전보장은 강대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대다수 국가에 공략과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0)

셋째, 집단적 안전보장과 동맹은 국제적인 무력충돌을 피하고 침략행위에 대

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4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공동안전의 내용상 차이다.

집단적 안전보장은 일반적인 집단이해를 전제로 하여 공동안전을 성취하는

반면에 동맹은 개별국가의 이해조절에 입각하여 공동안전을 기하고자 한다.

즉 집단적 안전보장은 전체의 이해의 선정에서 출발하며 동맹은 개별국가의

이해의 혼합 절충이다.

② 집단적 안전보장과 동맹은 모두 구속력있는 조약에 기초하지만 동맹국이

부담하는 조약의 의무는 안전보장의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만큼 포함하지 못

하다.

즉 집단적 안전보장은 침략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제전체 구성원에 대한 공격

19) Inis L. Claude, Jr., Swords Into Plawshares , 4th ed. (New York : Random House, 1971), p.
224.

20) Otto Pick and Jullian Critchley, Collective Security , (London ; Macalillan Press Ltd.., 1974),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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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며 모든 국가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반면 동맹

은 개별국가들의 각자 국익에 근거하며 자유롭게 이익이 합치되는 국가의 개

별적인 합의로써 이루어진다.

③ 집단적 안전보장 은 자위권의 행사 또는 집단적 안전보장 자체에 의하여

인정된 합법적인 무력행사를 제외한 모든 무력행사가 불법이라는 전제 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동맹체제는 전쟁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무차별

전쟁관에 기초하고 있다.

④ 집단적 안전보장은 어떤 사태의 발생 이전에는 평화의 파괴자인 적을 알

수가 없으나 동맹은 적과 동지가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

3 . 憲章 上의 集團 的 安 全保 障 性 格

첫째, UN의 모든 제한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있다.

국제연맹은 聯盟規約 제 16조 2항에 연맹이사회는 加盟國에 대하여 단지 勸

告(Recommendation )하는 권한만 있을 뿐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권고적 기능

을 행사하는 결정주체에 불과 했으나 반면에 UN은 헌장의 위반여부 및 강제

조치의 수행여부를 국제평화와 질서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장 제 39조, 41조, 42조)

둘째, UN은 회원국간의 무력행사를 自衛權行使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적으

로 금지하고 있는데 일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전쟁을 인정하는 聯盟規約보

다는 무력금지가 한층 더 철저하다.21) 국제연맹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쟁을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집단안보체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는데 반하여 국제연합은 무력사용을 일반적이며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침략행위 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위협 및 평화파괴행위에 대하여도 집단적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장 제 39조)

셋째,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방식은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여 만장 일치제도

를 지양하고 있다. 만장일치 체제를 취한 聯盟規約의 제도는 加盟國에 대해서

어떠한 개별적인 행동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 했으나 다수결 주의를 취한

연합헌장의 의결제도는 유기적인 기구로서의 권력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

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을 인정하였다. 비록 제정 당시의 국제적 분위기를 미루

21) 김득주,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교수논총 제 1집」, (서울:국방대학원,

199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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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득이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제연합의 긴장된 권력정치의 기구로

변절시키는 요인이22) 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넷째, UN에서는 안전보장 체제에 지역주의를 도입하여 지역적 협정 기관에

의한 지역적 안전보장을 인정하고 (헌장 제 8장),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에 의

거하여 총회가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의 勸告(Recommendation )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다.23)

다섯째, 국제연합의 집단안전 보장체제는 현 질서를 수호하는 현상유지를 지

향한다. 헌장에는 현상유지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장 제 53조 1항

- - -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인 협정에 의하

여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해져서는 인된다. 는 조항의 단서조항으로

서 또 적국에 대한 조치중 헌장 제 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第 2節 國際 紛 爭의 解決

1. 紛爭 解決 에 관 한 憲 章上 의 規 定

UN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제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헌장 제 1

조 1항) 이 목적을 위하여 평화에 대한 안전의 유지와 제거 및 침략행위 또는

평화파괴 행위의 진압을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것과 또한 평화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국제적 紛爭 또는 사태적 조절이나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는 정의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할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

다.24) 즉 UN의 紛爭解決 방식을 국제평화와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1차적

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紛爭해결을 시도하고 이러한 조치가 여의치 않을 때

에는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여 집단안보체제하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사항에 대

한 강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몰겐소 (H . M org enthau )는 국제연합은 군력정치하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협력의 새

로운 방식을 개척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권력정치의 마당이 되

었다고 개탄하고, 켈젠은 국제연합이 원래 법적계기보다 정치적 계기가 우월한 기구

이므로 국제연합을 엄격한 법률적 입장에서만 해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김정균, 성

재호 공저, 앞의 책, p . 202.
23) 장영원, 앞의 논문, p . 14.
24) 장영원, 위의 논문, p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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紛爭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헌장조항을 살펴보면 헌장 제 33조 1항에는 어떠

한 紛爭이라도 그 계속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

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는 가장 먼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지역적 협정을 이용 기타 당사자가 선택하는 평화

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수단에 의하여 紛爭을 해결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헌장 제 37조 1항) 또한 헌장 제 8장 52조 2항에

는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고 또한 지역적 기관을 조직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紛爭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하기 전에 이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이 紛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또한 헌정 52조 3항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

한 것이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紛爭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총회, 사

무총장, 加盟國, 非加盟國은 헌장이 정하는 紛爭解決의 의무를 사전에 수락하

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촉구할 수가 있다. (헌장 제

11조 3항, 제 35조 1항, 2항, 제 9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紛爭과 事態

(Situation )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여부를 심

사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 (헌장 제 34조),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계속

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의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25) (헌장 제 33조 2

항)

첫째, 당사자에 대한 紛爭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것

(헌장 제 33조 2항)

둘째, 적당한 調整, 절차 또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勸告하는 것 (헌장 제 36조

1항), 이때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가 이미 채용한 紛爭解決의 절차를 고려

해 두지 않으면 안되며, (제 36조 2항) 법률적 紛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해 원칙으로 동재판소에 부탁하지 않으면 안된다. (헌장 제

36조 3항)

셋째,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체결조건을 당사자에 구체적으로 勸告하는 것 (헌

25) 최종기,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에 관한 검토 , 「국제정치논총」 제 24집 2

호,(서울:한국국제정치학회, 1984), p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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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37조 2항)

국제연합의 창설자들은 국제연맹의 강제능력의 결여가 실패의 큰 요인임을

인식하고 국제연합에서는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국제연합헌장은 국제연합이 병력을 여하히 사용하는가 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26)

유엔헌장에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4가지 범위 내

로 제한하고 있다.27)

첫째, 個別的 自衛(Individual Self- defense)나 集團的 自衛의 경우(헌장 제 51

조)

둘째, 2차 대전중의 적대국들에 대한 개별적이거나 또는 합동행위의 경우(헌

장 제 107조)

셋째, 헌장 제 43조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군사력으로 유엔을 대신한 5대

강국의 합동행위 및 제 43조가 이행될 때까지의 합동행위의 경우 (제 106조)

넷째,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하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 밖의 경우 유엔헌장 제 7장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

위에 관한 행동에 集團的 制裁를 취할 수 있는 집단 안보에 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다. 헌장 제 39조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

하고 또 회복하기 위하여 勸告(Recommendation )하고 또는 제 41조 및 제 42

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상황

에 있어 강제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 또는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관

계당사국에 요청할 수가 있다. 관계당국이 이 잠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일에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헌장 제 40조) 헌장

제 41조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통신, 전선통신 기타의 운송통

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 또는 불충분한 것이 판명되었다고 인정 될 때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26) Harold K . Jacob son N e tw ork s of I n terd ep end ence : I n ternat ional Organ iz at ion

and T he Global P loitical Sy s tem (New York : Alfr ed A . Kn opt , 1979), p . 193.
27) 김순규, 앞의 책, p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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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헌장 제 42조) 이 군사적 조치를 위해 모든 加盟國은 안전보장이사

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특별 협정에 따라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

한 병력, 원조 및 편익을 이용케 할 것을 약속한다. (헌장 제 43조 1항) 그러

나 특별협정의 미성립으로 인하여 이러한 UN군은 설치되지 않고 있다.

2 . 平和 的 解 決方 法

(1) 紛爭의 非司法的 解決

국가간의 紛爭이 발생하면 유엔 헌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태롭게 하

는 국가간의 紛爭이 발생하면 우선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평화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무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평화적 해결방식에는 직접교섭,

주선 및 중개, 국제심사, 國際調整, 사법적 해결 등이 있다.28)

이러한 모든 방법은 평화적 해결방식이지만 직접 교섭에서부터 사법재판에까

지 이르는 각 방식을 보면 당사국간의 관계에 점차적으로 강력한 비당사자적

요소는 介入시켜 나가고 주관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형태로 이끌어 가고, 부드

러운 자율적 합의가 타율적인 勸告를 거쳐 구속적인 것으로 굳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직접교섭

직접교섭이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의 대표들이 직접 만나

서 외교수속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紛爭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교섭은 당

사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紛爭을 해결하려는 일차적인 방법인 것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장 용이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계속성 있는 광범위한 합의에도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므로 현실적 입장에서

관찰할 때 紛爭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약

중에는 紛爭 解決을 위해 제 3자에 의한 해결 방법에 부탁하기에 앞서 반드시

28) 약칭 우호관계선언(Gen eral A ssem bly Declarat ion on Prin ciples of In tern at ional

Law Con cerning F rien dly Relation s and Cooperation am ong St at es in accordan ce

w ith th e Chart er of the United Nat ion s ), G. A . Res 2625(XXV ), Oct ober 24, 1970.

이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표결없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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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교섭을 거치도록 규정29 )한 것도 있다. 많은 조약들도 紛爭을 중재 재판이

나 사법적 해결에 부탁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섭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

였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교섭이 다른 평화적 수단의 선택보다

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주선(good office) 및 중개(mediation )

주선이란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 3국이 분쟁 당사국간의 직접 교섭

에 사무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30) 중개란 제 3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사무적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紛爭 내용에까지 관여하여 타협에 노력하

는 것을 말한다. 주선과 중개는 紛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제 3자

의 우호적인 관여라고 할 수 있다. 주선과 중개의 구별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엄격한 이론상의 차이를 따진다면 전자는 紛爭解決의 절차적인 촉진을 도모하

는 경우이며, 후자는 당사국의 타협이나 양보를 勸告하는 경우이다. 즉, 양자

는 그 介入의 정도에 의하여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주선과 중개를 담

당하나 반드시 국가만이 담당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31)도 할 수 있다. 주

선, 중개제도를 장려한 國際紛爭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 조약 의 제 2

장에는 체약국은 중대한 의견 충돌이나 紛爭이 야기된 경우 무력에 호소하기

전에 사정이 허용하는 한 우호국에 대해서 주선과 중개를 의뢰할 의무가 있

29) 대표적 실례로 1903년의 영·불조약은 법적 분쟁을 재판에 부탁하기 전에 직접

교섭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맹 규약(13조 1항), 1925년의 로카르노

재판 조정조약, 1825년의 중국에 관한 9개 조약(7조) 1928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

결에 관한 일반 의정서(1조),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4조) 등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부탁의 전제조건으로 직접 교섭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병조, 이중범 공저, 「국제

법 신강(제7개정판)」,(서울:일조각, 1997), p. 867.
30) 존 메릴스 저, 김재원 역,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 (서울:교육과학사, 1998), p . 55.
노일 전쟁 후 양국의 포츠머스 강화를 위한 미국의 주선이 있다. 당시 T .Roosev elt 대

통령은 1898년 미,스페인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

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포츠머스 평화조약 (T reaty of P ort sm outh )의 주선을 빙

자하여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묵인하였던 것이다. 이병조, 이중범 공저, 위의 책,
p . 868.

31) 1948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주조약에 의하면 분쟁 당사국 이외의 미주

제국정부 뿐만 아니라 그 정부에 의해 지명된 명단에서 선정한 탁월한 시민

(em in ent citizen )은 주선과 중개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주조약 9
조, 11조), 이병조, 이중범 공저, 앞의 책, p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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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조)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紛爭과 관계가 없는 체약국은 자발

적으로 주선, 중개를 행할 권리가 있다 (제 3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제심사(International Inquiry )

국제심사란 紛爭 당사자들이 선정한 공평한 국제기관이 紛爭의 원인이 된 사

실의 내용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紛爭 당사자들 간에 얽힌 오해를 풀고 감정

을 완화시켜 紛爭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32) 국제심사의 유래는 1899년 제

1차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서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국제 紛爭의 평화적

해결 조약 내에 처음으로 국제심사위원회에 의한 국제심사제도가 인정되었다.

국제심사를 행하는 기관은 국제심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인데 이는 紛爭 원인과 실태가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명백해지

면 당사국은 자진해서 직접 교섭에 의해 紛爭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기초로 한 調整制度이다.33) 그러나 이 위원회는 상설 기관이 아니고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국간의 사실 심사조약이라는 특별한 합의에 의해 설치된

다.(헤이그 협약 10조 1항)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사실심사조약에서 행하는 것

이 보통이지만(헤이그 협약 10조 2항)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상설 중재

법원의 통상재판정 구성과 동일하다.(헤이그 협약 12조) 위원회의 임무는 공평

성실한 심리에 의하여 사실 문제를 명백히 하고 紛爭 解決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심사위원회는 사실 문제의 조

사 보고에만 국한되어 있고 심사대상도 국가의 명예와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紛爭은 그 범주 밖에 두었을 뿐 아니라 위원회가 상설적이 아니라는 등

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1911년 녹스(knox ) 조약에34) 의한 혼합심사위원회(Joint

High Commission of Inquiry )와 1914년의 브라이언(Bryan )조약35)에 의한 상

32) 유병화, 「국제법」, (서울:진성사, 1988), p . 486.
33) 김정균, 성재호 공저, 앞의 책, p . 523.
34) 녹스 조약은 분쟁 당사국의 일방이 설치를 요구하면 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

다고 한점과 사실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 문제도 심사할 수 있고 심사, 보고 이외

에 해결안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은 국제 심사 위원회보다 진전된 것이

었다. 역시 심사위원회가 비상설적이라는 결점만은 면하지 못했었다.
김정균, 성재호 공저, 앞의 책, p . 524. : 이병조, 이중범 공저, 앞의 책, p . 870.

35) 브라이언조약의 상설심사위원회는 교섭으로 해결하지 못한 모든분쟁을 심사할 수

있고 일방 당사국의 부탁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할 권한이 있고 심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의 전쟁유예기간 (M oratorium ) 즉 탈 냉각기

간을 설정하고 위원회가 전원일치로 합의할 때는 부탁이전이라도 분쟁해결을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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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심사위원회(Permanent Commission of Inquiry )가 이 심사제도를 점차적으

로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와 같이 사실조사는 주선이나 중개보다는 진

일보한 것이지만 첫째, 위원회가 상설적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 심사대상이 사

실에 한정된 점 셋째,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에서 비판

을 면치 못하고 있다.

(라) 國際調整(International Conciliation )

조정이란 분쟁 당사국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위원회가 紛爭의 실질

을 모든 관점에서 심사하고 그 해결조건을 정하여 이를 紛爭 당사국으로 하여

금 수락하도록 勸告함으로써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紛爭處理 方法이

다.36) 주선 및 중개는 제 3자가 편의의 제공이나 수단의 도모에 의해 紛爭 당

사국간의 직접교섭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調整을 제 3자가 직접 계쟁사실을 공

정하게 조사 및 확인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처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調整은 국제 심사와 국제

재판의 중간에 위치하며 다음의 성질을 갖는다.37) 첫째, 독립적 지위에 있는

제 3자의 판정에 의해 紛爭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둘째, 調整을 紛爭 당사국의

주장을 조화시킴으로써 紛爭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셋째, 調整은 勸告的 성질

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調整에 관한 조약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1928년에 체결된 국제 紛爭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일반의정

서38 )이다.(1949년 개정) 調整委員會에 부탁되는 紛爭은 법적 紛爭을 제외하고

수 있고 또 1년내에 보고서 작성을 끝내도록한 상설기관이라는 점에서 가장 진보

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김정균,성재호 공저, 위의 책, p .524. : 이병조, 이중범 공저,
위의 책, p .870.

36) H .F ox , Conciliat ion " in C. M . H . W aldock (ed .), IN T E R N A T I ON A L
D I S P UT E S : T he L eg al A sp ects , London , 1972, p . 93

37) 이병조, 이중범, 위의 책, p . 871.
38) ① 이 위원회는 2종이 있는데 하나는 상설조정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조정

위원회이다. 상설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특별

조정위원회는 전자가 설치되지 않는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설치되는 것

이다. 일반 의정서에 의하면 상설조정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해

설치를 요구하면 6개월 이내에 설치 되도록 되어있고(3조), 그러한 상설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국이 요구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의 사실

조사만을 위한 특별 조정 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있다.(5조) 조정위원회는 당사국

- 17 -



당사국의 집적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모든 紛爭이 포함되나(의정서 제1

조), 特定紛爭에 관해 유보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39)(도 17

조 20조) 수많은 調整條約의 체결과 상설위원회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調整에 의하여 紛爭이 해결된 예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첫째, 調整의 주요한

기능으로 간주되는 국제심사에 관한 임무를 중재재판 또는 사법재판에서 구성

한 기관에 부여하는 경향, 둘째, UN의 평화적 紛爭解決 절차의 초래로 紛爭

당사국이 예측가능성이 없는 調整에 부탁하는 것을 꺼리며 셋째, 調整委員會

는 비정치적 성격을 갖는데 반하여 부탁되는 紛爭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므로

紛爭 당사국의 紛爭 부탁기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40 )

(2) 사법적 해결

독립된 制裁機關에 의하여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판결에

의하여 國際紛爭을 해결하는 절차로써 여기에는 중재재판, 사법재판, 지역적

사법판결에 의한 해결이 있다. 중재재판은 중재법원이, 사법재판은 국제사법재

판소가 담당하나 그리고 지역적 사법재판은 UN헌장과 지역원리에 입각한 사

법적 해결방법이다. 이곳은 첫째,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해 紛爭을 해결하고 둘

째, 紛爭을 권위있는 법원에 부탁하여 그 판결에 紛爭 당사국이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紛爭의 악화를 방지하며 셋째, 紛爭의 평화적 해결 준칙으로서의 국

제법을 보완함으로써 국제법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을 갖는다.

사이에 별도의 협정이 없는한 위원은 5명이고 그중 2명은 각 당국이 1명씩 선임하

고 나머지 3명은 합의에 의해 제 3국인 중에서 선임한다. 의장은 이 3명중에서 당

사국의 합의로 선임한다.(4조) ② 유엔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 보조

기관으로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예컨데, 1948년 12월 11일 총회의결 팔레스타

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병조, 이중범 공저, 앞의 책, p . 872.

39) 의정서는 법적 분쟁을 특별히 조정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 해

결에 부탁하도록 하였다. 정치적 분쟁도 조정에 실패하면 중재재판에 부탁할 수 있

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채택된 해양법 협약이나 외교, 봉사관계 협

약은 조약자체 또는 선택의정서 (3조)에서 법적 분쟁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부탁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을 조정에 부탁할 수도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40) 이병조, 이중범 공저, 위의 책, P .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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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재재판

紛爭을 바로 그 紛爭 당사국이 선정한 어떤 중재자로 하여금 법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수단을 중재재판이라고 한다. 중재

재판 제도는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고, 특히 중세에 있어서는 紛爭의 해결방법

으로 상당히 활용된바 있으나 현대국가 제도의 성립과 전제주의적 경향으로인

해서 크게 쇠퇴했었다. 그러던 것이 영국과 미국이 중재합의에 따라 처리한

1872년의 알라바마호41) 사건의 중재재정의 계기로, 중재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19세기 중에 200개에 달하는 사건이 중재재판에 부탁되면서 다시 활

기를 띄게 되었다. 어떠한 紛爭이 중재재판에 회부되느냐는 원칙적으로 당사

국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 합의는 紛爭 발생후 특별협정(Compromis )

에 의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조약 등을 통하여 재판의무를 규정하여 놓을 수도

있다.

사전이든 사후이든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어떠한 성질의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중재재판 회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

재재판 조항에서는 법률적 紛爭과 비 법률적 紛爭을 구분하고 그 중 법률적

紛爭만을 중재재판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사법재판

사법재판은 제 3자가 직접적으로 介入해서 행하는 紛爭의 처리방식이다. 紛

爭의 평화적 처리방법중의 최후 수단인 이 사법적 해결은 원칙적으로 법을 기

준으로 해서 제 3자인 법관이 법적으로 심사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결

정을 내리게 하는 형식이다.

국제 재판제도의 연혁은 1907년 헤이그 회의에서 중재사법 법원 (court of

Arbitral justice) 설안이 작성되었으나 법관의 국가별 할당에 관해서 우선적

지위를 요구하는 대국과 국가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소국간에 의견이 상치되

어 성립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20년 상설국제사법법원(PCIJ :

Permanent of International Justice)이 창설됨으로써 사법재판이 제도화되었

41) Alabam a호 중재재정의 특징은 당사국이 적용법규인 중립국의 의무에 관한 원칙

을 합의하고 미, 영, 스위스, 브라질, 이탈리아에서 선임한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판결을 부탁함으로써 법원구성에 있어서 중립성 확보에 노력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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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설국제사법법원은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紛爭중 당사자가 부탁한

것을 재판할 권한과 총회나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紛爭이나 문제에 대한 勸

告的 의견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는데 이 법원이 설립된 후로는 이에 의

한 재판을 사법적 해결이라 하고 紛爭이 발생할 때마다 조직되는 법원에 의한

재판을 중재재판이라고 했다. 1946년 4.18일 국제연맹 총회에 국제연맹과 상설

국제사법법원이 해체되고 국제연합의 국제사법법원42)(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이 그에 대치되었다.

1) 人的管轄

ICJ 규정 제 34조는43 ) 국가만이 사건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상호간의 紛爭만이 ICJ의 관할하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ICJ는 규정

당사국에게 개방되며(ICJ 규정 35조 1항)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규정당사국

이 된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ICJ는 비 규정 당

사국에게도 개방될 수 있다.(동 2항)

2) 物的管轄

42) ① ICJ의 연역은 1994년 담버튼 오우크스 회의에서 UN 주요기관의 하나로 상설

사법기관의 설치가 강조된 후 1945년 법률가 위원회(comm itt ee of jurist s )에서

P CIJ규정을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원설립안이 제안되었고,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이 제안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법재판이 설치되어 P CIJ 규정을 기초로하고 또한 헌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ICJ규정 (제 70조)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

였다.(헌장 92조)
② ICJ는 유엔의 다른 기관과는 달리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구성, 권한,

절차등은 유엔 헌장과 별도로 ICJ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엔 헌장

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유엔 회원국은 당연히 규정 당사국이 되며 (헌장 93조

1항) 비회원국도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의해 총회가 그때 결정하는 조건하에

규정당사국이 될 수 있다.(헌장 93조 2항)
③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덕망이 높고 자국에서 최고의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국제법에 권위있는 법률가 이어야한다.(ICJ규정 3조 1항)
43) UN헌장 96조에 의해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하여 총회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UN기관과 전문기관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국제조직에 제기되는 사건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도 명시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입각

해서 자국민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ICJ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병조, 이중범 공저, 앞의 책, p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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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건으로서 부탁된 분쟁에 대한 국제적 법원의 관할권이 당사국간의 동

의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이다. 따라서 국제사법법원

도 당사국이 부탁하기로 동의한 사건, 사항만을 관할하게 된다.44) 즉, ICJ 규

정 제 36조 1항에는 당사자가 ICJ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과 UN헌장 또는 현행

재조약에 특정한다. 사항에 관할권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J 규정 제 36

조 2항은 본 규정의 당사국을 동일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타 국가에 대한 관

계에 있어서 다음의 모든 법률적 紛爭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을 특별한 합의

없이도 당연히 의무적이라고 인정함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① 조약의

해석, ② 국제법상의 문제 ③ 국제 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부 ④ 국제의

무 위반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고, 혹은 여러국가 또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적 조건하에서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일정한 기간을 첨부하여

서 할 수도 있다. (ICJ 규정 제 36조 3항)

국제사법법원은 국제연합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면서 그 상설성과 국제성을

살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판결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많은 문

제점이 제기되어왔다.45) 첫째, 법률적 紛爭만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비 법

률적 紛爭 또는 정치적 紛爭을 다룰 수 없다. 둘째, 선택 조항의 수락에 있어

서의 조건을 붙이는 유보 조항이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국내 문제라고 인정

하는 사건에 대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않는다는 코넬리 유보조항

(Connally Amendment )46 )을 첨가하였다. 셋째, ICJ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

국제성이 나타난다. ① 각국 정부가 임명하는 국별법관단에 의한 지명제도가

과연 각국 정부와 독립적일 수 있느냐 ② 국적 불문의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44) ICJ의 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문제도 ICJ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규정 36
조 6항을 적용하여 ICJ가 전적으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 36조 5항에 의거

한 영국, 이란 등의 선언이 국제법에 의하여 오로지 당사국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을 ICJ의 관할권에서 제외한 점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 헌장 2조 7항이 UN기관인 ICJ에게 어떤 사항이 본질적

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가를 결정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당사국만이

그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병조, 이중범 공저, 앞의 책, p .
892.

45) 김정균, 성재호 공저, 앞의 책, p .551.
46) 自動的 留保條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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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국인 2명 이상이 법관이 될 수 없다는 점(제 3조 1항) ③ 동일국인 2명

이상이 총회 및 안보리의 투표에서 절대다수를 얻었을 때에는 그들 중 최고

연장자만 당선 된 것으로 한다는 점(10조 3항) ④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계통의 대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9조) 또 국적 불

문이라고 하면서도 국적 법관을 내세운 것이다. 넷째, 판결효력의 문제이다.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47 ) 이때 UN 안보리는 강제

력을 발동할 수 있으나 그것 역시 용이하지 않다. 결국 양자가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어느 일방이 불리하지 않는 공통의 이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그 어려움은 더 커진다. 다섯째, 국제법의 불명확성이다. 법률적 분쟁이

란 것이 그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의 원칙이 있고,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국제법 특히, 국제관습법의 불명확성이 주는 지장

은 아직도 크다. 여섯째, 개인의 문제이다. 사법재판이란 것이 국가간의 紛爭

만을 다루는 것이어서 국제단체와 개인이 제의되기는 하나 국제 단체에는 勸

告的 의견이란 것으로 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비하면 개인에게도 좀 더 국

제적인 사법적 보호가 미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국

제 사법재판소의 존재는 비록 그것이 강제 관할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하더

라도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紛爭 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국제 분쟁 해결기관으로써의 ICJ의 역할은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준칙으로서의 국제법 발달을 촉진시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

할 수 있다.

(3)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

(가) 국제연합

국제조직에 의한 紛爭解決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엔에 의한 해결이다. UN

은 국제 調整委員會나 ICJ와는 달리 紛爭解決의 전담기구는 아니다. 그러나

UN은 평화 유지와 국제협력의 촉진을 2대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紛爭을

평화유지에 違背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하며 이것은 UN 임무의 중핵을 이룬

47) 박상식, 「국제정치학」, (서울:집문당, 1983)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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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은 국가간에 紛爭이 발생하면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토의하고

(UN헌장 11조 2항, 10조, 31조,32조) 당사국에 대하여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며

(동 33조 2항), 심사하고(동 34조), 적당한 調整節次 또는 방법과 해결 조건을

勸告(Recommendation )할 수 있다. (동 36조 1항, 37조, 38조, 11조 2항) 유엔

에서 介入對象이 되는 紛爭은 다음의 성격을 갖는 紛爭에 한한다. 첫째,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紛爭이어야 한다. UN헌장 제 33조 1항은

그 지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紛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은 평화적 紛爭解決節次에 부탁되는 紛爭 사태의 성질

에 관하여 일관성있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

둘째, 국제적 紛爭이어야 한다. UN헌장 제 2조 7항은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UN은 介入할 수 없다"48)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UN헌장 제 7장에

의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국제평화가

파괴된 경우 또는 침략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셋째, 정치적 분쟁이어야 한다. UN은 원칙적으로 모든 紛爭을 해결할 수 있으

므로 정치적 紛爭은 물론 법적 紛爭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UN은 가능한

법적 紛爭을 ICJ에서 해결하도록 당사국에 勸告해야 하며49)(헌장 36조 3장)

만일 법적 紛爭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ICJ의 勸告的 의견를 들어서 해결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동 96조 1항), 총회가 勸告的 의견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UN이 해결할 수 있는 紛爭

은 정치적 紛爭이다.

48) Rosalyn Higgin s는 한국전쟁 조차도 내란이므로 UN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

장한다. Rosalyn Higgin s , :Un ited N ations , P eacek eep ing , 1945 ∼ 1967 :
D ocum en ts and com m entary , v ol. 2, (London : Ox ford Univ er sity Press , 1970),
p . 175.

49) 이와 같이 UN이 분쟁의 성질을 구별하여 법적 분쟁을 당사국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소하도록 하는 것은 첫째로, 법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며, 둘째

로, UN은 초국가적 조직이 아니므로 당사국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UN은 분쟁을 구별하여 법적 분쟁은 법원에 부탁하여 해결하도록 당

사국에 권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적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발적으로 ICJ에 권고적 의견을 물어

서 그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당사국에게 권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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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장이사회

헌장 제 2조 3항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은 紛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특히, 제 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중대한

紛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紛爭 당사국으로서는 먼저 그가 선택하는 평화적

해결방법 즉 교섭, 심사, 중개, 調整, 재판, 지역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 등을

이용해 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 중 그 어느 한가지에 의하여 紛爭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제 38조

1항에 따라 이를 안보리에 부탁하여야 한다. 紛爭이 안보리에 부탁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가 있다.50)

첫째, 紛爭 당사국이 부탁하는 경우(헌장 37조 1항)

둘째, 제 3국이 부탁하는 경우(동 35조 1항)

셋째,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동 99조)

넷째,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

다섯째,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발적으로 紛爭을 심사하는 경우(동 34조) 등이다.

(다) 총회

총회는 거부권의 적용이 없이 2/ 3의 다수결에 의하여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총회에 대하여 그 기능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재검토되고 그

기능이 일반적으로 강화되어51) 가는 경향이 있다. 총회에 의한 紛爭의 부탁은

50) ① 37조 1항에 의한 부탁 : 37조 1항에 의해 분쟁당사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분

쟁을 부탁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분쟁이 계속되면 첫째, 국

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고 둘째, 당사국은 우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셋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만 안전보장이사회

에 부탁할 수 있다.
② 38조에 의한 부탁 : 즉 모든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면 어떠한 분쟁이라도 안전

보장이사회에 부탁할 수 있다.
③ 94조 2항에 의한 부탁 : 94조에 의한 부탁은 ICJ의 판결을 패소국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패소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하는 경우이다.
④ 35조 2항에 의한 부탁 : 35조 2항에 의하면 UN의 비회원국이라 할 지라도 분

쟁당사국인 경우에는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미리 수락할 것을 조건

으로 모든 분쟁을 안보리에 부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요건은 분쟁이어야 하고 분

쟁의 당사국이어야 하며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 의무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51) 헌장 제 28조는 안보리는 기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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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헌장 11조 2항, 35조 1항), 비 회원국(제 35조 2항), 안전보장이사회(동

11조 2항, 12조 1항), 총회자신(동 10조, 14조)에 의해 행하여지는데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부탁하는 경우와는 달리 紛爭 당사국의 경우에도 제 33조에

따른 평화적 해결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紛爭 발생 직후에 부탁

이 가능하다.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사태(紛爭事態)라도 그것이 국제적 마

찰이나 紛爭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국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도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고(제 35조 1항) 비 회원국은

그 자신이 紛爭 당사국일 경우에 한해서 그 紛爭에 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

기시킬 수 있다.(제 35조 2항) 이와 같은 제 6장 규정에 대응하여 제 11조 2항

은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 35조 2항에 따른 국제연

합 비 회원국으로부터 부탁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

토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제 12조에 위반되지 않는 관계국, 안

전보장이사회 또는 그 양자에 대하여 勸告52)할 수 있다.

(라) 유엔 사무총장

紛爭의 평화적 해결에 관하여 사무총장도 헌장 제 98조에 의해 총회나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위탁된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헌장은 사무총장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첫째, 안보리의 介入을 요구하는 권한이다.(제 99

조)53) UN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관

하여 안보리의 介入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총회나 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사

무총장 자신이 紛爭解決을 위한 외교적 기능을 수행한다.(제 98조) 사무총장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국제기관으로서 國際紛爭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국가와 교

섭하는 임무를 UN사무총장에 자주 위임하였다.54)

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헌장 제

28조하에 의무를 위반하고 안보리의 과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52) 과거 총회가 취급한 문제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남아연방에 있어서의 인도인의

대우문제에 관한 인도와 남아연방 사이의 분쟁, 한국 통일문제 등이 있다.
53) UN회원국이나 안보리의 이사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에 심각함에도 불구

하고 안보리의 개입요구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무총장이 직접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할 수 있다.
54) 안보리는 결의안(1956년 4월 4일)을 채택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주선과 중

개를 사무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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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적 협정 또는 기관55)

UN헌장 제 8장은 지역협정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기타 유대관계가 보다 밀접한 지역 협력 체제를 통하여 불완전한 국제

공동체의 조직 활동을 보완하려는 의도이다. UN헌장 제 52조 1항도 이 점을

인정하여 국제 평화를 저해하는 사건을 UN의 목적외 원칙의 범위 내에서 지

역 협력체제 - 지역기구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장 52조 2

항은 지역적 성격의 紛爭을 UN에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지역 협력체제를 이용

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 유엔 에 의 한 制 裁措 置

어떤 국가 또는 정치단체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

위를 할 경우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UN 자체 또는

UN의 勸告로 회원국이 취하는 비무력 또는 무력적 강제조치를 말한다. UN에

의한 制裁(Sanction)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制裁와 총회에 의한 制裁로 구

별된다.

(1)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UN은 집단 안전보장체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비무력적,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

할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존재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이다. UN헌장이나 제

40조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이나 권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紛爭事態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관계 당사국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56) 강제조치의 결정은 헌장 제 25조에 의거 전 회원국

55) 지역적 기관인 미주기구 (OA S ) 는 비교적 정비된 분쟁 해결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1948년, 1949년 및 1955년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분쟁, 1955년 에콰도르와 페루간

의 분쟁 등을 처리하였고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는 콩고사건, 알제리, 모로코 국

경분쟁,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분쟁 등을 해결하였다.
56) 인도네시아(1947. 7. 30), 팔레스타인(1948. 7. 15) 및 한국(1950. 6. 25) 등에서 안전보

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의 존재를 결정하기 전 또는 후에 무력

행사의 정지, 휴전 또는 일정선 까지의 군대철수 등을 요청했었다. 이병조, 이중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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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에 반대한 국가 및 결정에 참가

하지 않은 국가도 그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강제조치에는 경제적, 외교적인

비군사적 강제조치와 군사적 강제조치가 있다.

(가) 비군사적 강제조치

비군사적 강제조치란 병력의 사용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수단으로써 UN헌장

제 39조에 따라 UN에 의한 집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는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강제조치를 결정하여 그 조치에 따르도

록 각 加盟國에게 요청하게 된다. 비 무력 강제조치에는 경제관계의 단절, 철

도, 해운, 우편, 통신, 전선통신 및 그 밖의 교통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

단, 외교관계의 단절등이 있다.(동 41조) 이 조치는 안보리의 결정에따라 회원

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실시되며 회원국의 직접행동을 통해서 뿐만아니

라 회원국이 소속된 국제기구를 통하여 실시될 수도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 制裁措置를 결정함과 동시에 유엔 加盟國에게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대하여 무기를 포함한 물자의 반입을 저지하고 자금 공급과 송금

의 저지를 요청한 바 있다.

(나) 무력적 강제 조치

군사적 강제조치는 UN헌장 제 42조에 의거 회원국의 육군, 해군, 공군에 의

한 시위 봉쇄 및 기타의 조치를 포함한 군사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원

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실제 군사행동을 위하여 필요한 병력의 제

공 및 원조편익의 제공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사전에 특별 협정57 )을

맺고있는 加盟國에게 요청하도록 되어있다.(동 43조) 그러나 어느 나라도 아직

특별협정을 맺지 않은 현 단계에서 UN에 병력을 제공하는 문제는 加盟國의

저, 앞의책, p. 924.
57) UN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분쟁 해결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호원

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49조) UN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떤 행동

에 대해서도 UN에게 모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UN의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원조를 삼가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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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2) 총회의 조치

1950년 11월 3일 제 5차 UN총회에서 채택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58) 에

따라 총회가 UN에 헌장 제 10조에 의거하여 취하는 비 구속적 강제조치를 말

한다.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안전보장의 한계를

타파하고 UN의 集團的 安全保障體制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회의 안전

보장에 관한 제2차적이고 보충적인 책임과 권한을 근거로 총회에 의한 강제조

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즉 거부권으로 인한 UN의 안전보장체제의 마비를 총

회의 권한 강화로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 결의의 주된 내용은 거부

권행사로 인하여 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된 경우 총회는 2/ 3 다수결에 의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에 관한 집단적 조치를 회원국에게

勸告하기 위한 토의를 즉시 행하고 UN군으로 출동 가능한 병력을 유지할 것

을 회원국에게 勸告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 결의는 안보리에 의한

58)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 : 한국전쟁에서 군사조치의 발동에 대해 안보리의 복귀

(1950. 8. 1)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가 있었다. 앞으로도 강제조치를 발동하

려면 거부권이 장애가 될 것이고 거부권을 인정하면 강제조치가 곤란하게 되는 딜

레마에 빠지게 된다. 즉 강제조치를 희생하느냐 거부권을 인정하느냐에 양자택일이

있을 뿐이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유엔은 후자를 택하게 되었다. 제 5차 총회

(1958. 11. 3)에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케나다, 우루과이, 필리핀, 터키 7개국의 공

동제안으로 총회강화 결의안을 제출하여 찬성 52, 반대 5, 기권 2(인도 아르헨티나)
로 채택하였다. 결의의 내용은 A , B , C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히 중요한 것은 결의

A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보리가 상임

이사국에 전원 일치를 얻지 못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회가 국제평화

와 안전의 유지 회복을 위한 집단적 조치를 회원국에 권고하기 후 24시간 이내에

안보리의 단순 9개국 혹은 유엔 회원국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긴급 특별 총회

로서 회합할 것

(2)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국제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의 실정을 시

찰, 보고하기 위한 평화감찰기구 를 설치할 것

(3)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안보리 또는 총회의 권고가 있을 때에는 유엔군으로써

근무하기 위해 각국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조직 준

비된 각 회원국이 그 자국 군대 내에 유지할 것을 권고할 것

(4) 집단조치 위원회 를 설립하여 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이에 대한 권고를 할 것. 김종수, 앞의 책,
pp . 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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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치와는 달리 勸告的 性格에 그치기 때문에 회원국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persuasive authority )은 있다.

第 3節 유엔의 集團的 安全保障의 失敗原因

본 절에서는 유엔의 集團的 安全保障體制의 실패원인을 특별협정에 관한 교

섭실패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유지기능 마비등의 크게 2가지로 요약하여 검

토하고 아울러 헌장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집단안전보장의 변형된 平和維持

活動(PKO)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단적 안전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과 그 한계성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1. 特別 協定 에 관 한 交 涉失 敗

UN의 集團的 安全保障體制가 실패된 원인에 관해서 동서간의 冷戰을 반영

한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서의 미, 소간의 대립관계였다. 즉 국제연합의 성립

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협정을 체결할 것이 요건이나 이 체

결에는 5대국의 일치된 찬성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대국의 대표자에 의해 구성

되는 군사참모위원회가(Military Staff Committee)가 그 준비에 임하였으나

미, 소의 의견대립으로 본래의 국제연합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미

국은 전세계 어디에도 파견되어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유엔군을 원했

으나 소련은 군비축소 등을 이유로 비교적 소규모의 UN군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였다. 병력의 분담에 있어서도 미국은 각국의 특색에 근거한 분담을 주장

하였고 소련은 제공할 병력, 함선, 항공기는 질과 양도 동일하여야 된다는 견

해였다. 또한 소련은 적어도 새로 구성될 UN군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반대

하여 사용되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에 의한 합의하에 사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은 만약 안보리 상임

이사국중의 一國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파괴하거나 침략행위를 한다면 회원국

은 헌장 제 51조에 따라 그 침략국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것이다. g59) 라고

반박함으로서 미소간의 의견의 대립은 尖銳化 되어 갔다.

59) Lelan d M . Goodrich ., T he Charter of T he United N ations ,(N ew York :

Colum bia Univ er sity Press , 1969), p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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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安全 保障 理事 會의 平和 維持 機能 痲痺

(1) 拒否權 制度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절차에 관해서는 헌장 제 27조 2항에서 절차사항

(Procedural matter s )은 9개 이사국의 찬성표로 성립되나 그 밖의 모든 사항,

즉 실질사항(Substantial matters )에 대한 상임 이사국의 동의표를 포함하는 9

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서 성립됨을 규정하고 있다. (헌장 제 27조 3항) 거부

권은 헌장의 원칙인 다수결 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강대국에 대한 특권과 우위

를 인정한 표결한 방식이다. 거부권 방식이 유엔에 도입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의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타협의 산물로써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60)

첫째, 모든 강대국이 유엔 속에서의 지도력을 가진 군(Corps )으로 그들의 지

위를 수락했으며 이로써 유엔은 국제연맹보다 효율적임을 예증한 것이라는 희

망에 의한 조치였다.

둘째, 안전보장이사회는 대국을 포함하는 소수국으로 구성하여 국제적 과두

정치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요한 책임을 지우고 강대국

에게 전원일치제를 적용하였다.

셋째, 가장 강력한 회원국으로 하여금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유엔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지지, 발의케 하는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 유엔의 운용 과정중 거부권의 행사 결과는 유엔의 집단적 안보

장치를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 안보이사회의 과업을 혼돈상태에 빠뜨

리게 하였다. 특히 소련에 의한 거부권의 남용은 안보이사회가 유엔의 평화

및 질서유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거부권 행사의 약 절반이 유엔에 신 회원국의 가입 봉쇄를 위한 거부권으로

남용되면서 거부권은 권력정치의 이용물 내지는 강대국의 정치적 흥정의 도구

로 이용되어 왔다.61)

(2)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60) 김순규, 앞의 책, p . 136.
61) 유엔 창설후 최초 4년간 44회의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중 43회의 거부권행사가 있

었고 1954년까지는 60회이상 행사하여졌으며 1989년 8월까지 총 230회의 거부권행사

가 있었다. 그중 75%인 116회가 소련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 65화가 미국, 29회가

영국, 17회가 프랑스, 3회가 중국등이 있었다. 김순규, 위의 책, p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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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부권으로 인하여 총회의 권한 강화 조치로써 1950년 11월 총회에

서 통과된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이다.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안전보장의 한계를 타파하고 UN의 集團的 安全保障體

制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회의 안전보장에 관한 제2차적이고 보충적인

책임과 권한을 근거로 총회에 의한 강제조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동 결의의

주된 내용은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된 경우 총회는 2/ 3

다수결에 의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에 관한 집단적 조

치를 회원국에게 勸告하기 위한 토의를 즉시 행하고 UN군으로 출동 가능한

병력을 유지할 것을 회원국에게 勸告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회원국에 勸告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회원국의

행동을 구속하거나 명령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러한 결의도 총회가 그러한 행

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는 무력에 불과했을 뿐 결국에는 이

결의내용이 1950년을 기점으로 빈번히 사용되었으나 유엔 회원국수의 급증 등

으로 말미암아 특수한 여건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게 되었고

그 결과 집단안보 기능의 수행도 어렵게 만들었다.62)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 안전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평화 애호국 또는 체제 유지국에 대하여 체제타파를 원하는 국가 또는

그룹이 집단안전보장체제가 항상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63)

둘째 집단적 안보체제는 그 체제내의 국가들간에 현상유지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체제 구성국들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집단안보체제의 전체이익의 측면

에서 정의된 공동선(Common good)에 종속시켜야 한다. 즉 모든 국가가 세계

적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질 때만이 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64)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강대국의 의견 불일치로 침략국과 침략행위를 규명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침략인가 하는데 대한 침략자들을 측정하기 어려

웠고65) 또한 국가간의 군사적, 경제적 힘의 偏在가 심하여 체제측이 침략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면 맨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制裁(Sanction )에 참가한 약소

62) 김순규, 앞의 책, p . 159.
63) Han s J . M org enthau ., op . cit ., p . 408.
64) Inis L . Clau de Jr ., op . cit ., p . 254.
65) 김순규, 위의 책, p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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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뿐이다.66)

뿐만 아니라 經濟制裁가 효과를 발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며 침략자의

전격적 군사행동에는 대처하기 어렵다. 軍事制裁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

각하다. 회원국이 제공하는 병력으로서 군사행동이 행하여지는 이상 制裁의

실체는 국가간에 전쟁과 다를게 없다. 그리하여 군사강대국에 대하여 제재가

행하여 진다면 전면전을 각오해야하며 따라서 이것을 발동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집단이 강제조치에 참가하면 그 국가에게 큰 희생과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회원국이 자국의 이익보다도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유엔행동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하면 制裁(Sanction )의 발동은 용이해지며 그

효과도 발휘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회원국이 자국이익 중심으로 행동하

기 때문에 制裁의 발동은 극히 어렵게되고 설사 발동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게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67)

第 3章 유엔의 平和維持活動

脫冷戰 이후 국제사회는 대규모 戰爭勃發의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양극체제의 붕괴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국경, 인종, 종교, 자원 등

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요인이 급격히 제고되어 지역적 國際紛爭은 오히려 증

가하는 이중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UN은 이러한 局地紛爭을 효과적으로 관

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창안된 것이 유엔 平和維持活動이다.

脫冷戰이후 平和維持活動이 그 규모면이나 참여범위성격에서 크게 변화, 확

대되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東西冷戰 구도가 와해되면서 평화유지

참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있어서 상임이사국들이 더 이상 이념에 의

한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脫冷戰의 도래와 함께 이념적 대

립을 근거로 平和維持活動의 참여거부는 없어지게 된 셈이다. 그런 반면 平和

維持活動의 성격이 停戰監視, 군대 철수 및 감독 등의 전통적인 PKO 활동에

66) 野林健, 政治的武器 と して の 經濟制裁, 「國際法 外交雜誌」第89卷 3·4號

(1990. 10), pp . 113∼139.
67) 김득주,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제 1집), (서울:국방대학원,

1993), pp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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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서 평화구축, 국가재건사업, 민주정부로의 효과적인 이양, 인도적 구원

활동, 전쟁난민 및 희생자귀환 확보 등의 정치, 경제, 사회, 인권 제반에 걸친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아주 넓어지게 되었다.68) 본 장에서는 平和維持

活動의 의의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검토한 후 그 문

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1節 平和維持活動의 意義

유엔 平和維持活動(PKO)은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에 유엔의 권위

를 상징하는 기관을 파견하여 현지에 주둔케 함으로써 긴장의 완화와 사태의

평온함을 기하는 한편 紛爭 당사국으로 하여금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케

하는 것으로 평화감시 임무와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유

엔 平和維持活動은 헌장상의 명문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

과 관행을 통하여 형성된 대표성, 동의성, 중립성, 자발성, 자위성과 같은 중요

한 기본원칙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은 脫冷戰이후 새롭

고 복잡한 양상의 紛爭에 介入하여 유엔의 기초자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다기

능적 영역을 확대해 옴으로써 오늘날 평화유지활동은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심

한 부작용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결되어야할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평화유지활동의 탄생배경과 정의 및 기능을 살펴보고

平和維持活動을 통해 축적된 관행적 특성이라 볼 수 있는 평화유지활동의 일

반적 특성에 관하여 고찰할 것이다.

1. 평화 유지 활동 의 誕 生 背 景

국제연합헌장은 제 6장(제 33조부터 38조)에서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

하고 제 7장(제 39조에서 51조)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

려가 있는 紛爭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68) S .うトナ , "國連 の平和努力- - その槪念的 支柱 と 法的 支柱 ,「國連 P KOと日

米安保」,(東京 : 亞紀書房,1994), PP . 17∼20. : 송영선, 앞의 책, p . 35.

- 33 -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유엔이 介入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의 동의(헌장 27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유엔의 결정에 介入하여 그들 국익과의 관계를 紛爭

地域의 평화정착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종종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제 7장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발했다.

이에 반해 국가간에는 紛爭이 계속되어 유엔의 介入이나 중재가 늘어가자

유엔으로서는 안보리의 거부권행사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현실적 상황의 인식

을 기초로 헌장 제6장보다는 강하고 헌장 제7장보다는 약한 형태의 새로운 紛

爭解決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69) 平和維持活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헌장에 기초한 것이 아닌 까닭에 그 창설의 법적

근거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유엔 헌장 제 7장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나70) 최근들어 평화유지활동의 법적 근거를 동의

원칙 외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한 폭넓은 권능에서 찾고있다.71)

이런 平和維持活動의72) 계기가 되는 것은 1956년 수에즈 동란시에 파견된

국제연합 비상군(UNEF )이었고, 여기에서 원용된 모든 원칙은 1960년의 콩고

국제연합군(ONUL), 1964년의 싸이프러스 국제연합유지군(UNFICYP )에서 계

속되었다.

2 . 平和 維持 活動 의 定 義 및 機能

(1) 평화유지활동의 定義

유엔은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에 UN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관을 파

69) 국방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P KO)의 실체, p . 25 : 김열수,"유엔 평화유지활동

(P KO)에 관한 연구",「합동군사 연구」, 제5호, 1996, p . 26.
70) 이병조, 이중범 공저, 앞의 책, p . 965.
71) United Nation 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T he B lue H elm ets , (UN :1990),

p . 5.
72) 1962년 전까지 UN이 개입한 몇 가지 분쟁이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UN이 이

러한 활동을 P KO라 칭하지 않았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UN의 일련의 경비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중에서 UN긴급군(UNEF - I) 및 유엔 콩고활동 (ONUC)을
평화유지활동(P KO)이라고 언급한 이후부터 UN에 의한 일련의 분쟁 해결 노력을

P KO라 부르게 되었다. 김열수, 앞의 논문, p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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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여 현지에 주둔하게 함으로써 긴장의 완화와 사태의 평온화를 기하는 한

편, 紛爭 당사국으로 하여금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武力紛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平和維持活動이라는 방식을 만들어 활용하였는

데73 ) 이것은 유엔 헌장 기초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紛爭解決 방법으로

서 유엔이 실천을 통해 만들어냄에 따라74) 그 법적 근거도 애매하고 UN에서

도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한 바가 없다.75) UN 홍보물에서 발간된 출판물 ,

국제평화학회 (T h e In tern at ion al P eace A cadem y ), T h e Blue

Helmets", 일본 PKO 협력법 , 캐나다 피어슨 평화유지 훈련센타 등에서 나

름대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가) UN 출판물상의 정의

1985년도 국제연합 홍보부에서 발간된 출판물에는 PKO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평화유지 활동은 국제연합 또는 수개국에 의해서 구성된 군인이 강제력

을 행사하지 않고 紛爭地域의 평화유지와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세계 각국에서 하나의 정의로 받아들여 많이 인용되기

도 하였으나 혼성 PKO 등의 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

었다.

(나) 국제평화학회의 정의

국제평화학회(T he International Peace Academy )에서는 평화유지라는 것을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제 3자가 국제적으로(Internationally ) 조직 구성된 다국

적의 군인 및 경찰관 내지는 문관을 운용하여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

여 국가간 또는 국내 세력간의 대립을 방지, 억제, 정지시키는 것이다. 고 정

73) 평화유지 활동은 강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에 대신하는 평화유

지의 방식으로서 함마슐드 전 UN 사무총장이 재창한 방지외교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
74) Untied N at ion s , T he B lue H elm ents : A R ev iew of Un ited N ations

P eace - k eep ing (N ew York : UN Publication , 1990), 2nd ed. , p . 5. : 김정수, 앞의

논문, p. 11.
75) 김열수, 위의 논문,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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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다.

(다) T he Blue Helmets상의 정의

지금까지 출판된 PKO의 관련책자중 平和維持活動을 가장 잘 정리하여 설명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T he Blue Helmets에서는 UN이 무력의 사용 없이 군

사요원을 포함하여 紛爭地域의 평화유지 또는 회복을 돕기위하여 펼치는 활동

이라도 정의하고 있다.

(라) 일본 PKO 협력법상의 정의

일본의 협력법에서는 PKO를 UN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하는 결의

에 의거 武力紛爭의 당사자간에 武力紛爭 재발방지에 관한 합의 준수의 확보,

武力紛爭 종료후에 행해지는 민주적인 수단에 의한 통치조직의 설립원조, 기

타 紛爭에 대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의 총괄하에 행해

지는 활동으로서 武力紛爭 정지 및 이를 유지한다는 紛爭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또한 당해 활동이 행해지는 지역이 속하는 나라 및 紛爭 당사자의 당해

활동이 행해지는데 동의가 있는 경우에 UN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참가하는

둘 이상의 나라가 있고 UN에 의해서 어떤 紛爭 당사자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KO에 대한 정의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활동지역, 수단, 방법 및 참여, 운용주체 등이 공통

으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공통요소를 망라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려

본다면 PKO란 紛爭이 악화되어 당사간의 자체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각국

에서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사 및 민간요원에 의해 비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회복을 돕기 위한 UN주도의 紛爭解決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76)

(2) 平和維持活動의 機能

平和維持活動은 평화감시 임무와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세

76) 국방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P KO)의 실체」, (서울 : 국방부, 1994), p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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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平和維持活動은 감시임무를 수행한다. 감시임무는 停戰協定 위반행위

를 발견하고 부대철수를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즉 紛爭 당사는 군사적 적대

행위의 중지에 동의한 이상 그에 대항해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평화유

지군은 그것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평화유지군은 작전에서 교전자

사이에 끼어들어 교전의 재개를 방지하고 정치적 대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

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77 )

둘째, 법과 질서의 유지이다. 이 기능은 특정국가의 국내문제에 배치된 平和

維持活動을 의미한다. 즉 평화감시군은 순찰을 통해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범

죄를 예방하고 적대 행위를 예방하며 사건을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평화

유지군은 비록 일시적 수단이지만 주권의 인정 없이 준 정부 형식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비무장지대와 같이 통상 제한된 지역에서 수행되지만 정부의 권위가 부재하는

지역에서는 紛爭의 전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셋째, 인도주의적 활동의 수행이다. 이 기능은 평화유지군을 위해 설치된 편

의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료지원, 전기지원, 식수공급, 대민지원 활동 등이 이러한 기능 등

에 속한다. 이러한 기능은 작전상 위임된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은

平和維持活動의 지침과 일치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지역

주민을 돕는 것은 평화유지군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나아가 그들의 존재를 싫

어하는 지역주민에 의한 예기치 않은 공격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도주의 활

동을 평화유지군이 그 지역에서의 군사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인

도적 지원과 중립성을 지킨다는 점에서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 평화 유지 활동 의 一 般的 特性 78 )

77) Mats R. Berdal, "Whither UN P eace keep ing ?", A delphi pap er, No. 281(October 1993),
p. 6.

78) United Nation s , T he B lue H elm ets , pp . 34∼40. : 김현기, 국군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군사논단」,통권 제14호 및 제15호, 1998, p . 295. : 유병화, 유엔의 구조변

천 , 유엔 : 과거, 현재, 미래」, (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1986), pp . 234 ∼

244. : 이러한 기본원칙은 함마슐드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기초되었다. Di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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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활동은 최초부터 성문화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유지활동을

새로이 발족시킬 때나 혹은 발족후의 현지활동을 전개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어떤 명문화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최

초 발족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 활동은 헌장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냉전상황 하에서 특정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을 회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누구

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면서 모두를 위한 선의의 목표 를 설정하여 선의의 방

식 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착수된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에서 1974년에 이르기까지

총 13건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관행적 원칙을 형성하게

되었다.79)

(1) 대표성

平和維持活動은 유엔에 의한 공식적인 활동이다. 우선 平和維持活動은 유엔

의 입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발족되고 안보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엔 사

무총장의 지휘 및 통제하에 수행되며 사무총장은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보

리에 보고하고 平和維持活動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국이 집단적으로 부담한

다. 바로 이러한 유엔적 특성때문에 만약 유엔군이 아닌 외국군이었다면 주둔

을 허용하지 않았을 주재국 조차도 자국내에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일 특정국가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이 국제사회의 집단적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국 외교정책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

을 주재국으로부터 받게 된다며 平和維持活動에 대한 신뢰는 크게 상실될 수

밖에 없다.

(2) 동의성

P aul F ., I n ternational P eace K eep ing ,(Lon don : T he John s Hopkin s Univ er sity
P ress , 1993), pp . 5∼9.

79)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원칙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골딩

전 유엔 평화유지 사무차장이 정립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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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維持活動은 오직 紛爭 당사국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발족할 수 있

다. 그리고 紛爭 당사국들로부터 지속적인 동의와 협력을 얻고있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平和維持活動의 강점이자 약점이 되고 있다. 강

점인 이유는 우선 紛爭 당사자들로 하여금 平和維持活動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케하여 이를 보다 원만히 수용하도록 하며 평화유지군

에게 있어서는 임무수행 중 紛爭 당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紛爭 당사자들이 平和維持活動의 전개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평화유지군이 장차 수행하려는 임무에 동의하였다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동의성은 평화유지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해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장점이기보다는 오히

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1967년 5월 나세르 대통령이 제 1

차 UN비상군의 이집트내 주둔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

다. 이것은 紛爭의 한 당사자가 평화적 수단보다는 전쟁에 의존하려 할 경우

평화유지군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진리를

남겨주고 있다. 그리고, 동의를 철회한 紛爭 당사자가 비 인도적 행위를 자행

할 경우 평화유지군은 다른 紛爭 당사자들로부터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

난을 받게 될 것이고 평화유지군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굴욕감마저 갖게 될

것이다.

(3) 중립성

평화유지군은 紛爭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평화유지군

은 紛爭의 어느 한 당사자의 입장을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다. 平和維持活動

은 한국전이나 걸프전 당시 미국을 주축으로한 동맹군이 북한이나 이라크에

대해 집단행동을 취한 것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다. 平和維持活動은 紛爭 당사

자들의 입장이나 주장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설치된 과도적 협정체제인 것

이다. 물론, 그 동안 평화유지군은 紛爭의 한 당사자가 합의한 협정을 위반하

였을 때에는 이를 비판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국제적 지원을 수렴하는 한편,

특별한 경우에는 좀더 강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의

활동을 초월하여 다른 한 당사자를 지원할 수는 없다. 이는 平和維持活動이

전개될 수 있도록 紛爭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마련한 협정을 평화유지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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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평화유지군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공정성

을 유지하도록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비 인도주의적 행위로 인해 국제 사회로

부터 비난을 받은 당사자와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때문에 평

화유지군은 때때로 비 인도주의적 행위를 방관 내지는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

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보스니아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4) 자발성

UN헌장 제 43조는 회원국이 안보리의 요청에 의거 특별협정을 통해 국제평

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병력 및 편익을 안보리에 제공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간에 이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래서 역대 UN사무총장은 각 회원국들의 자발성에 의존하여 UN

이 필요로 하는 병력과 장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5) 자위성

1988년 이전의 平和維持活動은 그중 절반이상이 비 무장 장교로 구성된 감시

단 활동이었다. 무장병력이 참가한 평화활동시에도 무력사용은 필요한 최소한

의 수준으로 한정되었고 화력의 사용은 오직 자위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1973년 이후부터는 自衛權 발동범위와 관련 평화유지군이 현지 무장세

력으로부터 임무수행을 방해받는 상황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서는 평화유지군 지휘관이 검문소에 배치된 휘하병사에게 사격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지휘관 차원에서 볼 때 平和維持活動 자

체가 중립성을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협정이나 규정을 위반한 일부 현지인

에 대해서도 심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유지군 자

체가 紛爭 당사자들의 협력과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경 무장된 것이므로

스스로 화력의 한계를 갖고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자위를 위해 부득이 무력을

사용하였더라도 피해를 받은 집단이 대량 보복행위를 해올 경우 평화유지군은

이를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의 무력 사용은 소극적이 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도 冷戰의 종전이후 기존의 平和維持活動전개 조

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平和維持活動을 전개할 것이 요망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자위성의 원칙도 과거와 같이 완벽히 준수되지는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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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平和維持活動은 점차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었다.

第 2節 P K O의 變遷過程

제 2차대전후 도래한 冷戰時代는 외관상으로 평온한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

는 극히 불안하고 공포적인 상태였다. 이 시기의 世界紛爭은 통일, 영토 및 패

권다툼으로 물리적 힘에 의한 국가간의 충돌을 야기시켰던 전통적 국제紛爭이

었으나 1980년대말 구 소련의 해체와 함께 도래한 脫冷戰時期 이후에는 민족,

종교, 언어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야기된 紛爭이 그 주류를 이루고 특

히 양국 구도에서 잠재되어 있던 사회갈등으로 인한 民族紛爭이면서 지역적,

내전적 성격의 國際紛爭이 冷戰時代와는 달리 더욱 복잡하고 숫자적으로도 많

은 새로운 형태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PKO의 설치현황과 더불어 平和維持活動이 어떻게 변화

해왔고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PKO 設置 現況

안보리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는 헌장

제 29조에 근거하여 유엔 平和維持活動은 1948년 6월 유엔안보리 결의 제 50

조에 의거 설립된 UN 예루살렘 停戰監視團(UNT S)이 최초로 파견된 이래

1949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紛爭地域인 캐시미르 지역의 停戰監視를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인도- 파키스탄 감시단(UNMOGIP ) 활동은 탈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紛爭을 조기에 해결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956년 이후 1967년까지

약 10년간 총 8건의 平和維持活動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4건은 평화유지군 활

동이며 4건은 감시단활동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68년부터 1978년까지 약

10년간 추진된 平和維持活動은 총 3건에 불과하였고 국제관계의 급냉으로 평

화유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상실로 인하여 1979년에서 1987년까지 平和維持

活動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이후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의 영향으로 냉전구조가 와해됨에 따

라 PKO의 양적인 증가 뿐만아니라 질적인 증가가 있었고, 1997년까지 PKO의

활동은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앙골라, 니카다과, 엘살바도르,

이라크- 쿠웨이트, 서부사하라 등지에서 停戰監視, 선거감시, 군대철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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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기간중에 배치된 평화유지군(PKF )은 1988년

에 유엔 나이비아 과도정부 지원단 (UNT AG), 1992년에 설치되어 1993년 8월

에 종료된 캄보디아 임시행정 기구(UNT AC), 유엔 유고 보호군(UNPROFOR)

등이 있다. 코소보의 임시행정기구(UNMIK)와 동티모르의 과도행정기구

(UNT AET )를 포함하여 2000년 1월말 현재 17개지역에서 PKO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2 . 平和 維持 活動 의 變 化

(1) 제 1세대 平和維持活動

제1세대의 平和維持活動80)은 2차 대전 이후부터 1980년 중반까지 동서 양

진영의 군사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하여 平和維持活

動 참여에 대한 안보리의 결정이 세계 평화구축이나 紛爭解決이라는 보편적이

고 공통적인 선을 추구하는 전제에서 시작하였기보다는 각각의 이념의 부합

여부에 따라 평화유지 참여 거부로 인하여 유엔의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기

능이 마비되자 안보리가 아닌 타 기관에 의해 행해졌다.81) 또한 이 시기의

平和維持活動은 소규모 군 옵서버 중심으로 정전협정 위반 감시를 주임무로

실시하였으나 平和維持活動의 증가와 함께 평화유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

한 논란이 가열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평화유지군의 합법성 문제82)사무총장 역

할의 범위문제, 재정문제83) 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어 平和維持活動의 전도

80) P eck , Connie, Sum m ary of Colloqu oum of New Dim en sion of P eacekeepin g ,
N ew D im ens ions of P eacek eep ing , ed. Daniel W arn er , (Dordrecht , Bost on , an d
London : m art inu s Nijhoff Publicher s , 1995) pp. 181∼204. : 외교안보연구원,「주

요국제 문제분석」,(서울 : 외무부 1993), p . 7.
81) 대표적인 경우로서 1956년 유엔총회의 주도로 헌장에 언급되어 있지않은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가 이루어져 그 결과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정전감시 및 완충지대

형성을 위해 유엔긴급군(UNEF I)의 활동이 있었고 나아가 1960년에는 함마슐드 유

엔사무총장의 주도하에 유엔 콩고유지 활동 (UNUC)이 설치되었다.
82) 구 소련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므로 정통성

을 결여한다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유엔 입법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설치된 평화

유지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평화유지 활동은 점차 유엔의 관례가 되어갔다. 송영선,
앞의 책, p . 35.

83) 유엔 평화유지군 겸비에 대한 이해가 각 진영간에 尖銳化되자 1961년 유엔 총회

는 유엔 콩고군 뿐만 아니라 유엔 긴급군 같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경비는 유엔 총

회에서 분담하고 배정할 수 있는 지와 그러한 경비는 유엔헌장 제 17조 2항에 의거

하는 유엔 기구의 경비인지를 문의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재판소에 권고의견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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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84 )

이 기간에 있어서의 平和維持活動의 주요사례는 1956년 유엔 비상군

(UNEFI), 1960년 콩고 平和維持活動(ONUC), 1966년부터 1972년에는 平和維

持活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다가 1970년대의 東西冷戰이 다소 완화됨에 따

라 1973년 유엔 비상군(UNEFⅡ)85) 1974년에 UN골란고원 정전 감시군

(UNDOF )86), 1978년에 UN 레바논임시군(UNIEIL)이 중동에 수립되었다. 그러

나 다시 1980년대초에 冷戰의 재 부활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의

빈발로 인하여 1970년부터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유엔 주선 위원단

(UNGOMAP )이 수립되는 1988년 5월까지 새로운 平和維持活動이 없이 기존

에 활동중이었던 평화유지 활동이 계속 되는데 그쳤다. 이 기간의 平和維持活

動은 UN헌장을 고안한 사람들에 의해 예기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冷戰이

라는 상황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87) 첫째, UN안보리 사무총장의 지휘통

제하에 수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집단적인 재정지원 하에 평화활동을 추진해

나갔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의 紛爭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서만 평화유지 사무총장의 요청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은 파견부대를 자발적으

로 파견시켰다. 셋째, 무력은 오직 자위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허락되었다.

넷째, 平和維持活動은 거의 복합적인 지휘계통상의 군 활동이었으며 정점감시

와 감독, 군 감시가 평화유지 활동의 주종을 이루었다. 다섯째, 이 기간의 平

和維持活動은 주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와 크게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주

로 이루어졌다.

였다. 지정일, UN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공헌 ,「유엔의 과거, 현재, 미래」(서울:경희

대학교 출판국), pp . 149∼150.
84) En sion Sillavu o, "I n the s erv ice of P eace I n the M iddle E as t", (New York :

St . M ayt on ' s Pres s , 1992), p . 40.
85) 1973년 10월 24일 이스라엘 이집트간 시나이(Sin ai)반도 정전휴전 후 안전보장이

사회는 10월 27일 결의로 휴전감시를 위하여 UN비상군을 구성하여 수에즈 운하에

배치하였는데, 총 병력은 최고 6,700명에 달했으며 1979년 7월 24일 임무를 마치고

철군하였다.
86) 유엔 골란고원 정전감시군 (UNDOF )은 제 3차 중동전의 종결로 시나이에 있어서

의 UNEF II와 함께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지역인 골란고원에 설치되어 시리아

군과 이스라엘군의 분리 감시를 목적으로 1974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7) 송영선, 앞의 책, p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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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세대의 平和維持活動

제 2세대 PKO는 紛爭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종합적인 평화협정의 이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平和維持活動88)으로 脫冷戰期로 접어들 무렵 1988

년에 설치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감시단(UNGOMAP)89)으로부터, 1989년

12월에 설치된 유엔 중미 감시단(ONUCA )까지의 과도기적 平和維持活動을 말

한다.90 ) 1980년대 중반이후 이른바 고르바쵸프 신사고(new thinking ) 의 영향

으로 냉전구조가 와해됨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간에도 협력 분위기가 조성

되어 冷戰 종식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地域紛爭의 타결방안이 마련되면서

PKO에 대한 전통적인 평화유지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혁신적인 내용들이 추

가되었다. 즉, 정전유지와 같은 전통적 군사적 평화유지 역할과 內戰(Civil

War )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거의 모든

역할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제 2세대의 平和維持活動의 새로운 내용들 가

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平和維持活動이 사전에 紛爭 당사자간에 체결된 평

화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돕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一國 내에서의 紛爭이 주

류를 이루고 있어 平和維持活動에 민간적인 요소가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난민송환, 선거의 감시, 인권 협정의 이행, 민간 행정, 초강대국에 의

한 군대 철수의 검증, 그리고 紛爭 이후에 있어서의 다양한 평화재건과 같은

비 군사적인 활동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기간에 있어서의 平和維持活動 사

례로 1988년에 수립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유엔 주선위원단(UNGOMAP )

88) 외무부, 주요 국제문제 분석, p . 9.
89) 유엔 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 감시단 (UNGOMAP )은 1979년 12월 27일 아프카니

스탄 정부가 반란에 대한 저지를 목적으로 소련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소련은 약 10만명의 군인을 파견하였으며 이러한 소련군의 파견은 아프카니스탄내

의 무자헤딘(Muj ahideen )으로 불리는 전사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전개되고 이

러한 상황에 대해 유엔은 계속적인 중재를 위해 노력하여 왔었는데, 1988년 2월 소

련의 일방적인 철수 선언에 의해 상황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1988년 4월

14일 제네바 협정의 체결로 이어지면서 4월 14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이 안보리에 UN GOMAP의 설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4월 25일 안보리 의장

이 사무총장에게 수락 의사를 보내고 1988년 10월 31일 안보리 결의 제 622호에

의거 아프카니스탄내의 소련군 철수문제와 파키스탄의 불간섭과 불개입에 대한 감

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0년에 종결 되었다.
90) 제 2세대의 평화유지활동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평화유지활동이

분쟁 당사자들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

며 국내 분쟁에 있어서도 평화유지활동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윤성한, 위의 논문,
p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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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엔 이란- 이라크 군 감시단(UNIMOG)91), 그리고 1989년에 수립된 3개의

平和維持活動인 유엔 앙골라 검증단(UNAVEM )92)과 UN 나미비아 과도 정부

지원단(UNTAG)그리고 UN 중미 감시단(ONUCA)93)등을 들 수 있다.

(3) 제3세대 平和維持活動

제 3세대 平和維持活動94)은 冷戰의 종식과 더불어 초강대국에 의한 힘의 공

백상태에서 분출되어 복잡하게 얽혀진 인종적 종교적 紛爭과 인도주의적인 위

기상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95)

제2세대 平和維持活動의 가장 큰 특징인 제1세대와는 다른 새롭고 다양한

부문에서 平和維持活動이 행해진 것이며, 이에 비해 제3세대의 두드러진 특징

91) 유엔 이란 . 이라크 군사감시단(UNIMOG)은 1980년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에 대해 유

엔은 계속적인 중재 노력을 해 왔었는데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88년 7월 17일 이

란이 전쟁의 종결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 제598호를 수락하고 다음날 이라크도

수락함으로써 중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1988년 8월 9일 안보리

결의 제 619호에 의거 이란과 이라크의 정전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년 종

결 되었다 .
92) 유엔 앙골라 검증단 I (UNAVEM I )은 매우 복잡한 문제와 연관되어 설립되었는데

앙골라는 나미비아와 인접지대로 그동안 나미비아의 민족독립운동 기구인 남서 아

프리카 민족기구(SWAPO)의 근거지로 이용되어 왔었고 , 또 독립직전 앙골라에서의

쿠바군의 주둔은 나미비아의 독립과 연관이 되어 문제시되어 왔었으며 , 이 문제에

대해 유엔은 이미 1978년에 안보리 결의 제435호를 통해 나미비아의 독립과 앙골

라에서의 쿠바군의 철수를 결의한 바 있었는데 , 유엔은 1985년 안보리 결의 제

566호를 통해 나미비아 독립과 쿠바군의 철수와의 연계를 거부하는 결의를 통해

또다시 제435호의 실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였던 바 , 1988년 12월 20일 안보리

결의 제 626호에 의거 앙골라에서 쿠바군의 철수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
년 종결되었다 .

93) 유엔 중앙아메리카 감시단 (ONUCA )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서 민주화 과정

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정부의 실질적인 뒷받침 사이의 괴리는 많은 분쟁을 야

기시켰고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상황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989년 11월 7일 안보

리 결의 제644호에 의거 에스퀼아스 II 협정의 이행감시와 니카라구아 반군의 해산

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년 종결 되었다.
94) 밍스트와 칸스는 제 3세대 평화유지 활동을 감시, 병력의 분리, 법과 질서, 제한

적인 무력의 사용, 그리고 강제 집행조치라는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다섯가

지의 기본적인 활동과 더불어 인도주의적 원조와 개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Karen A . Ming st and M arg aret . Kam s , T he United N ations in the
P os t- Cold W ar E ra , (Boulder , Colorado: W estview Press , 1995), pp . 68∼76.

95) 윤성한, 앞의 논문, p . 30. : 박재영,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과거, 현재, 그리고 미

래 , 외교 37호, 1996,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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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脫冷戰의 시작과 더불어 紛爭의 성격이 복잡해지고 平和維持活動이 양적으

로 팽창함에 따라 제 2세대 平和維持活動과 마찬가지로 다기능적인 平和維持

活動이 요구될 뿐 아니라, 평화의 강제행위가 平和維持活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平和維持活動의 원칙들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 3세대 平和維持活動은 전통적인 성격을 띠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과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가) 傳統的 平和維持活動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이란 정전을 감시하거나 중립 완충지역을 장악하여 紛

爭의 악화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冷戰時

代의 평화유지 활동은 군 감시단이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96) 즉, 비무장 군사 감시단 활동, 비무장지대 혹은

완충지대의 무장한 보병을 주축으로 한 병력의 배치, 걸프전 후 이라크와 쿠

웨이트 국경사이에 존재하는 감시단과 같은 평화강제의 결과로써 설치되는 平

和維持活動과 같은 세가지 다른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평

화유지는 冷戰終熄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그 중

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의 平和維持活動은 이라크와 쿠

웨이트 국경지역에서 정전을 감시하는 이라크- 쿠웨이트 국경감시단

(UNIKOM )97)이나 크로아티아에 파견되어 3개의 유엔 보호지역(UNPAS)을 설

정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고 보호군(UNPROFOR)등이 해당된다.

(나) 豫防的인 平和維持活動 (Preventive Peacekeeping Operation)

예방배치란 전통적 平和維持活動의 변형으로 紛爭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

나 勃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따라

유엔이 해당 국가에 평화유지군을 사전 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잠재

적 침략국가에게 만약 침략 행위를 개시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96) 외무부, 주요국제문제 분석, p . 7.
97) 유엔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 (UNIKOM )은 걸프전 이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

된 부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 제689호에 의거

1991년 4월 9일 쿠웨이트와 이라크 지역의 감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후 이라크의

무장 해제 및 이라크 지역내의 쿠르드족의 구조를 위한 임무가 첨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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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유엔이 사전에 平和維持活動을 파견함으로

써 조기 경고 내지는 억제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98 )

이 예방적 평화유지활동 배치는 소련의 고르바쵸프에 의해 창안된 아이디어

로서 갈리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의제(An Agenda for Peace)에서도 제안된

것이다. 이 예방적 배치는 1993년 마케도니아에서 平和維持活動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되었는데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이러한 예방적 배치는 紛爭이 끝난

후에 설치되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紛爭豫想地域에 사전에 배치하는 것이 상

당히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99)

紛爭이란 勃發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앞으로 이

러한 형태의 平和維持活動이 더욱 빈번히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다) 인도적 보호활동

冷戰의 종식은 그동안 양극 구도 하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속에서 지역, 민

족, 종교, 갈등을 통한 紛爭의 표출로 인해 많은 난민과 재난 문제를 가져왔

다. 이러한 난민 문제에 대한 지원은 오늘날 유엔 平和維持活動 영역에서 민

간인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기

구(UNHCR)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엔 개발계획(UNDP) 유엔 아동기

금(UNICEF )등과 같은 관련기구와의 공동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平和維持活動의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 1월 유엔안보리 결의 733호에 의

해 추진한 소말리아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1991년 9월에 설치된 유엔 보스

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平和維持活動이다. 이와 같이 유엔의 국내문제에 국

제사회의 관여를 허락한 경우는 冷戰時代의 平和維持活動에는 없었다.

이것은 脫冷戰時代에 새로이 부상한 平和維持活動의 형태이다. 또한 제2차

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UNOSOMⅡ)은 平和維持活動중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무력사용을 승인한 경우로서 平和維持活動 성격의 변화

를 예고한 것이었다.

(라) 평화집행 또는 정전집행

적대쌍방간에 정전이 합의될 경우 정전 합의를 유지 및 집행하기 위한 활

동으로 임무 내용면에서는 전통적인 평화유지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98) 송영선, 앞의 책, p . 41. : 외무부, 주요국제문제 분석, p . 8.
99) Paul Classon and Trevor Findlay, UNPROFOR in Macadonia : Case Studies an Peace

Keeping, SIPRI Y earbook 1994,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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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합의를 위배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정전을 유지시

켜 武力紛爭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일단 정전 합의에 도달하면 이를 집행하여

궁극적인 평화의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활동의 목적이다.100)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UN은 內戰終熄을 위해 정파간에 협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신속히 각 정파의 부대를 일정한 지역에 집결시켜 무장해제

및 동원해제를 유도하는 것을 平和維持活動의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UNPROFOR의 경우 최초에는 크로아티아 영내에 UN 보호구역 설치, 지역내

의 비무장화, 인권보호, 상황확인, 피난민 귀환지원, 인도적 구제조치 등의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平和維持活動등이 설치되었으나 사태가 악화되어 平和

維持活動 전개상 난항이 거듭되자 UN안보리는 임무를 조정했다.

(마) 지뢰제거 임무를 지원

현대 紛爭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뢰는 특히 冷戰이 장기화됨에 따

라 많은 지뢰의 散在로 인해 피해를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

회적, 경제적 비용을 상당히 발생시키고 있다.

UN 인도주의 사무국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10월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

약 1억 1,000만개의 지뢰가 살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매월 1,400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불구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희생자의 대다수가 지뢰에 대해 전혀

무지한 어린이와 여자라는 것이다.101) UN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캄보

디아, 크로아티아, 이라크, 리비아, 모잠비크, 르완다, 소말리아 등에서 지뢰제

거 작업에 협조를 하고 있다.102)특히, 지뢰제거를 위한 계약자는 현지인에게

수작업으로 지뢰를 제거하여 폐기하도록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민간단체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平和維持

活動 요원들이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平和維持活動 자체도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거나 자체요원의 안전을 위해서 지뢰지대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평화유지 활동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脫冷戰이후 平和維持活動의 다양한 유형에서 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00) 외무부, 주요국제문제 분석, p . 12. : 송영선, 앞의 책, p . 42.
101) S an drine T ey ssonn eyre, H ow to d o B us iness w ith the United N ations (N ew

York : UN 1995), p . 56.
102) 송영선, 위의 책, p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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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PKO가 양적과 질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

PKO설치 숫자면에서도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한개 PKO구성면에 있어서도

2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했다. 1987년까지 PKO에 참여한 전체 요원은

100,000명에 불과했으나 1992년말에는 80,000명이 PKO에 참여했으며103) 임무

도 단순한 감시임무 뿐만아니라 정파간 무장해제, 무기회수 및 파괴, 행정감독

및 지원, 인도주의 활동, 선거감시 및 관리, 국가 기반시설 구축등을 전개 함

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유엔평화유지군의 무장이 중장비화 되었다.

1990년이후 새로운 平和維持活動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平和

維持活動을 확대하는데 있어 평화의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 7장이

원용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紛爭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명백히 협

정을 위반할 경우 UN은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회원국 또는 PKO요원들에게

무력사용권을 허용함으로써 武力紛爭을 진정시키려는 UN의 노력의 증가와 또

한 파견국가의 동의 없이 介入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자위를 위해 평화유지

군의 무장이 더욱 중무장화104 ) 되고 있다.

셋째, 정치적인 동의없이 介入하였다.

1세대의 平和維持活動은 평화유지군이나 감시임무단을 파견이전에 교전 당

사자와 유엔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나 현재의 平和維持活

動군은 소말리아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간의 紛爭보다는 국내분쟁 또는 內戰

(Civil War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정부가 부재함으로써 유엔의 평화유지군은 파견국의 동의 없이 介入하여 활동

했다.

넷째, 유엔의 중립성이 우호적이거나 편파적이었다.

平和維持活動의 핵심은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紛爭

103) Gareth Ev an s , Coop erating F or P eace , (M arybrough , Vict oria : Au str alian
P rint Group, 1994), p . 124 : 김열수, 윤종호, 탈냉전 시대의 P KO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향 ,「국제연합과 평화유지 활동 : 국가 안보와 전쟁」, (서울 : 국방참모 대

학, 1998), P . 99.
104) 유엔은 최초 500명의 경무장 평화유지군(UNOS OM I)으로 구호활동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현지 군벌은 전투력면에서 평화유지군을 압도하였고 구호물자를 마음대

로 약탈하였다. 경무장한 소규모의 평화유지군 으로는 구호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유엔은 중무장한 전투부대인 통합군 (Unit ed T ask F orce)군을 투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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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방 당사자의 편을 들거나 지원해서는 안되었으나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유엔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平和維持活動들은 캄보디아 사례

에서와 같이 UNT AC는 1991년의 파괴협정의 원만한 수습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크메루즈(Khmer Rouge)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공공연히 비

난한 바 있다.

다섯째, 강대국의 PKO참여가 현저히 늘어났다.

脫冷戰 시대의 유엔 평화유지군의 구성은 冷戰期와는 달리 강대국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UNIKOM에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 34개국이 참가하고 그 인원에 있어서는 停戰監視員 약 300명과 보병부대

병력 약680명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5대 상임이사국이 모두 참가한 것은 유엔

平和維持活動의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105) 일본과 독일도 PKO협력법과 헌법재

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PKO참여를 합법화 하였다.106)

여섯째, 脫冷戰이후 실제의 平和維持活動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 유형중 어

느 하나만이 아닌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이

루어지는 다면적 활동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과거와는 달리 NAT O와 같은

지역기구, 민간구호 단체와 같은 비 정부적 국제기구(NAGOS ), 유엔 전문기

구, 국제 금융기구등과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하기 시작하여 이들 간에서의

調整問題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第 4 章 평화유지활동의 事例 分析

第 1 節 . 成功 한 평 화유 지활 동 事 例

1. 제 1차 유엔 비상군 (UNEFⅠ: UN Emergency ForceⅠ)

UN 역사상 최초의 평화유지군인 제 1차 UN 비상군은 1956년 10월 이스라

엘의 이집트 침공에 의해 1956년 총회의 결의 제 997호에 의해 설치되어 이스

라엘과 이집트간의 전쟁을 종료하는 임무를 가지고 수에즈 운하지역으로 집결

되었다. 외국의 점령에 저항하고 있던 이집트의 나세르(Gamal Abdel Nasser )

105) 김득주, 앞의 논문, p . 20.
106) 남창희, 일본의 주 캄보디아 PKO연구 , 「국제정치 논총」, 제 33집 2호, 1993, pp. 20

5∼222. 김열수, 윤종호, 앞의 논문,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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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에즈운하 남쪽에 있는 영국군의 기지를 반대했다. 수에즈운하의 국유화

이외에도 나세르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아스완댐(Aswan High

Dam )건설공사를 포함한 야심에 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적 이

상을 추구하던 나세르는 NAT O가 공산주의의 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집트

를 NAT O의 남부지역을 방어하는 체계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방해하려는 준

비를 하고 있었다.107 ) 나세르의 이와 같은 생각은 현대식 무기를 공급받기 위

해서 동방진영, 특히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정치적 유대를 긴밀하게 가

지려는 것이었다. 군사적인 균형에 있어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심각

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미국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세

계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아스완댐 건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도록 했다. 나세

르는 이에 대해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운하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이집트와 협상을 벌였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56년

10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의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수에즈에 침입하자 영, 불

양국이 이에 군사적으로 介入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영, 불의 거부권 때문

에 활동할 수 없었으므로 미, 소의 협조아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에 따라

개최된 긴급특별총회에서 10개국108)으로 되는 6000명의 UNEFⅠ가 설치되어

UNEF의 재 충돌을 방지하고 또한 군대의 철수를 용이하게 하면서 주둔지역

의 포로교환 등도 행하였다. 또 각국으로부터 파견된 부대는 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지에서의 행동은 국제연합사령관의 단호한 통일적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이 활동의 성공은 평화유지가 단순히 설득력 있는 군

대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었으며 1967년 5

월에 그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하였는데 이후의 平和維持活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조치가 정기예산이 아닌 특별계

정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거부하거나 체납하는 국가가 많았으며

국제연합의 콩고 작전과 함께 국제연합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109 )

107) 공산주의의 남진에 대한 NAT O의 방어전략은 유럽회원국들로부터 북부 방벽을

만들고 남쪽방벽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질서와 같은 사

상을 수출함으로써 설립하려는 것이었다. 아고스터노 자카르아스 著, 윤현근 譯,
국제연합과 국제적 평화유지 , (서울:국방대학원,1997), p . 64.

108)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 덴마크, 필랜드, 스웨

덴,
노르웨이 : 장영원, 앞의 논문,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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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UN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영국령이었던 사이프러스는 1960년 8월 16일에 독립하였고 사이프러스섬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계와 터어키계의 균등한 이익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

기로 하였다. 사이프러스는 그리스, 터키 및 영국간에 체결된 1960년 8월 조약

은 헌법의 기본 조항과 사이프러스의 영토적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헌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계속하여 헌법상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110) 그리이스계와 터어키계간의 불만이 고조되어 1963년

12월 사이프러스의 수도 니코시아 (Nicosia )에서 그리스계 주민과 터어키계

주민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영국, 그리스, 터어키의 3국은 통합평화

조성군(Joint Peace Making Force)을 조직하여 정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무력충돌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정전결정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사이에 현지의 정세는 다시 악화되어 內戰(Civil War )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1964년 3월 4일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186(1964)을 채택했고111) 전투재

발의 방지, 필요시 법과 질서의 회복 및 유지,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임무로 하

는 유엔 사이프러스군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1974년 7월과 8월의 적대행위와

관련하여 안보리는 유엔 사이프러스의 기능에 관한 여러개의 결의안을 채택하

면서 평화유지군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기능 특히 휴전유지에 관한 기능을 수

행토록 요구하였다.1794년 8월 16일은 휴전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UNFICYP은 사이프러스 국가수비대, 터키군, 터키계 사이프러스군의 배치 상

태를 조사하여 휴전선과 완충지대를 양 적대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하였다.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은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PKO 활동을 수행

하였는데 최초 7개국 군대의 약 7000명으로 구성된 병력이 배치되었으나 1993

년 5월 27일 결의안 831(1993)에서 UNIFICYP의 부대규모를 완충지대 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 보병 3개 대대(350명)로 규정함에 따라 병력이 축소됨

으로써 1994년에는 군1,171명과 민간경찰 35명이 주둔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으

며 1994년 4월 현재까지 10개국에서 군 1,259명과 민간 경찰요원 33명으로 구

109) 정용태, 국제법 개설 , (서울:형설 출판사, 1991), p . 289.
110) 권현근, 「유엔평화유지」, (서울:국방참모대학, 1997), p . 12.
111) 우탄트, 사무총으로 하여금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을 편성케 하는 동시에 1명의

조정자를 임명하여 동내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위촉하였다. 다만 소련대표에

의해서 사이프러스 평화 해결안에 대하여 3개월 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동문제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유보함으로써 평화군은 3개월간의 기

간으로 편성되게 되었다. 장영원, 앞의 논문,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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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정전을 감시하고 정전완충지대를 보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0

년 이상동안 장기간 설치된 이 平和維持活動은 武裝紛爭을 제한하는 데는 성

공적이었지만 紛爭의 중점을 해결하는 아무런 합의도 없는 것으로 보아 紛爭

의 근본적 해결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平和維持活動은

단지 평화유지의 촉매제 정도의 역할로서 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12)

3. 유엔 나미비아 독립지원단 (UN T AG UN T ransit ion A ssistance Group

In Namibia)

독일은 1884년 남서아프리카를 독일령으로 합병후 1915년 7월 이곳을 전격

침공한 남아프리카연방(현 남아공) 정부군에 의해 패배할 때까지 이곳을 통치

하였다. 그후 1920년 12월 국제 연맹의 상임위원회 (Permanent Mandates

Commission )는 서남아프리카 통치권을 남아프리카에게 인정하였다. 이 지역

은 위임통치의 A , B, C식 통치방식 중 C식113)으로하여 1919년부터 1946년까

지 지속되었다. 1933년 남아공 정부는 남서아프리카를 자국의 영토로 합병시

키려고 했으나 국제연맹은 남아공의 제 문제에 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동

의하지 않았다. 제 2차대전후 1946년 이후에는 국제연맹 상임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UN의 신탁통치이사회 (T he T rusteeship Council)가 이 문제를 담당했

다. 그러나 남아프리카는 상임위원회가 부여했던 신탁통치에 관한 적법성을

따져 UN의 신탁통치 설치를 거부했고114) 남아프리카는 이 지역을 다섯번째

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에 대하여 남아프리카 의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대표권(Direct Representation )을 부여했다. 남아공이

1948년 유엔이 요구한 신탁통치지역의 행정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자 유엔은 남

서아프리카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South West Africa)를 설립하

였다. 또한 아프리카지역 국제연맹 加盟國이던 이디오피아와 라이베이아는 남

아프리카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미비아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아프리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115) 1966년 유엔총회

112) DiehI, P aul F ., op . cit ., P P . 53~56.
113) C식 위임통치지역은 남서아프리카, 사모아, 나우르 (영연방) 그밖에 적도 근처의

태평양상의 제도로서 인구가 희소하고 면적이 좁으며 문명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114) 남아공정부는 위임통치는 국제연맹의 종말과 함께 소멸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남아공의 주권은 무제한적임을 주장했었다. Unit ed N at ion s , OP .Cit ., P .343.
115) 이디오피아와 라이베리아가 국제연맹의 회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미비아 문

제에 관한 어떠한 법적인 권한 및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53 -



는 남아공의 남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위임통치행위는 즉시 종식되어야 하며

그곳에 유엔이 위임한 나미비아 위원회(Council For Namibia)가 임무를 수행

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11개국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위임통치권의 이양을 준비하게 되었고 68년 6월 유엔총회는 아프리카와 아시

아 회원국들의 후원으로 남서아프리카를 나미비아로 개칭하는 결의안을 채택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의 나미비아의 위임통치권 이양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으나 안보리 회원국들간의 異見으로 지지를 모으는데 실패함에 따라 남

아공 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계속하여 유엔안보리는

1970년에 통과된 결의안 276호를 통하여 나미비아에 남아프리카군이 주둔함은

불법임을 확인하고 이어 ICJ에 자문을 요청하여 UN총회의 신탁통치 폐지를

확인 받았고 ICJ는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 대한 통치의 점령을 철회할 것과

회원국들은 남아프리카에 대하여 어떠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선

언하였다. 이후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서독등 이른바 WCG"(T he

Western Contact Group)는 1978년 4월 10일 나미비아 상황의 해결안을 마련

하여 안보리에 제출하였다.116) 이 결의안 43호가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됨에 따

라 나미비아 紛爭解決을 위한 유엔 PKO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어 UNT AG가 설치되었다. UNT AG의 임무는 자유스럽고 공정한 선거에 의

한 나미비아의 조기 독립을 위한 모든 진행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즉 나미비

아에 있어서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부대의 철수, 차별적 법규의 폐지, 정치범

석방, 난민귀환의 촉진, 법과 질서의 유지, 선거의 실시 등을 감시하는 것이었

다. UNT AG는 군사부문의 평화유지군, 경찰관의 경찰감시단, 일반인의 선거감

시단이라는 3개 단위로 구성된 복합형 PKO였다. 군사 및 민간요원 8,000여명

으로 구성된 PKO가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실시하여 1990년 3월 31일 나미비

아는 1백70만 명의 국민을 가진 새로운 독립국으로 탄생시킨 유엔의 대표적인

PKO로 부각되었다.

4. 캄보디아 과도 행정 기구 (UNT AC : UN T ransition Authority In

116) 남아프리카는 나미비아의 독립을 위한 과도기간의 법과 질서에 대한 책임을 포

함하는 지역적 통제력으로써 그 지역에 남고 UN은 합의된 과도기 계획에서 특정

단계와 행동의 영역을 감시하고 선거행위를 감독한다는 것이었다. Chest er ,
Crocher , "S outhern A f rican P eace K eep ing ", Surviv al, V OL. XXXⅡ, NO.3,
(M ay/ June 1990), pp .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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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dia)

흔히 캄보디아 紛爭의 기점을 1978년 헹삼린(Heng Samrin )을 지원하는 베트

남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

캄보디아 紛爭의 불씨는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곧 캄보디

아가 공산화되는 초기의 역사적 추이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캄보디아

內戰(Civil War )이라 불리우는 본격적인 국면은 1979년 1월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헹삼린이 수도 프놈펜을 장악,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People ' s Republic

Of Kampuchea )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권좌에서 축출된 폴포트(Pol

Pot )는 反베트남 게릴라 활동을 전개했으며 시아누크 역시 베트남의 침공을

비난하면서 그 자신의 항전세력인 크메르 거국연합 (Confederation Of

National Khmers)의 결성을 1979년 9월 발표하였고 이 세력은 후에 시아누크

군(Arme National Sihanoukiste)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반베트남 항전이 과

거 시아누크 정권의 각료였던 손산(Son Sann)이 1979년 10월 크메르 인민해

방전선 (T he Khmer People ' s National Liberation Front )를 이끌고 가세하면

서 캄보디아 內戰(Civil War )은 4파 각축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117) 이들

3세력은 7월 캄보디아내의 중립지대에 민주캄푸치아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를 형성하고 동 정부의 대통령으로

시아누크를 추대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연합일 뿐이었다. 오히려 크메르루즈

측은 연합전선의 동료인 시아누크나 손산의 게릴라들을 공격, 시아누크가 이

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1987년 5월과 1988년 7월 2차례에 걸쳐 임시정부 대통

령직을 사임하게까지 하였다.118) 이렇게 복잡한 캄보디아 內戰(Civil War )은

각 정파를 지원해온 국가들이 과거와 같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보다는 화해하

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유도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1991년 5

월 1차 휴전이 이루어지고 10월 23일에는 캄보디아 內戰(Civil War )에 관련된

4개 정파 및 유관국 대표들이 파리에서 회동, 평화협정에 공식 조인함으로써

평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119) 파리 평화협정은 곧 UNT AC를 1992년 3월 15

일 창설하였고 캄보디아 주권은 12명으로 구성된 SNC(Supreme National

117) 차두현,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한국의 군사외교적 대응 방향 , 「국방

논집」, 제19호, 1992, p . 208.
118) Jonathan Strom seth , "T im e On W hos e S id e I n Com bod ia ?", ISIS P aper 2,

(Banguou :In stitut e Of S ecurity and Int ern ation al Stu dies , Chulalongkorn
Univ er sity ,1988), p . 6.

119) 정상연, 앞의 논문, p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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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120)에 귀속되었다. UNT AC는 국제행정 공무원을 외무부, 국방부, 재

정부, 정보부, 치안부 등의 각 부처에 파견하여 과도 정부기간동안 중립을 유

지하는데 노력하였다. UNT AC의 민간경찰은 현행정부와 함께 치안을 맡고

UNT AC의 인권 단체와 정보부는 선거준비 기간 동안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대중교육을 담당하였다. 캄보디아를 사실상 통치하게 될 유엔캄보디아 과도행

정기구(UNT AC)는 1992년 9월 15,900명의 평화유지군과 3,600명의 민간경찰,

약 3,000명의 민간행정요원과 선거요원이 캄보디아 전역에 배치되어 內戰 당

사자인 4개 정파 소속전투원들의 무장해제, 선거준비 등의 캄보디아 정부 주

요부서 업무 및 경찰에 대한 감독, 난민송환, 지뢰제거 및 제거훈련 협조 등의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것이었다. 비록 크메르루즈의 계속된 공격으로 캄보

디아 전역의 많은 투표소가 폐쇄되고 선거기간을 통틀어 2백여명의 사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3일부터 28일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투

표 결과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족연합전선(FUNCINPEC)이 47.47%를 획득하여

전체 120제헌의회 의석 중 58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보여준 유엔의 캄보디아

활동은 모범적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활동이다.

第 2節 . 失敗 한 平 和維 持活 動 事 例

1. 콩고유엔군 (ONUC ; UN Operation In T he Congo)

1960년 7월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직후의 콩고에서 대규모의 폭동이 발생하

자 벨기에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이에 介入함으로써 1960년 7

월 15일 콩고정부는 이를 벨기에의 침략으로 간주하고 군사원조를 요청했

다.121) 군사원조의 요청을 받은 함마슐드 사무총장은 UN헌장 제 99조에 따라

유엔 안보리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콩고 유엔군이 파견되었다. 콩고의 국가안

보군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콩고 정부에 대해 UN의 군사적 및

120) SNC (Suprem e Nation al Coun cil )는 유엔에 의해 수행되는 자유, 공정선거후 합법

적 새정부가 들어서기전까지의 잠정기간 동안 국가의 주권, 독립 그리고 통합을 관

장하는 유일한 합법성과 권한을 가진 기구였으며 외교적으로 캄보디아를 대표하였

다.
121) 사무총장은 자신의 의견으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안보리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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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7월 14일 안보

리는 콩고에서 작전을 수행할 UN기구를 만들 것과 즉각적으로 군대를 콩고에

파견하는 결의를 통과시켜122) 벨기에 정부에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사

무총장은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콩고작

전군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제 1단계는 아프리카 사회의 연대성을 고려하여

우선 아프리카 제국으로부터의 파병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동 원칙에 알맞는 국가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서구에서 3개국,

아시아에서 6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의 각국병력을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결

국 사무총장과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의 수 및 병력제공 수는 동년 11월까지

지상부대 제공이 14개국, 기술, 행정요원 제공을 합하면 29개국이었고 병력 수

는 18,451명에 이르렀다.123) 콩고는 콩고작전군을 최초에는 자위의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하고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으로써 평화유지군 존재의 정당성을 갖게 해주는데 기여했다.124) 그러나 유엔

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콩고 국내의 내분이 더욱 악화되자 안보리 결의

4741호(1961년 2월 21일)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의 사용

을 인준하였는데 이는 오직 정당한 자위의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의 지침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1961년 11월에 안보리는 콩고에서 용병을

채포하기 위해 적절한 무력수단의 사용함을 결의125 )함에 따라 카탕카주의 분

할 독립권 세력들은 ONUC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ONUC 요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양자 사이의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ONUC의 반격 행동에 대해서 카

탕카주를 지원하는 여러 나라로부터 강한 비난126)이 있었지만 우탄트 사무총

장 대행은 이러한 활동이 콩고지역의 자유확보를 위한 것이고 自衛權의 행사

라고 하여 이것을 정당화하였다. 결국 카탕카(Katanga) 정권이 결국 1963년초

에 종료되면서 ONUC는 1964년 6월말에 임무종료와 함께 해체되었지만 이 활

동은 국내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유엔의 원칙에 위배된 사례였으며 활동의

진행에 따라 중립성도 상실하였고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심각한

122) 안보리 결의 S/ 4387, 1960년 7월 14일

123) 정용태, 앞의 책, p .290 ; 장영원, 앞의 논문, p .45.
124) 아고스터노 자카르아스 著, 윤형근 譯, 앞의 책, p .68..
125) 안보리 결의안 S/ 5002호, 1961년 11월 24일

126) 소련은 함마술드 사무총장의 정책에 대해 크게 항의하여 정규 할당금을 거절했

다.:
이창훈, 「UN평화유지 이론에 관하여」, (서울;국방참모대학, 1997), p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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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효과가 나타난 실패한 사례였다.

2. 유엔 레바논 잠정군 (UNIFIL ; UN Interim Force In Lebanon)

1970년대 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을 연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특히 요르단에서 레바논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옮겨온 후에 더욱 그러하

였다. 1978년 3월 11일 팔레스타인의 특공대의 습격으로 상당수의 이스라엘

주민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소행으로 간주하

고 3월 14일부터 15일 야간에 레바논으로 침공하여 T yre市와 주변지역을 제

외한 레바논 남북전역을 2~3일 안에 점령하였다. 이에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

엘의 침공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면서 안보리에 제소했다. 안보리는 레

바논의 영토보존, 주권, 정치적 독립의 존중, 이스라엘군의 철수,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1978년 3월 19일 결의안 425호 및 426호를 채택

하여 레바논 남부지역에 유엔 잠정군(UNIFIL)을 즉각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9개국127 ) 등에서 5900여명으로 구성되어 유엔레바논 잠정군을 편성하였다.

UNIFIL은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사이의 양해

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남부지역의 레바논 각 무장정파의 협력은 얻을 수가 없

어128) 임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1982년 6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재 침공은 武裝紛爭을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었

다. UNIFIL의 실패로 인해 미국, 프랑스, 이태리군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이 파

견되었다. 다국적군의 임무는 이스라엘과 PLO사이의 중간 介入軍의 역할과

PLO의 철수 감독이었다. 이 활동에서 다국적군은 UNIFIL이 수행하지 못했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듯 하였으나 미국, 프랑스 테러분자들의 트럭폭

탄으로 약 350명이 희생됨으로서 1984년 5월까지 3개국이 모두 철수하였

다.129) 1985년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철수하면서 남부레바논 지역에 이스라

엘 국방군 (IDF : Israel Defense Forces )과 레바논의 현지군(DFF ;Lebanese

Defacto Forces ) 즉 남부레바논 군대를 배치하여 이 지역을 여전히 통제하에

두었다. 다국적군의 철수 후, 사무총장은 비록 UNIFIL이 임무수행상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정과 지역 주민 보호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음

을 언급하고 UNIFIL의 임무를 연장할 것을 건의하여 안보리는 그 건의를 승

인함으로써 현재까지 9개국 등에서 4591명이 계속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127) 네팔, 가나, 피지,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128) Diehl, P aul F . Op . Cit ., pp . 56~57.
129) 정상연, 앞의 논문,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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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L은 紛爭地域의 법질서의 회복, 이스라엘군의 완전철수, 레바논 정부의

통치권 회복 등 과다한 임무를 설정함으로써 활동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

면하였다. 특히 정부가 완전히 통제권을 상실하고 비정규전이 득세하는 지역

에서의 임무수행, 안보리 상임이사국간의 적극적인 협력부재, 치열한 무력충돌

의 와중에서 평화유지군의 무력사용제한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平和維持活動 수행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

3. 유엔 보호군 (UNPROFOR : UN Protection Force)

역사적으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민족이 거주하는 구 유고연방의 북부

지역은 1867~1918년간 오스트리아 - 헝가리제국 속령이었으며 카톨릭 종교를

갖고있는 반면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

지역은 14~19세기간 오스만 터어키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리이스정교와 회교를

신봉하는 지역이었다.130) 1914년 세르비아의 청년이(Gavrilo Princip) 보스니아

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데서 제 1차 세계대전의 도

화선이 되었다.131)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연합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범 게르만 세력권 축소 목적으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세르비아가 주도

하는 유고 연방에 강제로 포함시켜 유고연방을 1918년에 탄생시켰다. 2차 세

계대전이 勃發하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유고연방에서 탈퇴하여 다시

독일 측에 가담했고 나치정권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세르비아인 학살을132) 감

행했다. 제 2차대전이 종료된 후 티토가 이끄는 파르티잔 운동은 사실상 유고

를 해방시켰고 여타 동구권 국가들과 달리 소련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산체계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티토(Marshal Josip Broz T ito)는

크로아티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고 정권의 정통성이 외세 특히 나치 독일

에 항거한 세르비아인에게 있다고 보고 겉으로는 유고연방내 각 공화국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면서도 사실상 세르비아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했다. 그러나

130) 정상연, 앞의 논문. p .31.
131) 동아일보사, 「뉴스플러스」, 제181호, 1999. 4. 29, p . 56.
132) 2차 세계대전당시 유고슬라비아를 점령한 독일은 이곳을 이탈리아, 헝가리와 분

할 통치하고 크로아티아 일부를 파벨리치가 이끄는 크로아티아 나치당 우스타시

(U st asi)에 맡겼다. 우스타시의 잔혹한 세르비아인 학살은 이후 양 민족간에 메울

수 없는 골을 남겼다. 동아일보사, 앞의 책, p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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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적인 티토의 죽음과 동구권의 붕괴, 그리고 冷戰終熄은 그 동안 잠재

해 있던 민족분규가 표면화되었다.133) 즉 1991년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

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연방존속을 원하는 세르비아와 이 두 나라간에 內戰

(Civil War )이 勃發하였고 이어 92년 1월에는 마케도니아가, 2월에는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가 각기 독립을 선언해 분권 독립이 가속화되었는데 특히 1992

년 3월 1일 연방군수 산업의 60%가 집중되어있는 보스니아의 독립선언으로

전면 內戰(Civil War )이 발생하였으며 밀로셰비치(Milosevic) 세르비아 대통령

은 유고내의 모든 세르비아인을 한데 묶는 소위 대 세르비아 를 주창해 보스

니아 內戰을 촉발시켰다.134) 유엔안보리는 1992년 2월 21일 영국, 프랑스 등

31개국에서 차출된 14,000명 규모135 )의 유엔보호군을 파견할 것을 결의하여

크로아티아 영내에 유엔보호구역 설치, 지역내 비무장화, 인권보호 상황의 확

인, 난민 귀환지원, 인도적 구제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PKO가 설

치되었으나 PKO활동이 어렵게 되자 유엔에서는 아드리아해 및 다뉴브강 해

상 수상로 봉쇄결의(92.11), 보스니아 상공 내 비행금지구역 위반항공기에 대

한 무력사용 승인 결의(93.3), PKO 무력 사용권한 확대결의 등을 연속적으로

실시한 후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가 이러한 결의를 위반하자 세르비아계 전투

기 4대를 격추(94.2.28 미군전투기)하고 인근 세르비아계 군사목표물을 공습

(94.4.11 NAT O전투기)하는 등 강제 집행조치를 실행하였다.136) 유엔보호군은

그 임무를 종료하고 95년 3월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초기 휴전 감시를

시도하기 위해 14,000명의 유엔군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에 파견하여

6억 3천 4백만 달러를 소모하면서도 어떠한 휴전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1993년 12월말 현재 350만의 난민, 2만 명의 사망자, 13만 명의 실종자, 평화

유지군 60명의 희생을 기록한 이 紛爭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1991년 적절한

수의 유엔보호군이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전선에 파견되었더라면 갈등이 보

스니아로 확산되는 경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후회되는 사례이다.

133) P olitical an d Milit ary Dim en sion s , T he J ournal of S tra te tg ic S tudies , Vol,
16, No.3 (S eptem ber 1993), pp . 297∼305.

134) Du sk o Doder , "Y ug os lav ia ; N ew W ar, Old H atreds ", F oreign P olicy , N o. 91,
(Sum m er 1993), pp . 3∼23.

135)정상연, 앞의 논문, p .32.
136) 국방정보본부, 「주간국외 군사정보」, 제260호, 1998. 8. 28,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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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말리아 유엔작전 (UNOSOM : UN Operation in Somalia)

소말리아는 시아드 바레(Siad Barre)가 1969년에 집권한 이래 정치체제의

응집성은 부족들간의 전통적 위계적인 복속에 따른 예속 관계의 체제에 근거

하고 있었다. 시아드 바레는 부족들간의 경쟁을 적절히 이용하고 종교적인 수

장들의 권위를 깎아 내리면서 21년간 지배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1년 1

월에 시아드 바레가 축출되자 소말리아는 분열되기 시작했다. 즉 남부의 반

정부세력은 임시정부를 수립, 마흐디(Ali Mahdi) 를 임시 대 통령으로 선출하

였으나 같은 단체내의 아이디드(Mohamed Favah Aideed) 장군이 반발하여

양 파벌간 투쟁이 발생했으며 이 와중에 북부는 소말리랜드(Somaliland)로 독

립을 선언했다. 남부지방의 시민적인 질서의 붕괴는 엄청난 규모의 결과를 초

래하였다. 행정체계가 붕괴되고 법과 질서 대신에 범죄와 폭력이 난무했으며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되었다. 완전한 혼란 상태에서 폭동과 약탈이 경제의 주

요 수단이 되었다. 전쟁과 기아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소말

리아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소말리아의 紛爭

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인 介入은 UN의 후원 하에 아프리카 통합기구

(OAU :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에 의해서 시작하였으나 OAU는 식량

이 부족하고 시민질서가 붕괴되고 안보가 부재한 소말리아가 엄청난 양의 인

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UN은 인도적인 지원을 증대할 것을 요구하고 사무총장에게 다른 국가들과 협

조하여 紛爭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들과 즉각적인 접촉을 하여 교전상태를 중

단시키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는 안보리결의 733호(1992년 1월 23일)를 승인

하였으며 안보리결의 751호(1992년 4월 4일)는 소말리아 UN 작전군을 설치할

것을 승인하여 사무총장에게 3월에 모가디슈에서 UN이 중재하여 만든 정전협

정을 감시할 50명의 UN 감시단을 즉각적으로 배치할 것을 요구하여

UNOSOM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137) 그러나 소말리아 위기에 대한 UN회

원국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부진했으며 이것은 UN이 발칸지역의 紛爭에 관심

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138) UNOSOMⅠ은 전반적인 전략이

137) 아고스티노 자카르아스 著, 윤현근 譯, 앞의 책, pp .98∼99.
138)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은 후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소

말리아를 희생시키면서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부자의 전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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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로 진전 되었다. 감시단의 파견에 앞서 지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紛爭의 특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말리아인 이슈에 대한 정치적 측면은 무시되었으며 UN은

최초에 인도적인 분야에만 介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경시되었

다.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미국 주도하의 통합 임무군(United T ask Force)을

통한 평화회복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이 병력의 규모는 36,000명이었는데 이 중

에는 26,000명의 미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UNOSOMⅠ의 경험에 따라 안보리

는 무장분파의 신속한 무장해제를 달성하기 위해 UNIT AF의 강제력을 승인

했다.139) 통합 임무군에 의한 평화회복기반 구축과 병행하여 유엔 주도하에

소말리아 內戰(Civil War ) 政派間의 평화회담이 개최되었다. 즉 1993년 1월 이

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유엔 사무총장 주재 하에 소말리아 14개 정파,

비동맹 및 관련 기구인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국

민화합 준비회의가 개최되어 소말리아 각 정파 상호간 적대행위 중지 및 민족

화합 분위기 조성등 7개항에 합의 하였다. 이어서 동년 3월 15일부터 27일까

지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국민화합회의는 1993년 1월 합의한 무장해제 및

휴전합의를 재인식하는 한편 2년간의 관리체제 운용과 이를 위한 관리기구로

서 과도국가 평의회 등을 구성하기로 합의 하였다. 사태가 호전되자 1993년

3월 UN사무총장은 UNIT AF를 UNOSOM Ⅱ로 전환하는 추천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즉 UN사무총장은 20,000명의 병력과 8,000명의 지원인력, 그리고

2,800명의 민간인 참모진으로 구성된 UNOSOM Ⅱ의 창설을 제의했다.140)

UNOSOM Ⅱ의 임무는 소말리아 무장정파간 휴전 감시 및 무장해제, 인도적

보호활동, 국가재건 활동지원이며 정치적인 해결과 국가적인 화해를 증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UNOSOM은 紛爭 정파간의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는 상태에서 유엔이 PKO를 서둘러 설치함으로써 PKO 현지 활동이 극

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소말리아 정파의 수장인 아이디드에 대한

미군의 일방적인 軍史制裁가 결국 강력한 반발을 야기 시켜 아이디드 색출활

동 중 미군 및 유엔 평화유지군이 살상당하는141) 엄청난 참사가 이어져 PKO활

Jam es Bon e an d Zan Murray , B osn ia Comp rom is e R eached by Un ited N ations
and B rita in , T he T im es , 25 July 1992.

139) 아고스티노 자카르아스 著, 윤현근 譯, 앞의 책, P .102.
140) 아고스티노 자카르아스 著, 윤현근 譯, 위의 책 p.104.
141) 1993년 6월 5일 무장파벌의 공격으로 UNS OMⅡ소속 파키스탄군 20여명이 사망

하고, 1993년 10월 3일 아이디드파 소탕활동시 18명의 미군사망자와 80여명의 부상

- 62 -



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5. 시에라리온 평화협정이행감시단(United Nations Mission in Sierra Leone

:UNAMSIL)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의회에 의한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초대수상

으로는 인민당(SLPP )의 마가이(Margai)가 집권하였다. 여당인 SLPP는 정권

을 강화하기 위해 유일정당제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야당인 전인민의회(APC)

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67년 선거에서 여당인 SLPP가 계속 집권을 하게 되

었고, 스티븐스(Stevens )이 수상에 취임하였다. 스티븐스 수상은 야당 및 재야

세력의 민주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1971년 신 헌법을 통해 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그는 독재체제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1978년에는

야당을 불법화하며 일당제를 출발시켰다.

한편 1985년 일당제 선거에서 스티븐스 전 대통령이 지명한 모모(Momoh )

가 대통령에 피선되자 반정부세력인 혁명연합전선(RUF )이 라이베리아를 거점

으로 무력 투쟁을 개시했으며 국경마을 다수를 장악했다. 모모 정권에 대한

국내의 민주화 투쟁 소요는 증대되었고, RUF의 활동도 확대되었다. 이와 같

은 분위기 속에 1992년 4월에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모모 대통령을 축출

하고 군사평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헌법기능을 정지시켰다. 신 군부는

RUF 반군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라이베리아와 아이보리코스트로 통하는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1994년 초부터 RUF와의 교전을 확대하여 반군이 장악

한 금강석 생산지를 장악하였다. 동년 4월에 정부군은 반군 장악 마을을 탈환

하고 반군의 대부분을 소탕하였고 내전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6년 1월 16일에는 쿠데타의 리더인 스트라서(Strasser )소령이 무혈혁명

에 의해 축출되고 비오(Bio) 준장이 집권하였다. 1995년 2월 비오 준장은

RUF 반군 지도자와 정전을 합의하였다. 군부 내에서 일부가 민정 이양에 대

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군사평의회는 2월 26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카바

(Kabbah)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RUF 반군은 대선 연기를 주장해 오던 자

신들의 의사가 무시되자 정전을 깨뜨리고 다시 게릴라전을 개시하였다. 정부

군과 반군은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정전협상은 지속하여 1996년 11월 27일

카바 대통령과 아이보리코스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RUF 반군 지도자 산코

(Sankoh)간에 정전이 합의되었다.

자를 내었다. 국방정보본부, 「주간국의 군사정보」, 제 299호, 1994, 3, 30, p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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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군과 반군간의 협상에서 걸림돌이 된 남아공 출신 용병의 철수와 나이

지리아 및 기니 평화유지군의 철수 문제는 양측이 국제 감시기구가 형성될 때

까지 정전선과 비무장 캠프에 주둔하기로 합의하였다. 시에라레온군(RSLMF )

은 나이지리아와 기니의 군사대표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남아프리카의

Executive Outcomes라는 민간 용병회사와 계약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해 왔으

나 1996년 11월 Abidjan평화조약에 의거 이들과의 계약을 파기하였다. 한편

Executive Outcomes사는 20개월 동안 주요도시 및 다이아몬드 탄광을 RUF

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등 시에라레온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1997년 5월 25일 1996년 쿠데타 미수로 구속된 코로마(Koroma) 소령

을 대표로 하는 소장파 장교들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카바 민선 정부가 14개

월만에 전복되고 다시 내전이 발발하였다. 코로마는 쿠데타 이후 무장군사혁

명위원회(AFRC)를 구성하고 의장에 취임하였다. AFRC는 즉각 헌정을 중지

시키고 정당과 정치적 집회를 금지시켰다. 한편 UN 안보리는 5월 27일 군사

쿠데타를 비난하고 즉시 카바 민선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하였다. 코

로마는 정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속했던 정부군과 내전을 벌여 온 무장반군

세력인 RUF를 끌어들였으며, RUF는 재빨리 쿠데타 세력들을 장악하여 코로

마는 실권 없는 명목상의 AFRC 의장으로 전락하였다.

쿠데타 이후 RSLMP는 자신들의 이름을 시에라레온인민군(PASL)으로 개명

하였다. 이에 따라 정국은 더욱 혼란과 무질서에 휩쓸리기 시작하였다. 아프리

카단결기구(OAU )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감시단(ECOWAS)를 파견하여 합법

적인 민선 카바정권의 복귀를 위해 RUF/ AFRC 세력과의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ECOWAS는 RUF/ AFRC 세력에 대한 주변국의 경제

제재를 실시하였고, UN 안보리도 10월 8일 시에라레온에 대한 무기, 군수품,

연료 반입을 금지시켰다. ECOWAS와 UN 등의 압력이 일층 강해지자

RUF/ AFRC 세력은 1997년 10월 23일 ECOWAS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1998년

4월 22일까지 카바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합의하였다.

1998년 2월 12일 나이지리아 주도의 서아프리카평화유지군(ECOMOG)은

시에라리온 정부청사를 접수하고 1998년 3월 쿠데타에 의해 전복된 카바 민선

정부가 8개월만에 복귀했다. 카바의 정권 복귀후에도 쿠데타 잔존 세력 및 반

군 저항을 지속하여 ' 98년말까지 나이지리아와 잠비아 등 EOMOG군과의 전

투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ECOMOG군이 사태를 점차 장악해 가는 속

에서도 ' 98년말부터는 반군들의 저항과 공격이 한층 강화되는 국면이었다.

- 64 -



이러한 양상은 ' 99년 초들어 반군들의 공세강화로 계속되었으며, 5월까지

격렬한 저항과 공격, 반격이 반복되어 수천명 이상이 전투로 사망하였다. 5월

에는 드디어 주변국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사태를

전기를 맞이 하였고, 2000년 2월초에 유엔평화유지군이 증강되면서 나이지리

아가 주도하고 있는 서아프리카평화유지군(ECOMOG)을 대체하고 있는 중이

다. 그러나, 지난 5월초 평화유지군 500명이 인질로 잡혔다. 그리고, 22일 유엔

은 6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이 반군의 습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第 3 節 코소 보 事 態

1. 코소보 事態의 原因

유고 연방의 다른 민족들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다른 배경과 다른 정치

제도에서 살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종교를 신봉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일체감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티토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안정된 유고 연방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티토 사망 이후 新유고 연방의 밀로셰비

치 대통령은 大세르비아국의 건설을 추구함으로써 알바니아계와 회교도들

대상으로 인종 청소 라는 대규모 학살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코소보 事

態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르비아의 영토적 팽창 정책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

었으며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첨단의 대량 살상 무기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인종적, 역사적, 종교적 및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야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역사적 갈등

세르비아인들이 코소보 장악에 집착하는 이유는 코소보가 14세기에 건설

하였던 세르비아 왕국의 중심지였고 유서 깊은 종교 유적이 남아 있는 지

역이면서 동시에 1389년에 오스만 터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10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이 사망하였던 세르비아인의 恨 이 서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

이었다.142) 오스만 터키에 패한 세르비아인들은 이 지역의 북쪽으로 쫓겨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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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터키는 이곳에 알바니아인들을 회교도로 改宗시켜 코소보로 이주시켰

다. 따라서 코소보는 세르비아인들에게는 가슴속의 뜨거운 심장으로 여겨

지는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코소보는 적어도 세르비아인에게는 신성한 장

소일 뿐만 아니라 어떤 희생을 가져오더라도 결코 독립시키거나 자치권을

부여할 수 없는 聖地라는 것이 세르비아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또한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기원으로 생각되는 중세 세르비아 시대의 상당수 유

적이 바로 코소보 지역에 남아 있어 이 지역이 알바니아인에 의하여 더럽

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2) 민족적·종교적 갈등 문제

민족 구성에서 보면 코소보는 총인구 2백만명 가운데 180만명이 알바니아

인이고 나머지는 세르비아인이며 이웃한 알바니아에 3백만명의 알바니아인

이 살고 있어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의 마찰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현대사에서 코소보 지역에서의 알바니아인과 세르비아인의 본격적인 민족

적 대립은 1963년부터 시작되었고 1968년의 反세르비아 시위에서는 이웃

알바니아와 합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르비아계는 로마카톨릭 교회와 분리된 그리스정교를 신봉하고 알

바니아계는 이슬람교를 믿었다. 종교대립은 티토의 제민족 제종교 통합정

책 에 따라 한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잠했으나 티토의 사망으로 통제력이

약화되자 종교적 대립은 노골화 되었다. 특히 세르비아계가 코소보에 집착

하는 이유는 바로 종교 문제로써 이곳을 반드시 탈환해야 할 聖地로 보았

기 때문이었다.

(3) 밀로셰비치 유고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

금번 코소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고연방의 코소보 알바니아 주민들

에 대한 反인류 인종청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大세르비아주의를 표방하고 세르비아의 지도자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

142) 김성진, 코소보 분쟁, 그 2천년의 뿌리 , 월간중앙 , (1999.5), p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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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내부 불만을 봉쇄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었다.143) 발칸의 도살자 라는 별명을 지닌 밀로셰비치는 코소보

주둔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EC) 감시 단장에게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NAT O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면담도

거절하고 국제 형사 재판소 조사단의 입국도 거부하였다.

오히려 코소보 자치권을 박탈하고 알바니아어의 사용도 금지하는 등 탄압

조치를 취하게 되자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총 파업을 계속하고 자치권 주장

은 물론 코소보의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적 대립을 하였다. 코소보에서 알

바니아계 反軍과 정부군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9년 2월

프랑스 랑부예에서 개최되었던 분쟁 당사자들간의 협상에서 코소보의 자치

권과 휴전감시를 위한 NAT O軍의 코소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소

보 平和案144)이 마련되었다. 알바니아인들은 이 平和案을 받아 들였으나 세

르비아는 유럽 안보 협력기구의 감시단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NAT O軍의 코소보 주둔은 절대 허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소보의 독

립도 있을 수 없다고 하여 협상을 결렬시켰다.145 )

2. NAT O軍의 유고공습

리처드 홀브룩 미국 특사와 밀로셰비치 유고 연방 대통령간의 코소보 평

화 협정 최종 담판이 결렬됨에 따라 자비에르 솔라나(Javier Solana) 나토

사무총장은 3월 23일 코소보에 대한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모든 시

도들이 실패했으며 코소보 주민에 대한 고통과 억압 및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사 행동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 웨슬리 클라크 나토 총사령

143) 전정환 , 유고 연방 내전 격화 원인과 전망 : 민족 갈등과 강대국간의 각축 관계 , 국방 저널 ,
제 305호, (1999. 5), p . 48 - 49.

144)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진행된 유고와 코소보 해방군, 미 영등 6개 중재국이 가진

평화회담. 미 영을 주축으로 하는 중재국 대표단은 코소보의 자치권 부여와 독자적

인 경찰력 보유, 코소보에 3만여명의 합동평화유지군의 주둔을 골자로 하는 협정안

을 제시하였다. 이 평화협정에서 나토군의 활동반경을 코소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유고 연방 전역에 걸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군의 실질적인 면책

특권을 명시하고 있었다. 중국은 이 협정을 세르비아에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라며 비난했고, UN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 러시아 역시 UN을 통한 해결

을 주장하며 나토의 일방적인 코소보사태 해결방안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유영철,
코소보 분쟁의 양상과 향후전망 , 국제문제 (2000.2), p . 31

145) 전정환, 위의 글 , p . 48.

- 67 -



관에게 유고 攻襲을 명령했다.146)

최초 단계에는 항공기 및 장거리 정밀 순항 미사일 등 첨단 항공력을 이

용하여 유고의 NAT O측 평화 수용 유고의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중단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전쟁 기간 중에 유고측

의 항전의지 및 군사력 분쇄 코소보지역 유고로 철수 및 평화 유지군

(PKO)의 주둔 허용을 전략목표로 수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력을

증가함과 동시에 일일 攻襲쇼티를 강화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더해나갔다.

NAT O군의 작전단계 및 주요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7 )

첫째, 제 1단계 작전은 攻襲이전 단계로서 주로 항공기 및 장거리 정밀 유

도무기를 이용하여 유고군의 공군기지 및 방공을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두

었으며 방공시설·레이더기지, 사령부 및 지휘·통신시설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항공기는 약 214 - 218대를 운용하였으며 1일

평균 150 - 200쇼티의 攻襲을 단행하였다.

둘째, 제 2단계 작전은 유고군 고립(Isolate)단계로서 攻襲을 통하여 유고

군을 고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고군의 병영시설, 공군기지, 무기저장고등

군사시설, 세르비아군 병력 및 특수 경찰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단계에서 항공기는 약 218 - 300대를 운용하였으며, 1일 평균 250 - 300쇼

티의 攻襲을 단행하였다. 한편 유고군은 컴퓨터 해커를 이용하여 NAT O의

인터넷에 침투하여 NAT O의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등 사이

버전(Cyber War )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제 3단계 작전은 유고군의 격멸(Decimate) 및 밀로셰비치의 정치기

반을 타격하는데 주안을 두고, 유고의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부, 에너지원,

방송국, 철도, 교량등 국가기간 산업시설을 포함하여 유고 전지역으로 폭격

146) Press Statement by Dr. Javier Solana, Secretary General of NAT O, 23 March 1999,
NATO Press Release(1999)040
나토홈페이지 http:// www.nato.int/ docu/ pr/ 1999/ p99- 040e.htm

147) 합동참모본부, 코소보 전쟁 종합분석 (1999. 9.), p . 59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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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단계에서 항공기는 약 350 - 535대를 운용하였으며

1일 평균 400 - 600쇼티(Sortie)의 攻襲을 단행하였다.

나토가 이처럼 강공으로 유고사태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밀로셰비치가

제시한 휴전조건148)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다,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에 대한 잔악행위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3. 코소보 平和案 採擇 過程

NAT O의 攻襲에도 불구하고 밀로셰비치는 코소보 지역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등 인종 청소 를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계는 알바니아계 젊은 남자들을 처형시켜 집단 매몰시키고 노인과

어린이, 부녀자들을 강제로 추방시켰으며 살인, 강간, 방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149)

날이 갈수록 밀로셰비치의 알바니아계에 대한 탄압이 격화됨에 따라

NAT O의 攻襲은 강도를 높여 갔으며 러시아는 NAT O의 攻襲이 중단될 기

세를 보이지 않자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을 특사로 파견하여 평화 협상을 시

작하였지만 NAT O의 攻襲은 중단되지 않았다.

4월 13일 미국은 코소보 내 군대 주둔을 부분 수정하여 NAT O軍 위주의

평화유지군에 러시아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독일은 국제연합의 감독아래

러시아도 포함하는 국제군을 파견하되 지휘권을 NAT O가 갖는다는 한결

완화된 방안을,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은 난민 귀환을 위해 국제 연합군을

배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밀로셰비치는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 감시단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도 감시단에는 NAT O 회원국이나 무장 요원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148) 밀로셰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은 3월 30일 러시아 총리 프리마 코프와의 회담에서

나토가 유고공습을 중단하면 평화협상 재개, 코소보 주둔 세르비아로 병력감축 및

알바니아계 난민의 귀환보장등 선 공습중단, 후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민효, 코소

보사태의 국제법적 고찰 , 해양전략 제106호 (2000. 3) p . 57.
149) 조영갑, 발칸반도 분쟁이 남긴 교훈 , 국방저널 , 통권 309호 9월호, 1999, p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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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고 맞섰다.150) 그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평화적 중재 노력은 계속되었

다.

5월 6일 서방 7개국 및 러시아는 독일 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소보 事態

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코소보 平和案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유고가 G8의 平和案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즉 G8 외무 장관 공동성명 초안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소보 내 전투행위 금지 코소보내 치안부

대 등 유고군 철수 코소보 내 UN 평화유지군 주둔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통한 코소보 잠정 통치 기구 설립 난민의 자유롭

고 안전한 귀환 보장 코소보 자치를 위한 정치적 협의 기구 추진 유

고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위한 포괄적 노력 등이었다.

8개국 회의에서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주둔에 합의함으로써 발칸 사태 해

결에 돌파구가 마련되었지만 NAT O와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의 구성·지휘

권 및 무장 정도 등의 코소보 주둔의 성격151), NAT O의 攻襲과 유고 연방

군 철수간의 선후 문제 등 본질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異見을 보였

다.

이와 같이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월 7일 NAT O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誤爆을 감행함으로써 미·중국 관계가 급속도

로 냉각되었고 중국 내에서 반미 시위가 격화되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1999년 5월 31일 유고가 전격적으로 G8 평화안을 수용함으

로써 2개월 이상 끌어오던 코소보 사태는 극적으로 해결 국면을 맞았다.

랑부예 평화 회담 결렬 이후 NAT O의 끊임없는 攻襲에 완강하게 저항해

오던 밀로셰비치는 이날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 유고는 G8 平和案을 수용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소보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제연합 안

전보장이사회가 決議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2)

150) 이민효, 앞의 논문, p . 58.
151) 국제평화군 에 관한 사항은 사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면서 가장 모호하

게 처리되어 있었다. 이 규정을 두고 나토측은 나토군이 포함된 무장 국제군 이라

고 주장하고, 유고 측은 非나토군으로 구성된 自衛權 차원의 무장군 으로 각각 해

석했다. 유영철, 앞의 논문, p . 31.
152) 이민효, 앞의 논문, p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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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6월 3일 세르비아 의회가 G8 平和案을 承認하였고 5일에는

NAT O와 유고간에 군사 회담이 개최되어 9일 양자는 코소보 平和案 이행

을 위한 군사 협정에 서명하였다. 철군 협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

다.153) 10일 날이 밝는 대로 유고군·경·민병대의 단계적 철수 개시

철수 시작 24시간 내 유고 군용기의 코소보 상공 비행 및 방공망, 레이다

작동 중지 철수 시작 48시간 내 유고의 지뢰, 폭발물, 부비츄랩등의 매

설 위치 NAT O에 통보 철수 시작 72시간 내 유고의 모든 방공포, 지대

공 미사일, 항공기 철수 완료 철수 시작 6일 내 유고군 병력은 알바니

아, 마케도니아 접경 지역에서 철수 철수 시작 11일내 코소보에서 완전

철수 등이었다. 6월 10일 UN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코소보 국제 평화 유

지군(KFOR)을 배치하는 決議案154)에 찬성 14, 기권 1(중국)로 통과됨에 따

라 3월 NAT O의 攻襲으로 시작된 78일 동안의 코소보 사태는 사실상 일

단락 되었다. 군사 협정의 타결로 세르비아군의 코소보 철수, 국제 평화 유

지군의 진주 및 알바니아계 난민의 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

21일부터 국제 평화유지군이 코소보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4. 코소보 사태에서 나타난 국제법상 문제점

(1) 나토攻襲의 正當性 問題

(가) UN 憲章上의 規定違反 論爭

153)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Military T echnical A greem ent bet w een the
Int ernat ional S ecurity F orce ("KF OR") an d th e Gov ernm ent s of th e F ederal
Republic of Yug oslav ia an d the Republic of S erbia 이다.
나토 공식홈페이지 ht tp :/ / w w w .n at o.int/ k osov o/ docu/ a990609a .htm .

154) Resolution 1244 (1999),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유고군의 코소보내 폭력 , 탄압의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중단

② 유고군을 포함한 경찰과 모든 준군사조직의 코소보에서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철수

③ 코소보에 UN이 감시하는 효율적인 국제 민간치안군 배치

④ U N안보리 의결에 따라 코소보에 임시 정부수립

⑤ 코소내에 있는 세르비아의 유적 보호를 위해 추후 일부 유고병력 귀환 허용

⑥ 난민의 안전한 귀향과 인권보호단체의 제한없는 코소보 방문

⑦ 코소보자치를 보장할 임시적인 정치합의서 완성을 위한 정치협상 개최

⑧ 유고 및 주변지역의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출처 : 나토공식홈페이지 ht tp :/ / w w w .n at o.int/ kosov o/ docu/ u990610a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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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 제7장은 집단 안보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장 제 39

조에 의하면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초래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勸告하거나 또는 제 41조 및 제 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

정한다 고 하여 평화의 위협에 대하여 평화 강제 또는 집행 조치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UN의 분쟁 해결 방식은 국제평화와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1차적

으로 평화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이러한 조치가 여의치 않을 때

에는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여 집단 안전보장 체제하에서 평화를 威脅하는 사

항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UN헌장은 국제 평화유지에 있어 지역기구(Regional

Arrangement )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기구는 안보리

의 承認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지역기구의

무력사용은 명백히 안보리의 權能하에 두었다. 또한 안보리는 강제조치를 취

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지역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다.(UN 헌장 제 53조)

이번 NAT O의 유고 攻襲은 NAT O라는 지역기구가 집행하고 있으나 무력사

용 주체가 개별 국가이던 지역 국가이던 앞서 살펴보았듯이 먼저 안보리로부

터 무력사용 承認을 받아야155 ) 함은 물론이다. 지역기구에 의한 무력 사용이

라고 해서 안보리를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NAT O의

폭격은 NAT O 헌장인 1949년 북대서양 조약에도 違背된다. 북대서양 조약 제

1조와 7조는 NAT O 회원국들이 유엔헌장 범위 내에서 행동하도록 명백히 규

정하고 있으며 조약 제 5조는 NAT O 회원국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만 NAT O의 무력 사용을 承認하고 있다.156) 이렇게 보듯이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NAT O의 유고

攻襲의 경우 일부 국가들은 도덕적으로는 介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방

적 무력행사의 適法性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155) 미국과 NAT O측은 유고군의 공습중단과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요구했던 2월의 안

전보장 이사회 결의 1199 및 1203이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무력사용

을 규정한 국제연합헌장 제 7장의 발동요건이 된다고 주장하고 집단 학살금지와

인도적 干涉을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156) 백진현, 무력사용, 유엔, 그리고 코소보 사태 , 국제문제 , 통권 제 346호 6월호,

1999, P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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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코소보 攻襲은 전세계에 대한 攻襲이며 그러한 攻襲은 유럽에 불안

과 전쟁, 더 나아가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제

법상 무력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침략에 대한 自衛權 행사와 안전 보장 이

사회 강제조치만 이라면서 정치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NAT O의 攻襲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157) 중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연합과 그 중심기구인 안보리의 承認을 받지 않은 NAT O의 독단적인 攻襲행

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158) 또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도 코

소보 사태가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공습여부는 안보리에서 결

정되었어야 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고공습에 대해 불만을 표시

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나토측은 유고군의 공세중단과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요구했던 2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199 및 1203159)이 지역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무력사용을 규정한 국제연합 헌장 제7장의 발동요건이 된다고

주장하고,160) 집단학살금지 및 인도적 간섭 을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코

소보의 인도적 참사가 발칸반도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나토공습

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특히,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미국은 코소보 유혈사태

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금세기 들어 두 번이나 큰 재앙을 몰고 왔던 유럽중심부

의 화약고가 폭발해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유고연방

에 대한 공습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157) 엘친대통령은 24일 공습이 개시된 직후 나토와 모든 협력관계의 중단을 선언하

고 나토주재 대사를 소환하면서 최근 악화된 대서방 관계가 당분간 파국으로 치달

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탈냉전 이후 동 서 공존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틀로

설정되었던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의 중단을 의미한다. 26일 러시아 정부는 ①

모스크바 주재 나토 대표부를 추방하고, ② 보스니아 파견 평화유지군의 지휘권을

회수했으며, ③ 유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결정을 발표했다. 또, 제2차 전략무기감축

협정 (ST ART Ⅱ)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민효, 코소보사태의 국제

법적 고찰, 해양전략 , 통권 106호(2000.3) p . 60 ;조병제, 코소보와 신 국제 질서 ,
북한 , 통권 제 329호 (1999.5) pp . 120 - 121.

158) 이민효, 앞의 논문, p . 60.
159) S/ RES/ 1203 (1998)
160) 이들 결의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을 우려해 무력사용의 허가절차는 언급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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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人道的 介入이 國際法上 適法한 武力行使로 認定될 수 있는가?

NAT O는 코소보 민간 주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 인간적 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유고 연방에 대하여 UN의 承認없이 군사력으로 개입하는 최초의 사

례를 남겼다. 즉 NAT O가 창설된 지 50주년만에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민

족, 종교 문제로 오랫동안 지속 되어온 유고 내전에 군사력으로 개입함으로써

앞으로도 反인류 범죄에 대한 군사적 제제 차원에서 주권국가에 대한 응징이

정당화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NAT O 공습의 정당성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이해관계국들 및 국제

연합의 입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공습을 반대하는 측

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도적 간섭 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국제법상 나토는 유고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먼저 인도적 간섭 이 허용되는지 살펴보고,

허용된다면 미국과 나토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나토의 對코소보 공습을 인도

적 간섭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다) 人道的 干涉

人道的 干涉(Humanitarian Intervention )이란 어떤 국가가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잔악 행위를 하거나 박해를 가할

때 당해 국가가 국제조직이 필요시에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사태의 終熄을

위해 介入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는 타국내에서 발생한 인

권유린에 대해 개입함으로써 얻는 인권침해방지와 그 목적이 인도적인 것이기

는 하지만 강제적 성격을 갖는 인도적 간섭으로 초래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도적 간섭은 정의를 취하느냐 평화를 취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컬어지기도 한

다.161) 인권의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무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타국의 주권을 어

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느냐 하는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문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타국의 내전에 대한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간섭이론의 모호성

161) 이승헌, : 국제기구와 평화유지기능 , 국제법학회논총 제5권 1호 (1960), p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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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투명성과 충돌하는 가치의 해석차이로 부정론과 긍정론이 심각하게 대

립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 간섭이 실제로는 문화적 이질성의 결과이며,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이론의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도적 간섭은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

문에, 비록 어떤 사태가 아무리 비인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국에 이익이 없으

면 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162) 둘째, 인도적 간섭이 정

당화될 수 있는 비인도적 행위와 이에 대해 허용되는 간섭의 정도에 대한 기

준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을 위해 국내문제불간섭원칙

과 무력사용금지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

다.163) 넷째, 이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데, 인도적 간섭은 그 성질상 강대국

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제3국 對抗干涉을 유발하여 국내분

쟁을 국제분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164)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락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가 제국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행

될 때,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간섭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간의 상호의

존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고, 국가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

무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해 볼 때, 주권면제주의를 너무

고집하여 국제법이 보호해야 할 또 다른 가치, 즉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국제

법이 스스로 하여 국제법이 보호해야 할 다른 가치, 즉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국제법이 스스로 포기하는 오류는 지양되어야 한다.165) 결국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강제적 행동은 국제법상 적절한 행동으로 인정된

다 할 것이며, 특히 관련되는 조약 내용과 국가관행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인

162) I. Brow nlie, I n ternat ional L aw and the Us e of F orce by S tates (Ox ford/ N .Y . :
Clarendon Press/ Ox ford Univ er sity Pres s , 1963), pp . 338- 339.

163) Gerh ard v on Glahn , L aw A m ong N ations : A n I n trod uct ion to P ublic
I n ternational L aw (5th ed )(M acm illan Com pany , 1986), p 173.

164) Derek W . Bow et , T h e Int err elation of T heories of In terv ent ion and
S elf - Defence", John N . M oore (ed ), L aw and Civ il W ar in the M od ern
W orld (Baltm ore/ Lon don , T h e John s H opkin s Univ er sity P ress , 1974), p . 75

165) 제성호, 국제법상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에 관한 일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제32
권 제2호, (1986), p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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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간섭이 현 국제법 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166)

그렇다고 해서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주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아서는 안된다.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을 간섭국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맡겨두는 것은 강대국의 간섭을 용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어 인도적 간섭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보호보다는 자국이

익 추구를 위한 간섭이 더 많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따라서, 간

섭이 허용되는 상황과 간섭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

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에 대해 아직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 존재하지 않

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관행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인도적 간섭이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1)

집단살해에 관한 절박한 위험이 있거나 국제법에 위반된 광범위하고도 자의적

인 인명탈취가 있을 때(긴급성의 원칙), (2) 이용 가능한 모든 외교적, 평화적

인 방법을 다하였는데도 사태가 시정되지 않을 때(최종성의 원칙), (3) 국제연

합 및 기타 국제적 기관에 의한 실효적 조치가 불가능할 때(보충성의 원칙),

(4) 발동된 조치로 해서 인권보호보다 더 큰 가치가 파괴될 위험이 없고 발동

조치와 보호대상간에 비례관계가 성립될 때(비례성의 원칙), (5) 발동조치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때(최소성의 원칙) 등의 기준을 통한

통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167)

그러나 이들 기준에 대한 판단자는 궁극적으로 간섭행위자 자신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절차적 요건이 부가되어야 한

다. 그것은 평화적 해결수단에 의한 해결시도가 있은 다음이어야 하며, 사후에

국제조직에 대한 신속한 보고 및 제출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168 )

인도적 간섭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최근의 경향은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166) M .J . Bazyler , Reex am ining the Doctrine of Hum anit ar ian Int erv ention in the
Right of th e Atrocit ice in Kam pu chea an d Ethiopia", 22 S tanf ord J ournal of
I n ternational L aw (1986), p . 570 ; Richard A . F alk , T he H ait i Int erdict ion : A
dan gerou s W orld Order Precedent for th e United Nat ion s", 36 H arvard
I n ternational L aw J ournal (1995), p . 341 ; Stephen J . O 'h anlon , Hum anit ar ian
Int erv ent ion : W hen if F orce ju st ified?", 20 T he W ashing ton Quarterly , No.
4 (1997), pp . 13- 14

167) John N . M oore, T ow ard an applied T heory for Regulation of Int erv ent ion ",
L aw and Civ il war in the M odern W orld (Balt im ore/ Lon don , T he John s Hopkin s
Univ er sity Pres s , 1974, pp. 24- 25.

168) 성재호, 인도주의와 인도적 간섭 , 인도법논총 제10/ 11호 (1991), p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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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1년 이라크의 쿠르드족 박해로 인

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결의 688에서 합법적 개입의 길을 확

실히 하였다.169) 동 결의는 헌장 제2조 제7항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국제연합의 책무를 강조하고, 헌장 제7장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쿠르드족에 대한 이라크의 박해를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인도적 위기에 처한 자에 대한 인도적 원조 및 인권존

중 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간의 관계를 확립한 동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인도적 관심을 국제평화 및 안전과 결부하여 불간섭보다 인도

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170), 국내문제 불간섭의 대원칙이 인도

라는 대원칙 앞에서 후퇴해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171) 그후 국제연합은 소말리아, 르완다 및 하이티 분쟁등에서 인도적

동기에 의한 간섭으로 평화유지군을 파견, 필요한 모든 수단을 허용하는 등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172)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인도적 개입이 국제법상 적법한 무력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45년 이후 최근의 NAT O攻襲까지 약 10여차례에 걸쳐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무력개입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169) 이라크의 쿠르드족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결정한 동 결의의 배경, 이행과정 및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M . St opford, Hum anitarian A ssist an ce in the W ak e of
the P er sian Gulf W ar ", 33 V irg in ia J ournal of I n ternat ional L aw (1993), pp .
491- 502.

170) T hom as G. W eise , New Challeng e for U .N . Milit ary Operation s :
Com plem ent in g on A g enda for P eace", 16 T he W ashing ton Quarterly (1993), p .
57

171) 小野里サント `ラ光江, 現代國際法におはる不干涉原則 , 法學政治學論究 第25號,
慶應義塾大學大學院 法學政治學論究刊行會 (1995), p . 303. 하지만 , 그는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자결권의 관계에서 강대국은 전자를 우월한 위치에 두는 반면에 약소국은 後者

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 국제연합 회원국들간의 실행에서도 자결권이 여타 권리에 우

선하고 있다면서 인권 , 민주주의 , 자유선거 등은 국제정치상 이전 보다 한층 중요해졌으

나 , 국가간관계에서 그 역할을 중심적인 것 이 아니라 주변적 존재 라는 것을 상기시키

면서 불간섭원칙이 인권분야보다 상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ib id ., p . 309.
172) 김석현 , 인권보호를 위한 안보리의 개입 ,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1호 (1995), pp .

50 - 51 ; 신성수 , 인도적 목적을 위한 유엔안보리의 제제조치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

논총 제42권 제2호 (1997), pp . 99 - 105. 걸프전이 지역안보의 회복과 침략행위에 대한 제

재라는 전통적인 집단안보에 의해 정당화된 반면 , 이들 분쟁들에서의 국제연합의 개입

은 인도적 간섭 을 국제연합의 합법적 역할의 하나로 해석함으로써 합법화되었다 . A .
Orfor d , Locat in g th e Int ern at ion al : M ilit ary an d M on etary Int erv en tion s aft er th e
Cold W ar ", 38 H arvard I n terna t ional L aw J ournal (1997), pp . 445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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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 비난하였다. 1971년 인도의 방글라데

시에 대한 무력개입, 1979년 우간다의 이디아민의 잔혹행위를 終熄시키기 위

한 탄자니아의 침공, 그리고 1991년 걸프전 이후 크루드 난민보호를 위한 다

국적군의 무력개입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상당수 국가들에 의해지지 받기

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인도적 개입이 국제 관습법으로 확장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173)

(라) 나토공습과 人道的 干涉

나토의 공습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나토가 안전보장이

사회의 승인없이 유고를 일방적으로 공습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적인 침략행위라는 것이다.174) 그러나 무력사용금지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

면 자국내에서 절대 용인될수 없는 중대한 국제법적 범죄를 범하고 있는 국가

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전권위임이 없는 경우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부

당한 결과가 된다.175 ) 따라서 일국에서 민간주민이 강제로 대량추방되고 집단

학살 및 인종청소의 위험이 처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의 개입은 1

차적으로 국제연합의 권한이지만 국제연합의 조치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拒否權에 의해 봉쇄된다면, 국제연합 이외의 국제법주체에 의한 인도

적 목적의 간섭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76) 비록 나토의 공습

이 인도적 이유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으나177), 인권을 지키고 보

호해야 한다는 절대명제로 인해 나토의 공습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공습이 선례가 되어 국제연합의 승인이 없이 외부의 간섭이 남용될 우려

가 있다. 이러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과 구조에 대한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國際人道法을 違反한 不法行爲

(가) NAT O軍의 民間人 誤爆

173) 백진현, 앞의 논문, pp . 44 - 45.
174) 백진현, 앞의 논문, pp . 43- 44.
175) 이민효, 앞의 논문, p . 66
176) 羅仁均, 코소보 事態의 國際法的 考察 , 국제법평론 제11집 (1999.9), pp . 74- 75.
177) 유영철, 앞의 논문, p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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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무력분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 양상의 하나는 전투수단의 놀라운

발달과 이에 따른 방법의 변화로 인하여 민간인의 희생이 急增하고 있다는 것

이다.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투원과 민간인의 死傷 비율은 20대 1로서 민간인

에 비하여 전투원의 死傷者가 월등하게 많았다. 그러던 것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비율이 1대 1로 되었고178),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1대 5로, 월남전

의 경우 1대 13으로 민간인의 死傷者 비율이 점점 더 높아가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179)

NAT O의 誤爆事例를 살펴보면 4월 5일 베오그라드 남쪽 알렉시나치의 아파

트 단지를 攻襲하여 사망 12명, 부상 28명 발생이후 4월 12일 베오그라드 남

쪽 그리델리차 클리수라 지역 철교위의 국제열차 攻襲으로 사망 10여명, 부상

50여명, 4월 14일 알바니아계 난민차량 攻襲으로 사망 75명, 4월 29일 베오그

라드 인근 민간攻襲으로 사망 4명, 5월 6일 민간병원 건물 폭격으로 사망 15

명, 5월 7일 중국대사관 건물 폭격으로 사망 3명, 부상 20여명, 6월 1일 알바

니아 접경 폭격(민가, 알바니아 군 막사) 사망 23명등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

만해도 12건이 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은 수백만명이 된다. 이러한

NAT O의 오폭사례가 공격무기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

는 유고의 지형적인 특성 및 기상조건으로써 짙은 안개 및 악천후로 인해 공

중에서 목표물 식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밀유도기 사용시 정밀도가

저하되었고 또한 유고는 산악지역을 이용하여 주요 군사시설 및 장비를 은폐

및 소산시킴으로써 NAT O군의 목표물 식별을 방해하였다.180 )

공습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을 오폭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다리나 철로를

폭파할 때 마침 그곳을 지나는 차량이나 민간인들이 폭격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의 국제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전쟁상황에서 군인과 민

간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군사목표물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대행위에 있어 분쟁당사자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목적

은 적 군사력의 약화이다. 따라서 적 군사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주

민은 가능한 한 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 국제인도법

은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 )을 강조하고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

178) 이민효 , 앞의 논문 , p . 67.
179) 정운장, 국제 인도법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4), p . 211.
180)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p . 56.

- 79 -



한 무차별 공격(Indiscriminate Attack )을 금지하고 있다.

1948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의정서(이하 제 1추가 의정서)는 민간주민과 민간물자의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은 항시 민간주민과 전투원, 민간물자

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작전은 군사목표에 대해서만

행하여 져야 한다 는 敵對行爲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주민의 일반적 보호에 관

한 기본규정을 규정하고 있다.181) 이러한 구별의 원칙은 제 51조에서 민간주

민 및 민간인은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182)

또한 제1추가의정서는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무차별 공격이라 함은

특정한 군사목표를 표적으로 하지 않는 공격,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및 그 영향이 본 의정서가

요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

그 결과 군사목표와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183) 이러한 군사목표주의는 공격의 목표를 군사적인 시설

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명백히 한 바 있다.184)

다만 국제 인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 및 민간물자를 직접적인 공

격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직접 공격대상으로 하지

않은 전투행위로 인해 발생된 민간인의 희생에는 공격측에 아무런 법적 책임

이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NAT O측은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주민

및 민간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注意措置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185)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토군에 의한 민간인

오폭문제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로 나토측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81) 제 1차 추가 의정서 제 48조

182) 제 1추가 의정서 제 51조 제 1·2항 참조

183) 제1추가 의정서 제51조 제4항

184) 1942년 10월 29일 영국정부는 자국공군에 훈령을 내려 폭격은 군사목표에 한정

해야 하며 민간인을 고의로 폭격하는 것은 금지된다. 목표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정확한 포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또는 오폭으로 인구밀집지대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ICRC, Draft Rules for
the Lim itation the Dam g er s incurr ed by th e Civilian P opulation in T im e of
W ar (2nd ed., 1958), p . 163.

185) 제1추가의정서 제5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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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人間防牌作戰

나토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면서 인간방패 논란이 가열되었

다. 5월 14일 코소보 알바니아계 난민행렬에 대한 오폭으로 80여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당시 나토는 목표물 설정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했지만, 코리사 지

역은 유고군 지휘부와 무장수송장비 및 10문이상의 대포 등 군사장비가 관측

된 정당한 군사목표물이라며 이 지역에 대한 공습자체는 정당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 민간인들이 세르비아 군캠프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밀로세

비치가 국제사회의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토는 코리사에서 인간방패가 사용되었다는 확증을 제시하지는 못

하면서도 공습후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현장을 공개한 점을 들어, 유고가

파괴된 장갑차 등을 치우고 민간마을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러

한 인간방패작전은 걸프전에서도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186)

그러나 유고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 나토는 군사시설과 민간지역을 가리지

않고 야만적인 폭격을 하고 있다면서 코리사 마을은 군인이나 경찰병력이 전

혀 없는 순수민간인 지역이며 희생자도 주로 어린이와 여성 및 노약자들이라

고 주장했다.

오늘날 인간방패작전은 국제인도법상 불법적인 전투수단으로 간주되어 금지

되고 있다.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전시민간인 보호협약)은 적의 공격을 피하

기 위하여 피보호자를 전략상의 중요한 장소, 예컨데 발전소, 저수지, 철도조

차장 등에 소재케 하거나 전투지역에 대한 엄호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187 )

이상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인간방패작전은 국제인도법에서 명백히 금지

되는 전투방법이다. 만에 하나라도 유고가 그러한 작전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

겼다면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유고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을 져야 한다.

(3) 민간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가) 性暴力

186) 김정균, 민간인의 보호 : 걸프전에서의 논점을 통해 본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과

제 , 인도법논총 제12호 (1992), pp . 188- 189.
187) 제네바 제4협약 제28조

- 81 -



국제인도법상 여성들은 여성의 성과 생식능력을 유의한 규정들에 의해 특별

한 인도적 보호를 받는다. 여성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주민

으로서의 일반적인 보호 및 존중 외에도, 국제적 무력분재에서는 임산부용 식

료품, 피복 및 영양제 등의 자유통과(제4협약 제23조), 부녀자들의 명예, 특히

강간, 강제매음 또는 모든 형태의 외설행위로부터의 보호(제4협약 제89조), 여

성포로의 특별보호(제3협약 제14조), 무력분쟁에 관련된 이유로 체포, 구금 또

는 억류된 임산부의 우선적 심리, 임산부에 대한 사형언도 회피노력 및 사형

집행금지(제1추가의정서 제75조) 등의 특정보호를 받는다.188)

무력분쟁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중세 이래 비록 이론적으로는 금지되었

지만 무력분쟁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었고, 전투행위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 중

요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지만,189) 공식적으로 보고되거나 기록으

로 남겨져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어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로 인해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190 ) 구유고분쟁

에서의 여성에 대한 강간은 특정세력의 민간주민을 고의로 표적으로 하고, 문

화적 및 도덕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투방법의 하나로 이용되기도 하였으

며19 1) 르완다, 브룬디 및 소말리아 등의 분쟁들에서의 여성 난민 및 유민들에

대한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한 바 있다.192)

국제인도법에서 전시 강간은 1949년 외교회의에서 여성은 명예와 품위를 존

중받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확인되어 제네바 제4조약 제27조, 제1추가

의정서 제76조 1항, 제2추가의정서 제4조 제2항 (e)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

고 있다.193)

188) 姙娠 또는 幼兒의 母라는 관계에서 여성에게 제공되는 보호는 현재 34개 (이 중

19개는 兒童의 보호가 우선이다.)에 이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여성

의 피해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인 것들이다.
J . Gardam , W om en an d th e Law of Arm ed Conflict : W hy the Silen ce?", 46

I n ternational and Comp arat iv e L aw Quar terly , P art 1(1997), p . 57.
189) T . M eron , H enry 's W ars and S hak esp eare 's L aw : P ersp ectiv e on the L aw

of the W ar in the la ter M iddle A g es (Ox ford Univ er sity Press , 1993), pp .
111- 112.

190) C. Chinkin , Rape and S exu al A bu se of W om en in Int ernat ional Law ", 5
E urop ean J ournal of I n ternat ional L aw (1994), pp . 327- 328.

191) 구유고분쟁과 관련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F inal Report of the
Com mission of Ex pert s est ablish ed pur sant t o the S ecretary Council Resolu t ion
780, U .N ., Doc. S/ 1994/ 674(1994), P aras . 102∼109, 232∼253.

192) Hum an Right W at ch , Global Report on W om en ' s Hum an Right s (1995),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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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규정들을 비추어 볼 때, 유고연방군에 의한 알바니아계 여성들에 대한

강간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유고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실행한 자나 이를 묵인 또

는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대량난민의 발생

유고분쟁은 NAT O군의 잦은 誤爆과 세르비아의 민간인을 이용한 인간방패로

유난히 민간인 災害가 많았고 피난민이 양산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고 외

무부장관인 요바노비치는 D+50일인 유엔 인권 고등무관에게 NAT O 攻襲으로

1천 2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5천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NAT O측은 코소보 자치주 75개소에서 즉결처형이 이루어 졌으며 최소한 5천

명 이상이 숨지고 14 - 16세의 알바니아계 장정 실종자도 당초예상 10만명보

다 훨씬 많은 22만 5천여명으로 추산되며 75만여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발

표했다.

1950년의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의 규정은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시점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

교, 국적 또는 정치적 異見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

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형편 이외의 이유로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

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자 및 상주국밖에 없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임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

인 형편 이외의 이유로 종전의 상임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정

의하고 있다.194)

1949년 제네바 제 4협약 제 44조는 抑留國은 사실상 어떠한 정부의 보호도

193) 국제인도법상 강간은 명시적으로는 중대한 위반행위 로 인정되지 않지만, 중대

한 위반행위 의 유형인 신체 또는 건강에 고의적으로 극심한 고통 또는 심각한 장

애를 야기하는 행위 , 고문 또는 비인도적 대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강간

을 중대한 위반행위 로 인정하고 있는 각국의 관행과 무력분쟁에서의 여성의 성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현 국제인도법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무력분쟁에서의 강

간은 중대한 위반행위 로 인정되어야 한다. O. Gross , T h e Grav e breaches
sy st em an d the Arm ed Conflict in the form er Yu goslavia " 16 M ichig an J ournal
of I n ternat ional L aw (1995), pp . 821- 823.

194) 김명기, 국제법 원론 , (서울 : 박영사, 1996), P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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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는 난민을 단지 법률상 敵性國의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敵性

外國人으로 대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제 70조 2항은 점령지역내에 있는

점령국 국민인 난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7년 제 1추가의정서 제

73조는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관계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또는 피난국이나 체류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무국적자 또는 난민으로

서 인정된 자들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받지 않

고 1949년 제네바 제 4협약 제 1편 및 제 3편의 피보호자가 된다 고 하여 제

4협약에 의하여 민간인으로서 일반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에게까지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다.195)

난민의 귀환문제는 사실상 코소보 평화유지군(KFOR)에 의해 실시된다. UN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난민의 귀환사업을 30여개의 비정부기구(NGO)

와 함께 하고 있지만, KFOR은 난민의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폭격으

로 파손된 주택과 기본산업의 복구, 도로의 복구와 재정비, 난민의 무사귀환을

위해 유고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는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

다.196)

오늘날의 난민문제는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상의 난민보호제도로는 그들

의 인도적 원조와 인권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

늘날의 난민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적이다. 이러한 대량난민문제가 국제

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지만 1980년대말 냉

전의 붕괴 이후 종교, 인종, 민족적 갈등으로부터 일부 지역이 아닌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보스니아, 르완다, 부룬디 및 자이레 등

의 분쟁으로 인한 난민집단거주지역에는 예외없이 각종 전염성 질병이 창궐하

고 약탈 등 범죄가 만연하며 기아에 고통 받고 있고, 특히 여성난민들은 성폭

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197) 그리고 난민촌을 습격, 방화 학살하고 강제이주

시키는 등, 난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점은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개별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대량난민들을

195) F . Maurice and J .Courten, "ICRC Activities for Refugees and Displaced Civilians",
280 IRRC(1991), PP. 10 - 13.

196) 유병열, 앞의 논문, p . 32
197) UNH CR, T he Stat e of the W orld ' s Refug ees (1995), pp . 60- 61 ; UNHCR,

Refug ee W om en ", 100 Refu gee W om en ", 100 Refu gees (1995), pp .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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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분쟁당사자가 적대행위에 있어서 국

제인도법, 관련 국제조약 및 관례를 준수하도록 촉구 및 감시하며, 인도적 법

규들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가하고 정부간 및

비정부간 경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단 및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

여야 하며, 자발적 귀환과 귀환 후의 정착을 위한 국제협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분쟁당사자는 적대행위에 있어서 난민보호를 위하여

중립지대 및 비무장지대내에 거주하는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모든 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의료시설 및 의약품, 종교의식에 필요한 물자, 민

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의 송부 및 구호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며, 공격에 앞서 사전예방조치의무를 취하고, 난민밀집지역

내에 있는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삼가야 할 것이다.

(4) 戰犯裁判

구유고 형사법원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임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는 기소를 위한 증거 및 증인확보의 어려움, 피의자

의 신병확보를 위한 강제적 수단의 결여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조직적으로 행해진 비인도적 행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이며, 그러한 증거는 또한 빠른 시간내에 조직적으로 인멸된다.198)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 당사자의 통제내에 있다면 신병확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해 당사자의 권력내 및 제3국에 있을 때는 신병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

른다.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인정되고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의 인도의

무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199 ) 실재에 있어서도 인

도적 제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자의 인도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는

피의자 거주국이 제네바 제협약이나 추가의정서보다는 양자 또는 다자간 범죄

인 인도조약에 더욱 의존하여 이들의 행위를 정치적 범죄로 보아 거부하는 경

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200) 또한 법원규정은 궐석재판을 인정하고 있지 않

으며, 특히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의 소추 처벌을 예정하고 있으나(제7조 2

198) 하재환 , 박배근 , 구유고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제문제 , 부산대

학교 법학연구 , 제37권 제1호 (1996), p . 131.
199) E lder , T h e H ist or ical B ack gr oun d of Com m on A rt icle 3 of th e Gen ev a Con v ent ion

of 1949", 11 Ca se W est ern R eserv e Journ al of Int ern at ion al La w (1979), p . 54
200) 이민효 , 전쟁범죄의 형사제재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국제형사법원의 창설합의에 즈

음하여 , 해양전략 , 통권 101호 (1998. 12), p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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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그들의 신병확보가 의문이다.

이외에도 법원규정 제4조 2항은 제노사이드 조약 제2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동 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 Genocide의 구성요건인

집안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 를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 유고 형사법원의 설립은 설립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

인도법 위반행위를 더욱 억제할 것이다.20 1)

국제연합재판소는 말로세비치 유고연방 대통령, 밀란 밀루티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 니콜라 사이노비치 유고연방 부총리, 드라골류브 오이다니치 유고연방

군 참모총장 및 블라이코 스토일리코비치 세르비아 내무장관 등 유고의 주요

지도자 5명을 반인도적 범죄혐의로 기소하였다.

평화협정문에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

다. 그러나 인종청소 등 인류에 대한 만행을 단죄하는 차원에서 구유고 형사

법원(ICT Y)은 평화유지군의 코소보 진입후 전범들에 대한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밀로세비치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유엔의 별도 승인을 받을 필

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3년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91년 이후 구유

고연방내에서 자행된 모든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 및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T Y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증거들을 보강하고 추가적인 범죄혐

의를 밝혀내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것임을 밝혔으며, 나토측도 그 동안 무인

정찰기가 촬영한 세르비아군의 민간인 집단학살이나 마을파괴행위를 담은 사

진자료를 전례없이 법원에 제공하고 현장조사시 관계요원의 안전에 적극 협조

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법원에서 향후 이와 같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다루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비인도적 행위에 대

한 형사법원의 소추, 처벌을 더욱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병확

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 및 증인확보, 재정적 어려움의 해결 및 국제사법공

조 등의 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비국제적 무력분

쟁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국제형사법원규정 전체의 관점에서 검

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할권문제이다.

201) T . M er on , W ar Crim es in Yu g oslav ia an d th e D ev elopm en t of Int ern at ion al L aw ",
88 A J I L (1994), pp . 78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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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원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어떠한 권한

을 갖는가?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고 위반행위자를 기소, 처벌할

수 있는가? 국제형사법원 초안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대상을 집단살해죄,

침략범죄,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버보가 관례의 중대한 위반, 인도에 대한 죄

및 기타 법원규정 부속서에 열거된 조약규정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 그 행위가

국제적 관심대상이 되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만 하고 있을 뿐(초안 제

20조), 국제적 무력분쟁과는 달리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제 법규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

형사법원이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

져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202) 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

적 행위자보다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자를 더 너그럽게 대우

해야 할 어떠한 도적적 정당성이나 설득력 있는 법적 논거는 없으며,203) 국제

적이든, 비국제적이든 인간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분쟁 희생자는 동등하게 보

호되고 인도적 대우 및 구호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204) 따라서,

국제형사법원은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를 포함,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규율하는 인도적 제법규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함이 마

땅한 바, 이는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상의 금지행위들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고 오늘날 많은 정부들이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

에 대한 국제적 형사책임의 부과를 인정하고 있으며,205) 공통 3조 및 제2추가

의정서에서 금지되는 행위들은 민간주민에 대해 행해질 경우 대부분 인도에

202) ICR C, N at ion al R epr es sion of V iolat ion s of In tern aion al H um an itar ian Law ,
Int r odu ct ion t o th e pr er atory docum ent s , D ocum ent 1. M eth od of In corpor atin g int o
dom est ic legislat ion P unish m en t for Br each es of Int ern at ion al H u m anit ar ian La w ,
A ppen dix (Gen ev a , 1997), pp . 2- 3.

203) T . M er on , Int ern at ion al Crim in alizat ion of Int ern al A tr ocit ies ", 89 A J I L (1995), p .
561

204) K . J . K eith , T h e P r esent S t at e of Int ern ation al H u m anit ar ian Law , 9 T he
A us tralian Y earbook of I n terna tional L aw (1985), p . 17 ICJ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

력분쟁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칙들은 동일하며 , 모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제네바 제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일반원칙에서 나온다고 보았

다 .(M ilit ary an d P ar am ilit ary A ct iv it ies in an d ag ain st N icar agu a (N icar a gu a v .
U nit ed S t at es ), M etr is . Ju dg em en t of 27 Jun e 1986, I CJ R ep orts , par a . 220)

205) C . M ein der sm a , V iolat ion of Com m on A rticle 3 of th e Gen ev a Con v ent ion s a s
V iola tion s of th e La w s or Cu st om s of W ar un der A rt icle 3 of th e S t atu e of th e
Int ern at ion al Crim in al T r ibun al for th e form er Yu g oslav ia ", 26 N e therlan d
I n terna tional L aw R ev iew (1995), pp . 375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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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죄 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한 국제형사법원 초안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

반행위들이 제20조 C항의 전쟁의 법규와 관례 의 위반으로 열거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ILC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논의와 주장들

에 강한 영향을 받아 최종적으로 채택된 국제형사법원규정에는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어떠한 위반행위들이 국제형

사법원의 관할권에 포함되는가? 법원규정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

적 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크게 2개의 범주를 규명하고 있다. 공통 3조

의 중대한 위반행위 (제8조 제2(C)항)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적용되는 기

타 법과 관례의 중대한 위반행위(제8조 제2(E )항)가 그것이다. 먼저 전자와 관

련 이를 관할권에 포함시킨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공통 3조의 인도

적 내용들은 무력분쟁에서 희생자 보호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

및 무기를 버린 전투원과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력,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인

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및 문명국인

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

원의 사전판결에 의하지 않은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b ) 병자와 부상자의

수용 및 간호 거부행위는 형사제재의 대상이 된다.

법원규정은 후자, 즉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분쟁 에 적용되는 법과

관례의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로 (1) 민간주민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2) 제네바 제협약상의 구별표식을 사용하는

건물, 물자, 의료부대, 의료 수송수단 및 요원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3) 무

력분쟁법하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도

적 원조 및 유엔 헌장에 따른 평화유지의무에 종사하고 있는 요원, 시설물, 물

자, 부대 또는 운송수단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등을 제8조 제2(e)항에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법원규정은 그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통 3조의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한 관할권행사는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분쟁 에만 적용되며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포격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행위와 같은 국내적 긴

장상태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제8조 제2(d), (f)항), (f )항에서는 관할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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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쟁을 일국의 영역내에서 정부당국과 조직된 군사집단간 또는 그러한 군사

집단간의 장기간에 걸친 무력분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행사가 모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통일 또는 영토보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규정은 명시적으로는 전쟁범죄 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

해서만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살해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는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이라는 무력분쟁의 성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제 법원의 관할권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행해지는 집단살해죄 , 인도에 대한 죄 및 전쟁범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무력분쟁에서의 적대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매우 소

극적이다.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패배한 측에게만 적용되고 승리한 측

에게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도 국가들의 사법적 판단에 대

한 소극성을 강화시켰다.206)

하지만 무력분쟁등에서 행해진 범죄의 잔학성과 규모는 인도에 반하는 죄 등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제형사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이러한 잔악행위에 대한 국

제사회의 사법적 간섭 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켰는바, 이러한 일반

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비로소 국

제형사법원 창설협약이 채택되었다.

인도적 제 법규를 위반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비록 인도적 제 법규의 이

206) 특히 걸프전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한 형사제재의 발전에 있어 안타

까운 선례를 이룬다 . 걸프전에서 안보리는 諸決議 (결의 660, 661, 666, 670, 674, 678 등 )
를 채택하였다 . 안보리는 동 결의들을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로부터의 철수요구 및 이

라크에 대한 일련의 강제조치를 부과하면서 이라크에 의한 심각한 인권위반행위를 비

난하고 만약 , 그러한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諸國에

게 향후 있을지도 모를 재판에서 이용하기 위해 이라크와 同國의 개인에 의해 저질러

진 제네바 諸協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청했었다 . 실제로 분쟁과정

에서 포로학대 , 민간주민의 고문 및 즉결처형 , 인질 등 수많은 위반행위들이 실재했었

고 , 증거도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었다 . 하지만 분쟁이 끝난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종전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인도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 av id A . M artin , R elu ct an ce t o P r osecut e
W ar Crim es : Cau ses an d Cur s es ", 34 V irg in ia J ournal of I n terna t ional L aw (1994),
pp . 255 - 26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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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보장수단은 아닐지라도 분쟁종료 후 강화조약을 통해 패전국에 일방적

으로 강요되는 금전적 책임보다는 더욱 실효적인 강제수단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예방목적을 위하여 분별있게 사용된다면 형사제재는 효과적인 제재임에

틀림없다.

第 4節 동티 모르 事態

1. 東티모르 槪觀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티모르섬의 동쪽 지역, 동티모르는 1.5만㎢

(남한의 1/ 7) 면적 대부분이 열대 밀림 산악지대이다. 1998년 현재 인구는 88

만명이며, 티모르어를 사용하는 티모르인(말레이시아 및 폴리네시아계)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동티모르 주민들은 거의 모두 캐톨릭교도(98%)로 분류되지

만, 토속신앙(72%)을 함께 신봉하고 있다. 커피와 목재가 대표적인 산물로서

토착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티모르해 주변에

서 양질의 석유 매장이 확인된 바 있어, 향후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석유는

동티모르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이 인도양 제패를 계기로 동진하면서, 1701년 티모르섬

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후발 식민국가인 네

덜란드와의 각축전에서 밀리던 포르투갈은 1849년 티모르섬의 분할 영유에 합

의, 네덜란드에 서티모르를 양도하게 되었고, 동티모르에 대한 포르투갈의 식

민통치는 1975년 7월까지 지속된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해방계획에 따라 동티모르 지역도 민주정치를 도입하여

정당활동이 시작되었는데, 1974년 당시 3개의 동티모르 정당 가운데 2개는 독

립을 지향하였고, 인도네시아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정당은 가장 미약한 지지

세력이었다.

1945년 8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래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초대 대통

령은 "판차실라(Pancasila : 유일신, 인도주의, 민족주의, 인민주권, 사회정의 등

5개 원칙을 기조로 하는 '관용 '의 통치철학으로서 인도네시아 헌법의 기본이

념)"를 제창, 다민족국가의 통합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었다. 1966년 군부 쿠데

타로 등장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러한 판차실라 이념을 구현한다는 명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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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서(New Order )"를 표방하면서 '강압에 의한 통합 '을 추진하였다. 수하르

토는 특히 동티모르에서 좌파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 정부가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1975년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내 친인도네시아 세력을 지원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Fretilin 세력이 사실상 동티모르를 장악하게 되면서 독립 세력과

친인도네시아 세력간 내전이 발생하였고, 포르투갈은 식민지 해방계획을 마무

리짓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되었다. 1975년 11월 28일 Fretilin이 동티모르민주공

화국(DRET )을 선포하자, 인도네시아는 1975년 12월 동티모르 무력 침공을 감

행하였다. 외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Fretilin 세력이 막강한 인도네시아군

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으며,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 점령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무력 침공과 평정작전 과정에서 당시 68만명의 인구를 지닌

동티모르는 약 10만명의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6년 7월 17

일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27번째 주로 편입시켰다. 인도네시아의 동화정책

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주민들의 독립 투쟁과 저항 의지는 4반세기 동안 지

속되어왔다.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널리 알려지면서 동티모르 분쟁은 국

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주민투표방식을 수용하게 되었고, 유엔

감시하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독립을 이루면서 분쟁은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2. 紛爭의 特徵: 原因과 性格

동티모르 분쟁은 인도네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발생되었고, 동티모르 주민들

의 끈질긴 독립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동티모르 분쟁의 배경으로 2차 세

계대전 종전 이후 탈식민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초반

부터 포르투갈은 동티모르 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의 5개 식민지의 분리독립운

동에 대한 진압에 부심하고 있었는데, 가장 멀리 위치한 동티모르에 대해서는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 세계적인 탈식민화 추세에 따라 포르투갈도 동티모르

를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자국내 사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프로

그램은 결여되어 있었다. 이를 간파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개입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유혈 분쟁들이 그렇듯이 동티모르 분쟁도 자원 확보, 정치 이념적

갈등, 그리고 종교적 반목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966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정부는 티모르해의 석유자원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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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반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수하르토는 인접

동티모르가 기본적으로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인 Fretilin에 의해 통

치되는 경우, 베트남 공산화에 고무된 인도네시아 국내 공산세력의 준동은 물

론 여타 분리독립운동 지역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

다. 또한 종교적 측면에서 회교권 최대 국가로서 등장한 인도네시아는 캐톨릭

교도로 구성된 동티모르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

동티모르 분쟁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내의 일부 지방이 분리 독립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내전형 분쟁의 성격을 지닌다. 인도네시아에 의

해 합병된 동티모르는 수마트라 북서부의 아체(Aceh )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동

쪽 끝에 위치한 이리안 자야(Irian Jaya) 지역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3대 분리

독립운동이 전개되어온 지역의 하나이다. 이들 분리독립운동은 석유 등 풍부

한 부존자원에 비해 인도네시아 전체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빈곤상태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해 정책적 소외와 강압 통

치, 그리고 경제 착취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발생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티모르 지역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통치 지역이 아니었다는 점, 종

교·문화적으로 과거부터 인도네시아와 유대감이 적었다는 점, 그리고 포르투

갈의 식민통치 말기에 한때 독립국가를 천명하고 실질적으로 독립국가 건설을

도모하는 과정까지 진행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분리독립운동 지역과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즉 가장 저항 의지와 독립 열망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티모르 분쟁이 비록 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분쟁의 해결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국내적 투쟁과 국제적 여

론 환기전략이 조직적으로 연계, 활용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탈냉

전의 국제적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적 지원을 받는 내전 '이었다.

3. 紛爭의 展開 過程

(1) 인도네시아의 武力 倂合과 强壓 統治

1975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는 약 2만 명의 병력을 동원, 동티모르에 대해

전면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 함포 사격에 이어 해안 상륙작전과 공중 침투

작전이 전개되었고, 동티모르 최대 도시 딜리(Dili)에서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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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3일 후 2차 침공으로 제2도시 바우카우(Baucau )가 점령되었고, 추가로 1

만- 1만 5천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여타 도시들도 함락되었다. 침공 주력은 인

도네시아군의 정예인 특전부대였으며, 이밖에도 서티모르에는 1만명의 인도네

시아군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동티모르측 병력은 정규군

(Falintil) 2,500명을 포함하여 1만여 명에 불과했고, 무장력에 있어서는 더욱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인도네시아군의 전면 공세는 4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특히 미국제 OV - 10

정찰기와 헬기 강습부대가 동원되면서 효과적인 추적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1978년 12월 니콜라우 로바토(Nicolau Lobato) 동티모르군 사령관이 피살된

이래, 동티모르군은 거의 모든 지역을 상실하고 깊숙한 산악지대에서 산발적

인 저항을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후 최근까지도 인도네시아군의 공세

에 동티모르군은 게릴라전 형태의 반격으로 맞서왔다.

인도네시아군의 침공작전 이래 1년간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침공 초기부터 수년 동안의 사망자수는 20만 명이라는 주장도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 침공 직전 당시 동티모르 주민수가 68만 명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피해 규모이며, 대부분의 희생자는 민간인이었다.

1976년 7월 동티모르를 접수한 인도네시아는 주민들을 대규모 집단 수용시

설에 이주시켜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재교육을 통한 동화정책(Indonesianization)

을 전개하였다. 동티모르 주민의 80%가 고향을 떠나 집단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아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들은 또다시 많은 희생을 치르

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경제의 기반인 커피와 목재 산업을 독점하

면서 경제적 수탈도 심화되었다. 동티모르인의 상대적 인구 비중을 줄이기 위

해 산아제한 정책을 펴는 반면, 인도네시아인들의 동티모르 이주를 적극 유도

하였다. 이주한 인도네시아인들은 군인, 공무원, 의사, 교육자, 상인층의 대부

분을 차지하면서, 현지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층이 되었다. 특히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동티모르 지역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채 군정

강압통치하의 폐쇄된 식민지(closed colony )에 다름없었다.

(2) 東티모르의 외로운 鬪爭

1975년 인도네시아의 무력침공 이래 동티모르 군과 주민들은 더욱 단합된

저항 태세로 침공 초기 3년 동안 중앙 통제하에 조직적 전투를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군의 헬기 강습작전과 대량 폭격으로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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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무기의 90%, 병력의 80%를 상실하였고 1979년에 들어서는 거의 와해 직

전 상황까지 몰렸다.

1981년 동티모르의 탁월한 지도자 겸 사령관 구스마오(Xanana Gusmao)가

등장하였다. 그는 동티모르의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정치·군사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장기 저항태세를 갖추었다. 국민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 )

을 조직, 수백명 규모의 게릴라 기동전술로써 외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외

로운 투쟁을 벌여 침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준정부조직인 국민저

항회의(CNRM )를 창설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기하고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은

밀히 전개하였다. 1992년 11월 구스마오가 체포되었지만 그가 만든 정치·군

사조직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 의지와 뛰어난 전술적 기량을 통해 동티모

르 생존전략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동티모르 지도부는 외로운 투쟁을 해외에 알려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하였다. 1989년 인도네시아가 동티

모르의 대외 개방을 결정하면서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은 교황 방문, 미국 대사

방문 등의 행사에 맞추어 동티모르 참상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외교적 차원

에서는 25년간 해외 망명생활을 하던 오르타(Jose Ramos Horta)와 해외 거주

동티모르인이 중심이 되어 유엔, 서구 국가, 국제언론 등에 동티모르 독립운동

과 인권 참상을 홍보하는 외교 전선을 구축하였다.

벨로 주교(Bishop Carlos Belo)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교회의 비폭력적 활동

역시 동티모르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

다. 회교국 인도네시아에서 소수 캐톨릭교도들이 적극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벌일 입장은 못되었으나, 이들은 인권 침해와 정치적 박해 등에 관한 각종 보

고서와 기록 등을 국제적으로 배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동티모르의 참상을 알

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캐톨릭교회가 동티모르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고, 이런 이유로 1975년 당시 28%였던 캐톨릭 신자수가 회

교도 군인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폭 확장되었다.

동티모르 분쟁에 있어서 한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독립파 저항군이 테러활동

을 철저히 배격하였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티모르 방위

목적에 충실한 결과,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방법으로 독립투쟁을 전개해왔던

것이다. 대부분의 내전형 분쟁에 있어서 민간인을 목표로 한 인질, 납치, 폭파

등의 테러활동이 빈번한 데 비해, 동티모르 저항군의 대응방법은 국제적으로

동정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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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티모르 독립투쟁은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지

원을 받지는 못했다. 동티모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서구 선진국

들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전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했기 때

문이다.

(3) 人權問題의 國際 爭點化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9년 1월 동티모르를 해외 여행자 및 자국민에게 개방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동티모르 이주 인도네시아인들이 증

가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지만, 동티모르 주민들에게는 대외적으로 분쟁의

참상을 알리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동티모르 분쟁은 병합 이래 인도네시아군이 자행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인

권 유린 분쟁으로 그 악명이 높다. 침공 이래 인도네시아군 현지 사령관은 전

쟁 범죄에 해당하는 특별재판과 민간인 처형 등의 권한을 지녀왔다. 1991년

11월 "딜리 대학살(Dili Massacre)"은 분쟁 기간 동안 가장 극악한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르투갈 국회의원단의 동티모르 방문을 계기로 시위를

준비해온 독립운동권 시위대가 산타크루즈(Santa Cruz) 묘지 참배를 마칠 즈

음 민간복장의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대규모 학살을 당한 사건이다. 시위 참가

자의 증언에 따르면 2,000명의 시위대 가운데 9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유럽 각국과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와 진상조사를 촉

구하였고 인도네시아측도 책임자 처벌 등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결국 딜리 대학살로 인해 그 동안 인도네시아측

의 철저한 통제 속에 묻혀 있던 동티모르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폭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동티모르의 독립과 권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비정부기구

(NGOs)와 국제여론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포르투갈과 호주, 그리고 영국

등지의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동티모르의 참

상을 널리 알리고, 유엔의 연례 안건으로 상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간행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각국 정부에 대한 홍보

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양심적인 민주시민단체들도 동티모르 소

수민족의 자결권 회복을 지지하였다.

1996년 10월 벨로 주교와 오르타 망명정객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면서 동티모르의 처절한 투쟁 과정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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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르인에게는 더없는 위안과 힘이 되었으며, 인도네시아측은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해외 자본과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97년 7월 남아공화국 대통령 만델라(Nelson Mandela)와 동티모르 지도자

구스마오가 자카르타에서 회동한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특히 회동은 만델라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길에 요청되었고, 수하르토 대통

령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은 동티모르 문제 해결의 중대한 계기가 되었

다.

(4) 紛爭을 둘러싼 國際關係

동티모르 분쟁이 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국 인도네시아

와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엔은 동티모르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무력 침공 직후 1975년 12월과 1976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동티모르 지역에서 군병력 전면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불응하였다. 그후 유엔 총회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매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82년 미국은 분쟁 해결을 위한 직접 당사자간 협의를 제의하였

고,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는 동티모르 지도자 간 대화를 주선하기도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딜리 대학

살 이후 유엔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인도네시아간 정기적인 협상을 중재하였

고, 유엔 특별대사의 동티모르 방문 조사, 소수민족보호위원회 파견, 인권위원

회 활동 등이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

1975년 말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무력 침공에 대해 당시 미국, 영국, 호주,

포르투갈 등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동의 혹은 묵인의 의사 표시로 인도네시

아 정부를 지지했으며, 동티모르 합병에 대해서도 사실상 점령을 인정하였다.

이는 1989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이 적극적

으로 쿠웨이트 지원에 나선 것과 크게 대조된다. 결국 서구 제국은 인도네시

아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동티모르의 인권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 제국

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① 당시 냉전기에 있어

서 인도네시아의 반공노선과 지전략적 가치의 중요성 ② 티모르해의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 기대 ③ 인도네시아의 첨단 무기 구매 계획 ④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서구 제국의 투자 심리 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시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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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노동력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티모르해의 석유자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을 지지하였고, 10여년의 협상 끝에 1989년 12월 인도네시아와

의 티모르갭 석유개발협력협정에 조인하였다. 동티모르 침공에 대한 유엔 결

의안 표결에서도 호주는 인도네시아측을 지지하였고, 동티모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애써 외면하였다.

동티모르 침공 당시 법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구 식민종주국 포르투

갈도 동티모르에 대해 그리 동정적이지 않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평화적으로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편입되는 것을 원했다. 그러나 1991년

딜리 대학살 이후 포르투갈은 입장을 바꿔 동티모르 문제를 유엔 감시하에 주

민투표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은 유엔의 중재

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동티모르의 인권을

옹호하는 편에 섰다.

(5) 인도네시아의 東티모르 住民投票 受容

1998년 들어 수하르토 정부는 경제적 난국과 함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였

다. IMF 관리체제 아래서 민주화 운동이 가열화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정부

가 제의한 새로운 대통령 선거법안이 국민들의 거부로 무산되자, 수하르토가

사임하고 하비비 부통령이 대행하는 권력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타 지역의 분리독립운동이 거세지고 있었고, 뉴욕에서는

유엔의 중재로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 간 동티모르 자치협상이 개막되었다.

1999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행 자치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동티모

르 해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고, 이어 4월에는 유엔- 포르투갈- 인도네

시아 간 동티모르 자치협상이 합의되었다. 협상안에 따르면, 1999년 8월 30일

유엔의 감시하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치안(동티모르 특별자치에 관한 기본협

정)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동티모르 주민들이 인도네시

아 통치하의 자치에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독립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주민투표방식으로 사태 해결을 도모하려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던 국내 정국의 혼란을 조기 수습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엄청난 국제적 비난과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거주자 7천명과 해외 거주자 1만 4,500명을 포함하여 45만 1,793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주민투표는 예상을 훨씬 넘는 투표율(98.6%)을 기록하

- 97 -



면서, 압도적인 독립 지지율(78.5%, 34만 4,580명)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엔

- 포르투갈-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독립 일정에 합의하였고, 1999년 10월 인

도네시아 의회가 동티모르 강제 합병을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第 5 章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第 1節 平和維持活動의 問題點

脫冷戰 시대의 도래와 함께 紛爭은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경제, 인권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KO를 계획

하고 실제 운용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또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PKO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2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冷戰時代

紛爭性格이 대규모 전쟁이기 보다는 사회, 정치, 종교, 경제, 인권 등의 제반요

인에 의해 국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성격의 紛爭이 급증하고 있으

며 PKO 활동을 통해 紛爭을 해결하는 것이 전쟁에 비해 소요 경비는 아주

미비하지만 低强度 紛爭解決 측면에서 보면 그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PKO 활동의 성공여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KO 활동의 실체에 대

한 지적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PKO 참여를 통해 紛爭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보다는 해결되거나 정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본장에

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과 PKO를 수행하는데 주요

제한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한다.

207) Dag 함마슐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헌장 제 7장에 근거한 평화활동이 유엔 안

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인 평화유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처음 P eacekeeping Operat ion을 고안해 놓은

그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선, 앞의책, p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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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 K O 基本原則의 再 檢討

첫째, 平和維持活動은 UN의 입법 기관의 결정에 의해 발족되고 안보리로부

터 권한을 위임받은 UN사무총장이 지휘 및 작전 통제권을 수행하며, 平和維

持活動에 소요되는 경비는 UN회원국들이 집단적으로 부담한다. 바로 이러한

UN적 특성 때문에 平和維持活動은 특정국가나 강대국의 외교적, 정치적 도구

로 활용되어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平和維持活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거나 이 활동을 통해 외교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들은 결국

강대국인 만큼 강대국의 참여가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208)

둘째, 平和維持活動은 기본적으로 紛爭 당사국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만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平和維持活動이란 자체의 무력을 가지고 임무를 집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비

무장감시단(MO)이나 무력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 무장 평화유지군(PKF )에

의한 활동인 만큼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紛爭 당사국의 협조 속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만약 紛爭 당사자가 한번 동의한 것을 철회

하거나 평화적 수단보다는 무력에 의존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자행할 경우

平和維持活動으로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셋째, 중립성의 원칙이다.

平和維持活動은 紛爭에 介入해서는 안되며 항상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紛爭 당사국중 어느 한쪽이 협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압력

을 가하는 것은 그 특정紛爭 당사국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紛

爭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紛爭地域에서 피해를 입은 피난민에게 약품과 음식을 제공하는 만큼

紛爭을 일으키고 동족을 殺傷하는 紛爭 당사자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平和維持活動의 측면에서 가장 공정한 것이 될지 몰라도 인도주

의거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며 상당히 모순적인 원칙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유엔회원국이 平和維持活動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의한다.

UN헌장 제 43조는 안보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국은 특별협정을 통해

208) 소말리아, 르완다, 캄보디아,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도 지역 내에서 분쟁

을 야기시킨 반군들이 무기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며 계속 공격적

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점차 꺼려하고 있다. 송영선, 앞의책, p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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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병력이나 편익을 안보리에 제공하도록 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간에 이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현재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요구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해왔었다. 脫冷戰期에 들어서서 平和維持活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는 것에 반해 참여국들의 호응이 낮고 그 참여의 수준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이 필요시 언제든지 병력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N상비군 체제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상비군 체제를 유지하기에

는 처음 구성단계에서부터 유지에 이르기까지 UN은 재정 및 훈련 등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이체제 유지에 대한 전망은 확실하지 않다.

다섯째, 대부분의 PKO 참여국들이 파견 여부를 결정시 가장 심각하게 고려

하는 사항이 파견한 인력의 안전 문제이다.

PKO 활동자체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紛爭解決을 전

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무력 사용문제를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적인 딜레마(Dilemma)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平和維持活動(Peacekeeping operation )시 무력사용은 자체방어와 같

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개개병사 또는 부대의 일부가

위험에 빠진 경우, 부대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 무력에 의해 PKO 요건에 대한

무장해제가 시도되는 경우, 평화유지군을 체포 또는 납치하려는 경우, 평화유

지군 자산이 무력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209)

그러나 이러한 자위권 행사지침은 개념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헌장상에 따

라 임의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210) UN이 강제 집행조치211) 허용을 확대

209) 국방부, 유엔 평화유지 활동 (P KO)실체 , p . 49.: 송영선, 앞의책, p . 45.
210) UN이 설정해 놓은 기준과 평화요원이 적용할 수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에는 상

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결국 UN이 설정해 놓은 자위의 개념은 자위하는 객관

적인 기준이고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자위의 범위는 때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 결국 자위를 위한 무력의 사용자는 개

인이지 UN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송영선,
위의책, p . 46.

211) 평화유지 활동의 강제 집행조치는 전통적인 P KO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하고 다소 강제성이 있는 제재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쟁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명백히 협정을 위반할 경우 UN은 안보리 결의를 통하

여 회원국 또는 P KO 요원들에게 무력사용권을 허락함으로써 강제력을 동원해서라

도 무력분쟁을 진정시키려는 UN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송영선, 위의책, p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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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UN의 움직임은 PKO 특성중 비 강제성의 원칙과

배치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冷戰時代의 平和維持活動에서 큰 도움을 받지

않던 평화유지원칙이 脫冷戰時代에 들어오면서 平和維持活動의 성격의 변화에

의해 활동의 원칙 자체가 가지고 있던 모순성이나 이중성 등이 표면화되기 시

작하면서 平和維持活動 원칙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 . 평화 유지 활동 의 法 的 根 據 問 題

平和維持活動이라는 용어가 헌장상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은 유엔의

紛爭解決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國際平和維持活動 특

히 PKF의 경우 그것이 당초의 국제연합 헌장에 정해진 방식은 아니었으나 武

力紛爭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PKO는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국제연합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형성, 발전한 것이므로 아직 이에 관한 확고한 제도적 기반이 성립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PKO의 법적 근거는 함마슐드 전

UN 사무총장이 PKO는 헌장의 6.5장에 근거한다. 고 말한 것처럼 헌장 제 6

장 紛爭의 해결과 제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의

중간형태라는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이 미약하고 민감

한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명분과 이해관계에 따라 尖銳한 대립212)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며 또한 일부 안전보장 상임이사국도 자국 이해가 얽

힌 PKO의 설치에 대하여 거부권행사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걸프전 후 급증하는 PKO수용에 대해 세계평화 주도국으로서 적극 협

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인정하나 유엔의 작전 지휘권하에 자국의 군대를 배

치해야할 경우에는 PKO참여를 꺼려하거나 이원적인 지휘체제하에 그들의 병

력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PKO 기본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3 . 人權 侵害 問題

212) 소말리아 P KO (UN OS OM Ⅱ)에서는 무장해제의 강제집행 (P eace Enforcem ent )
시행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테리가 극단적인 의견충돌을 보여 유엔에서 이테리군

지휘관의 교체를 이테리 정부에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 심각한 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된 경우도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절대로 타군에 이

항할 수 없다는 전통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미국이 참여하는 P KO는 지휘체제의

이원화를 초래하게 되어 타 P KO참여국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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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1949년의 제4차 제네바 협약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동 협약의 제 15조에서는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전쟁지역으로부터 피난을 할 수 있는 중립지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16조에서는 부상자와 병약자를 보호하며 紛爭에 관여하고있는 각

정파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수색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 제 17조에서는 紛爭에 관여하고있는 각 정파는 부상자,

병상자, 노약자 및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平和維持活動시 인권 비 존중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문제가 되어 왔다.

UNSOMⅡ의 평화유지군들은 소말리아인들의 학살, 영장없는 체포, 민간인

들에 대한 무력공격, 국민들의 강제이주등으로 인권의 침해로 많은 비난을 받

았다.

특히 1993년 7월 12일에 모가디슈 남중부에 위치한 아브디 아브디(Abdi

Abdid)에 대한 미국 헬리콥터의 공중공격으로 종교지도자들 및 원로 정치인등

54명의 정치집회 참석인원들의 사망과 부녀자 및 어린이들도 사망케 하였

다.213) 인권남용은 또한 라이베리아의 ECOMOG의 활동에서도 자행하였다.

ECOMOG와 시에라리온에서 훈련을 받은 라이베리아의 민주화를 위한 연합

해방운동 (United Liberation Movement for Democracy In Liberia)의 군대와

의 연합은 ECOMOG를 평화유지군과 결별하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공

세활동등을 부추겼다. 즉 이들이 행한 인권유린의 사례는 1991년 10월 부카난,

그린빌 및 하퍼(Haper )에 대한 공격행위였다. 이와같은 공격행위는 민간목표

와 군사목표를 구별하지 못하는 戰艦으로부터 포탄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유

형을 취하였다. 1991년 11월 ECOMOG의 군대는 고무공장에 공중공격을 가하

여 42명의 민간인들을 사망케 하였고 117명의 민간인들을 부상시켰다.214) 이

러한 사건들은 당사국의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야기시키며 평화유지군이 그들

에게 주어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신뢰성을 상실케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으며 1949년의 제 4차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도 위반되는 인권침

해라고 볼 수 있다.

213) Om aar , "S om alia : Hum an Right s Abu ses by the Unit ed Nat ion s F orce",

(Lon don : African Right s , July 1993), pp . 5∼7
214) 아고스티노 자카르아스저,윤현근 역, pp .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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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KO 運用 制度 및 節 次上 의 問 題點

(1) 재정문제 조달 및 예산지원의 문제

UN헌장 제17조 1항에 의해서 UN의 예산 승인권은 UN총회에 있고 UN총

회는 平和維持活動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별 조치문제 사무국과 야전작전처

(FOD)와의 협의하에 특별예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215)平和維持活動자금은

통상 UN의 정규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별도의 예산만을 확보

하는 방법으로는 각국에 分擔金을 할당시켜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과

UN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 두가지216 )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冷戰이 종식된 1988년이후 UN의 PKO의 활동은 급속한 양적 증가와 활

동에 따른 소요경비 또한 冷戰時代의 경비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소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회비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거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UN은 심각한 재정난

에217) 봉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정기여도가 큰 주요 선진국이 UN본부

의 放漫하고 낭비적인 예산관리를 비판하고 있고 미국 또한 96년 1월까지

PKO 分擔金 31.7%를 25%로 삭감하겠다고 발표218)(PPD, 94. 5. 6) 하면서

UN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조달의 이중체계 운영에

215) 국방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P KO)의 실체 p. 96. : 송영선, 앞의책, p . 53.
216) ① 할당거출 : UN 회원국은 UN 헌장 제 17조 2항의 근거에 의해서 평화유지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와 관계없이 UN 총회에서 할당한 평화유지 활동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UN감리, 예산이사회는 재정이 풍부한 회원국의 양해와 각국의

분담능력을 고려하여 할당액을 가감하고 있다.
② 자발적 헌금 : 평화유지 활동의 자금 거출이 안보리에 의해서 거부되면, 자금

조달은 병력파견 국가와 분쟁 당사국 그리고 여타국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안보리의 거부권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발적

인 헌금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자발적인 헌금의 경우에는 통상 경제적 선진국

가와 분쟁 당사국이 부담한다. 국방부, 위의책, p . 97.
217) 실제로 1948년부터 1995년 10월까지 사용된 P KO 활동비용은 총 157억불로 집계

되고 있는데 이중 1990년부터 1995년 10월까지 사용된 비용은 121억불로 전체 소

요경비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218) 동시에 UN에게 P KO에 관련해서 5가지 협조사항을 요구했다.

① UN 사무총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찰실 신설

② 모든 평화작전과 관련 예산의 통합 및 단일화

③ 회원국(특히, 기부금 최다국)들로부터 예산전문가 차출운영

④ 평화유지 회원 자금 예비비를 5억불로 증액

⑤ UN 일반예산에서의 P KO 경비차용 금지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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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회비체납이나 납부거부 현상은 UN이 PKO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표2) PKO 예산 분담률

그룹 국가 분담률 산정 방식 주요국 분담률

A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정규예산 분담률 및
보충 분담률

미국 25%
러시아 7 .077%
프랑스 7 .875%

B
서방 선진

20여개국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과 동일

일본 12 .5%
독일 8 .9%

C
개도국

90여개국
유예 정규 예산
분담률의 20%

브라질 0 .32%
사우디 0 . 19%
한국 0 . 16%

D
최빈국

50여개국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의 10%

전 해당국
각 0 .001%

※출처: 국방부, 유엔 평화유지 활동 제조명 (서울 : 국방부, 1996) p.

54. 1996년도 한국의 유엔 PKO 분담금은 550만불임

(표3) 평화유지활동 경비체납현황

(1995년 10월 기준)

국 가 체납금액 (단위 : 억불)

미 국 8 .8

러 시 아 4 .98

일 본 1.97

우크라이나 1.85

프 랑 스 1.01

기 타 4 .29

※출처 : Charless S. Lee, "United N ations : T he UN f or

B eg inners ", New sweeks (Oct 30. 1995), P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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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산지원의 절차문제이다.

UN이 平和維持活動 지역에 平和維持活動을 배치하는 것은 平和維持活動이

발족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부터 길게

는 6개월내지 1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이렇게 平和維持活動의 배치가 지연

되는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UN의 平和維持活動 예산 할당 절차 때문이

다.219) UN은 새로운 平和維持活動을 발족하게 되면 먼저 UN 총회의 행정 및

예산문제 자문위원회(GACABQ : General Assembly ' s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 가 총회에서 준비한 초기임무 예

산을 검토하는 동안 UN사무총장의 미예측 특별 예비비 지출 권한(Annual

Limit on the secreatry - General ' s Unforeseen Extraordinary Spending

Authority )에 해당하는 연간 300만불 범위내에서 사용처를 정하게 된다. 또,

위원회가 초기 임무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총회 제 5(예산)위원회(T he General

A ssembly ' s Fifth Committee- Budget )의 공식예산이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오직 1000만불 한도내에서만 물자나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다.220) 이와

같이 극도로 제한된 지출권한은 초기 平和維持活動軍 배치를 상당히 지연시키

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초 平和維持活動 전개 단계가 상당히 높은 비용

을 하고있기 때문에 UN은 어느 한 지역에서 平和維持活動을 개시하면 거의

동시에 다른 지역에 새로운 平和維持活動을 착수하기가 곤란하다.

(2) 군수지원의 문제

첫째, UN의 군수지원에는 平和維持活動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옵서버,

민간경찰, UN 현지 직원 및 임시 고용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UN에서

는 전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보급품보다는 平和維持活動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군 부서에 대한 일반적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UN 平和維持活

動 사무국은 새로운 平和維持活動이 시작되면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장

비 및 운송수단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현행 군수체제는 이러한 필요

성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221) 이와 같이 제한된 군수지원 뿐만

219) 송영선, 앞의책, p . 56.
220) 송영선, 위의책, p . 56.
221) UN에게 군수를 지원해 주는 출처에는 ①U N 산하기관 ②회원국이 제공한 군수부대

③ 상용 (常用 )기관 협정에 의한 회원국 자산 ④ 회원국이 특정 작전을 위해 단독으로

지원하는 자산 등이 포함된다 . 송영선 , 앞의 책 , p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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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UN의 平和維持活動이 발족된 후에 平和維持活動이 전개된 지역에서

체결된 현지 계약을 통해 물자와 용역을 공급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군수지원에 대한 소요가 제기된 이후 최소한 몇달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한 행

정적인 비효율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UN이 PKO 상시 군수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PKO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군수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은 PKO 설치후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설치되거나 강대국들의 군수지원 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인 사례이다.222) 참여국들은 UN 군수지원체제가 도달할 때까지 약 3개월간의

재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한

다. 특히, 평화활동 요원을 파견하는 국가가 최빈국중의 하나일 경우 UN이 경

비지원을 해 줄 때가지 병력 타결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국이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병력 파견을 꺼리거나 2∼3개월후에 확립된 군수지원 체제도 시기적으

로 필요한 때를 넘기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平和維持活動을 이행해

나가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3) 지휘 통제의 문제

첫째, 급증하는 平和維持活動의 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UN이 평화유지 임무에 대하여 기획, 훈련 및 지휘, 통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平和維持活動의 사령부는 각국에서 파견된 연합 참모로 구성되어

사령관의 지휘, 통제능력 발휘에 제한을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국가들의 母國에서 파견부대의 지휘, 통제에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현지 사령부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223)

그러한 사례로서 코소보 평화유지군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관할분할 문

제를 살펴보자. 당초 나토는 코소보를 보스니아 평화유지군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주력 5개국이 5개 지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224 ) 그러나 최

초의 나토안은 해결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 UN 安保理의 평화안으로

대체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도 KFOR에 참여하게 되었다.

222) 국방부, 앞의책, p . 48. : 송영선, 위의책, p . 57.
223) 국방부, 앞의책, p . 46. : 송영선, 위의책, p . 50.
224) 유영철, 앞의 논문, p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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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토 군사대표단과 러시아는 러사아군의 코소보 주둔위치와 역할에

관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러시아군 3600명을 미국 프랑스 독일의 관할구역에

분산 배치한다는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KLA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세르비아와 우호관계이 있는 국가라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휘권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자국군이 독립적인 러시아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러시아군도 야전에서

나토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확실한 결말을 보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측은 군사지휘권에 대해 협력은 하지만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나토측은 관할구역을 명시한 만큼 나토사령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둘째, 최근에는 平和維持活動의 임무가 다양해 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平

和維持活動에 소속된 민·관·군 기관 이외에도 UN 산하의 다른 기관들과 비

정부 기구들이 평화유지 활동이 전개되기 전부터 임무 수행 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平和維持活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민·군 기관들은

활동단장인 UN 특사의 지휘를 받고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배치된 平和維持活

動 지휘관들과 민간대표들 사이의 지휘관계는 어느 곳에서도 명확하게 명시되

어 있지 않다. 더욱이 비 정부 기구와의 관계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 정부 기구들은 일반적으로 관료적, 정치적 복합체로서의 UN

이 자신들의 인도주의적 가치 및 원칙을 손상시킬 것을 우려하여 UN과 긴밀

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UN의 지휘, 통제체제에

쉽게 협력하지 않는다.

셋째, 지휘, 통제운용체제의 비 효율성을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는 UN 본

부, 현지 사령부 그리고 모든 참여부대가 통합된 통신체제를 갖추지 못한 데

서 연유한다. 통합된 통신체제에는 표준화된 통신장비, 공통통신 운용절차, 합

동통신 기획이나 훈련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까지 뉴욕 UN본부와 현지 사

령부 사이에는 보안성이 뛰어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평화유지에 참여하

는 부대들간에 통신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들이 활동을 공정하게 하고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안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뉴욕본부, 현지 사령부, 참여부대가 통합된 통신 체계를 갖추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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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平和維持活動의 向後 展望

1. 유엔 의 機 能强 化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담의 요청에 따라 1992년 6월

17일에 평화를 위한 의제225) (An Agenda for Peac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안

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동 보고서에서 갈리 사무총장은 핵무기 감축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파괴무기의 위협을 계속 확산중이며 유엔창

설 이후에도 100회이상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2,000만명 이상이 사망 하였음

에도 안보리의 너무 잦은 거부권 행사로 유엔은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에 무기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冷戰이 종식되어 안

보리의 거부권 행사가 자제되고 있고 紛爭解決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확산되

고 있어 紛爭解決을 위해 유엔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기가 도래하였

다는 희망적 견해를 지적하면서 유엔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226)

갈리 사무총장이 발표한 평화를 위한 의제 에서는 위협에 대한 대응 단계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첫째, 紛爭(Conflict )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태(Situation )를 식별, 예방외교

(Preventive Olipiomacy )

둘째, 紛爭 발생시 평화조성(Peace Making )

셋째, 紛爭후 휴전협정 합의시 紛爭의 재발을 방지하고 휴전협정이행을 지

원하기 위한 平和維持活動

넷째, 內戰(Civil War )으로 와해된 제도 및 간접자본 재건 혹은 戰爭勃發전

국가가 평화적, 호혜적 유대형성을 위한 평화구축(Peace Building )

다섯째, 광의의 의미에서 紛爭의 근본요인이 되는 경제적 좌절, 사회적 부

정, 정치적 억압등의 시정으로서 5개 부문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및 능률향

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방적 平和維持活動은 紛爭후 창설되어온 平和維持活動의 성격을 탈피

225) Boutros , Boutros Gh ali, op . cit ., pp . 1∼10.
226) 국방부, 유엔평화유지활동(P KO)의 실체, pp .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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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앞으로는 안보리에서 유엔의 介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느 일방 당

사국의 요청으로도 평화유지군을 사전 배치하여 紛爭發生을 사전에 예방하려

는 사무총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갈리 보고서를 접수한 안전보장이사회

는 이미 기초적 토의를 마쳤고 총회산하의 平和維持活動 특별위원회도 기초적

토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의를 준비하고 있다. 각국의 반응과 태도는 아직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가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유엔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중국, 인도등 비 동맹권 국

가들은 유엔의 역할 강화가 그들의 주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7)

2 . 人權 尊重 을 위 한 國 內問 題 干 涉

UN의 平和維持活動이 紛爭解決의 한 방법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UN이

무분별하게 거의 모든 영역에 平和維持活動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문제에 介入하는 것이었다.228)

국내문제란 국가 또는 국제조직이 국제법에 위반하여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

섭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말한다. 전통적 주권 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최

고 독립적인 것으로 국가는 자국 영역 내에서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

다. 그리하여 자국의 국내문제는 자기 스스로 관할 할 수 있으며 타국의 간섭

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국내문제는 19세기말 國際紛爭의 평화적 해결에 관

한 협약의 유보 조항의 중대이익, 사할적 이익, 명예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제聯盟規約 제 18조 8항과 UN헌장 제2조 7항에도 이

의무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종래에는 국가가 자국민을 어떻게 취급 하든간에

그것은 그 국가의 국내문제에 속하며 타국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었으나 脫冷

戰의 도래와 함께 冷戰時代에는 紛爭의 요인으로 표면화되지 않던 여러 문제

들이 紛爭의 요인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평화유지에 대한 UN의 입장도 바

뀌어지기 시작했다.229) 유엔의 여섯 번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별칭을 가

227) 김득주, 앞의 논문, p . 25.
228) 1988년이래 1996년까지 평화유지활동중 단지 2건(UNIM OG, UNIKOM )을 제외하

고는 모두 국내 분쟁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29) 어떤 정부가 자국민의 일부를 대량을 학살하거나 통치기능이 와해된 국가 내에

서만은 많은 인구가 오랜 내전이나 가뭄등 천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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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미국 방송사 CNN (Cable New s Network)은 冷戰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人

種紛爭과 領土紛爭으로 인해 촉발된 난민, 기아, 질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어

떠한 형태로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소

수 인종차별 혹은 가뭄이나 수재 등과 같은 천연재해로 인한 재난에도 적극적

인 구원의 손길이 보내져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소수민들이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핍박을 받고 대량학살을

당하고 대규모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지

고 전율을 자아낼 때에도 UN은 국가간 紛爭이 아니고 국내문제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아프리카의 한 외교관

은 주권은 자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자국민을 말살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사항이 어떤 국

가에서 발생할 때에 국제사회는 이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인종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

시하고 국민을 박해하는 경우에 타국이 인권보호차원에서 박해행위를 중지시

키기 위해 간섭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UN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조치는 단순히 국내문제라고

만 볼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고 보고 이와 같은 인권보호를 위해 행하는 간섭을 적법

한 것으로 인정하려 입장과 UN이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비록 인도상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주원인인 경우가 많아 간섭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권보호를 위한 간섭을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

다.230) 그러나, 다수의 국가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介入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인권보호를 위해 행하는 집단적 간섭은 적법하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그리

고 이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별 국가나 동맹집단이 관여

하기 보다는 UN이 세계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

관으로 직접 문제해결을 주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유고공습의

정당성 문제에서 다루었듯이 이러한 국내문제 간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

한 높다. 실제로 나토의 유고공습당시 유고슬라비아는 폭격이 시작된 3월 24

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폭격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231) 4월 29일에는 폭격에 가담한 10개국 나토회원국들을 무력불사용의무,

단순히 국내문제로 치부하면서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230) 이중범. 이병조, 앞의책, p . 222.
231) 안전보장이사회 토의기록 S/ PV 3988 (24 M arch 1999), 3989 (26 M arch 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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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방지협약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각각 ICJ에 제소함과 더불어 폭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232)

3 . 유엔 常備 體制 (S t andby A rrang em ent )推 進 233)

현 平和維持活動의 당면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안보리에서 平和維持活

動을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는 점이다.234) 현행 절차하에서는 사전에 확보된 인적, 물적 자원

이 없기 때문에 平和維持活動이 결의된 이후에야 비로소 각 회원국들과 교섭

을 하므로 실제의 파병시기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며235) 또한 회원국인 참가국들의 인력과 장비가

서로 상이함으로 인해서 그 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Boutros Chali 사무총장이 1993년 제안한 것이

UNPKO常備體制236) 구축이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

참조.
232) Leg alty of U se of F orce (Yug oslav ia v . Belgium ), Prov ision al M esures , Order

of 2 Jun e 1999, I.C.J . Report s 1999
(ht tp :/ / w w w .icj - cij .org/ icj w w w/ idocket/ iybe/ iybefr am e .htm )

233) UN 홈페이지 http :/ / w w w .un .org/ Dept s/ dpko/ r apid/ sy s .htm .
234) 현 체제처럼 무력충돌이 발생한 후 UN이 조사를 하고 분쟁당사국간에 협정체결

을 유도하고 P KO구성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하고 P KO파견에 대한 참가국의 동의여

부를 묻고, 파견국에서는 P KO파견에 대한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P KO파견의 법

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분쟁지역에 P KO를 설치한다면 P KO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는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Boutros , Boutros - Ghali, 앞의 논문, p . 92.: 김

열수,앞의 논문, p . 67.
235) ①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지역에 UN이 늦게 개입함으로써 인종청소를 중지시킬

수 없었으나 만약 강대국들이 일찍 개입했더라면 상황은 변했을 것이다.

E dw ard C. Luck , "M ak ing P eace", F .P .,1992 ∼ 1993 (겨울), p . 148. : 김열수, 위의

논문, p . 67.

②소말리아 역시 국제공동체가 인도주의적 개입을 시작했을 때 이미 10만명 이상의

소말리아인들이 기아로 죽었으며 정부는 완전히 붕괴되고 폭력적 환경이 조성되어 버

렸다.
236) 상비군 창설 움직임의 주요내용은 첫째 유엔 평화유지상비군을 설립하여 휴전협

정유지역할을 강화하고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둘째, 위기가능지역에 조기 경보체제

를 구축하고 침략억제를 위해 평화유지상비군을 파견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간 분쟁

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의무를 각 국가에 부여하며 넷째 상비군 유지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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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장은 초기에는 헌장 43조에 의한 UN군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운 사정이

므로 헌장 48조에 의한 잠정조치로서 평화집행부대(Peace Enforcement Unit s )

창설을 제안했다.237) 그러나 UN상비군(Stand- by force)추진문제는 force"라

는 용어대한 일부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PKO상시준비체제(stand- by Force,

Arrangement s )로 명칭을 調整하였으며 실행이 의문시 되었던 파견 준비기간

은 7∼14일 이내로부터 자국에서 조치가능한 시간으로 융통성있게 변경하였고

헌장 42조를 원용한 부대의 성격이 강화된 PKO의 수준으로 調整됨으로써 국

제적 Consensus가 형성되었다.238)

상시준비체제란 각 국가들이 일정한 자원(인원, 장비 , 재정등)을 미리 확보

하여 각 국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가 UN의 요청이 있을 시에 최단

시간내에 특정한 PKO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239) 노리딕 4국과 캐나

다등에서 운용해온 상비군(Stand- by force)개념을 원용해 최초 UN상비군개념

으로 창설하고자 했던 UN은 각 국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UN상비군이 지니

는 지휘, 통제, 훈련, 부대위치, 장비제공, 급여등의 문제점등으로 인해 UN상

비군 개념을 취소하고 상시준비체제 개념으로 발전 시켰다.240) 상시준비체제

의 임무는 예방배치,평화유지 평화재건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비부담은 각국 국방부로부터 조달하여 우선 5천만불을 조성하되 미납국에 대해서는

이자지불을 부과하고 장차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회원국은 지속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국방정보 본부,「주간국외군사정보」제261호 (1992. 9. 17), p . 21. :

윤성한, 앞의논문, p . 67.
237) Ch ail의 제안이 나왔을 때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헌장46조에 의한 군사 참모위

원회의 부활을 주장하는 한편 프랑스는 UN통보 48시간 이내에 1000명의 군사력을 전

개할 수 있고 일주이내에 추가적으로 1000명을 더 배치할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Doug

Bandow , "A uoiding W ar", F .P ., No. 89, 1992 ∼ 1993 (겨울), pp . 162 ∼ 163.
238) 송영선, 앞의책, p . 68.
239) 상시준비체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UN은 평상시에 UN회원국들로부터 제공받을수

있는 모든자원 (군인, 옵서버, 민단요원, 선거, 행정업무요원, 물적자원)에 대해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가 분쟁지역에 P KO설치가 필요하면 목록상의 자원을 적절히 엮어 최단

시간내에 P KO를 편성하여 해당지역에 임무를 수행케 한다는 개념이다. 즉 회원국이

유엔 사무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평시자국의 특정부대, 장비, 서비스, 재원등을 유엔

P KO용으로 지정해두었다가 유사시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을 받은지 7∼14일

이내에 파병하는 것으로, 반드시 구속력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을 체결할 때 반응시간

은 자국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송영선 , 앞의 책, pp . 68 ∼ 69.
240) 김열수, 앞의 논문, p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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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紛爭의 초동단계에서 배치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

다.241) 미국은 1994년 5월 6일 대통령각서 (PDD : President Decision

Directive)를 통하여 UNPKO참여의 엄격한 제한, PKO分擔金 감축, PKO참여

시 미군지휘권 이양불가, UN상비군(Stand- by force)창설반대를 확정 발표했

다.242) 비록 미국이 대통령각서를 통해서 또 입법회를 통해서 PKO를 제한하

고 있지만 상시준비체제는 UN상비군개념과 다르며243) 금명간 미국도 이 체제

에 참여244)할 것이다. 유엔 상시준비체제가 가동된다면 첫째, 평화유지군으로

하여금 平和維持活動 철학과 전술에 친숙하게 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훈련

과는 다른 평화유지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둘째, 대응시간이다. 이는 平和維持

活動 임무 부여와 실제 배치군 간의 보다 신속한 대응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다. 셋째, 효율성이다. 즉 과거 유엔 평화유지활동임무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넷째, 재정적 안정이다. 평화유지군의 재정은 선조달되어

지고 사전 확보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平和維持活動任務가

부여되어졌을 때 재정 및 일반물자, 자원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시준비체제의 가동은 PKO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제도의 수립임과

동시에 21세기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第 6 章 헌장 개정 등을 통한

平和維持活動의 强化

第 1節 안전 보장 이사 회의 효율 성 증 진 및 의결 의 적 법성 확보

241)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유엔 상비군 설치추진 동향보고」, (서울 : 국방부, 1993.

12), p . 2.
242) 미의회 또한 미군의 지휘권 이양불가, 미국의 P KO참여시 사전의회승인, 특정

P KO에 참여하는 미군의 활동과 소요예산보고, P KO자금의 의회승인, P KO활동시 미

국산 장비 구매 등 P KO와 관련된 제반내용을 반드시 의회에 의해 통제받도록하였다.

김열수, 위의글, p . 69.
243) 유엔상비군은 P KF 보다 중무장하며 분쟁발생 및 정전감시 임무 수행보다는 분쟁

발생 억제 (Deter )임무를 수행하고 분쟁발생 이전에 사전배치 된다는 차이가 있다.
244)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기구의 권한 강화에 반대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유엔상

비군준비체제 주창국이다. 국방정보 본부, 주간 국외군사 정보, 제261호. p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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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 책임과 권한을 갖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집행기관이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주요 책임을 지는 동시에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연합국을 대신해서 행동할 것이 보장되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함에 동의할 것 등이 헌장상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토의의 勸告만을 행할 수 있는

형식적 최고기관으로서의 총회보다 더욱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독

자적인 임무를 위해 대등한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이

사회의 성격은 國際聯盟規約하에서 國際紛爭의 평화적 해결이나 經濟的, 軍事

的 制裁등에 관한 문제를 총회와 이사회의 공동관할 사항으로 하여 양 기관이

동일한 임무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혼동된 지위에 두었을 뿐 아니라

단일 이사회로 하여금 평화의 안전에 관한 문제,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게 하였다. 전례에 비하면 확실히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안보리 구도는 1945년 창설 당시의 국제적 상황을 그대

로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안보리의 이사국 구성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세계국

가들이 이익을 보편성 있게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있다. 특히

脫冷戰 이후 신진국제 질서를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 유엔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이에 따라 유엔은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245), 이러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이해와 의견을 골고루 반영

하는 동시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은 불

가피한 문제이다.246) 따라서 안보리는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기관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안보리 결정의 구속력을 강화하

는 것이다. 안보리가 아무리 강대국을 위한 기구이고 강제조치가 가능한 국제

기구라 할지라도 가능한 힘이 아닌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안보리 결정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여야한다.247) 둘째 안보리는 세계 도처

에서 일어나는 모든 紛爭에 신속히 介入하여 초기에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245) 김정수, 앞의논문, p . 97.
246) 송영선, 앞의책, p . 65. : 국방부, 「유엔평화유지 활동 재조명」, (서울 : 국방부,

1995), p . 64.
247) 이광호, 국제연합의 이상과 현실 「법정 논총」제 6 집 (서울 : 국민대학교 법

학연구소, 1973년), p . 123 : 김정수, 위의 논문, p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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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안보리는 어떠한 紛爭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紛爭에 자동적으로 介入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를 잠재적 침략국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248)

셋째 안전보장이사회가 절차사항 이외의 사실사항, 즉 기타 모든 사항을 결

의함에 있어 강대국에 한하여 특권을 용인하고 있는 현재의 표결절차는 확실

히 헌장의 원칙인 다수결 제도에 대한 예외인 동시에 국가 평등의 원칙에 대

한 특례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249)

유엔총회는 1993년 12월 안보리 개편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안보리 개편 실

무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다.

1 . 안보리 이사국 의석 수의 확대문제

안보리의 의석수의 확대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안보리의 적법성에 관련된 대

표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주장되었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와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가) 유엔 창립 당시보다 훨씬 늘어난 회원국 수와 비례하는 이사국 수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

총회 가맹국 수에 비교해서 안보리의 의석 비율이 20% 정도는 유지되어야

"대표성"이 성립되며 8% 정도로는 대표성이 상실된다는 이론이 성립 되겠는

가? 우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15개국 정도가 정치적

협의체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20%정도의 비율을 확보하

기 위해 안보리 의석수를 37개국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

이다.

(나) 다른 근거의 주장에 의하면,

248) 이광호, 위의 논문, p . 124. : 김정수, 위의논문, p . 97.
249) 안보리의 거부권제도의 개선방안 및 현실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김영구, 국가안

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유엔 평화유지기능 강화방안과 그 국제법적 고찰 , 유엔50주

년기념연구논문집 (유엔50주년기념 한국위원회 : 1995), p .38- 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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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15개 이사국의 구성이 총회 가맹국의 전체적 의사를 균형적으로 대

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차피 개편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지역이익이나 특별관계이익을 대표하도록 15개의 의석

을 구성시키는가 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 적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잘 갖춘 구

조로 개편하는 손쉬운 방법은 그 이사국의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안보리 이사국 구성의 불균형이 그 대표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차피 합리적 구조로 개편함

을 포기하고 의석수 만을 증가시켜 구조적 불균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 현

명한 개선안은 되지 못한다.

(다) 또 다른 이유에 의하면,

현대 국제사회에서 안보리의 업무가 확장된 만큼 이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 생각컨데 이사국 수가 늘어나면 그 만큼 상호 협조업무만이

증가될 뿐이다. 안보리의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처하려면 이사국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안보리의 직원 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안보리 이사국 수의 확대방안은 여러 방식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1979년 유엔총회에서 인도대표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를 현 10개국

에서 14개국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4개 의석은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

리카 그룹에 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안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임이사국

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사국 수를 증가시키는 안보리 개편안은 최근에도 유

엔총회에서 여러번 깊이 있게 논의 되었다. 유엔 창립당시 국제연합기구설립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UNCIO)에서

각국 대표들은 안보리의 사명과 목적을 유념하고, 또 국제연맹에서의 실패를

상고하여, 안보리 이사국의 의석은 유엔 가맹국 전체의 대표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동시에 그것은 협의체로서 적절한 규모로

합의를 이루기에 너무 크지 않을 것과 의사결정방식도 국제연맹시 처럼 전원

일치제로 하면(국제연맹규약 제15조) 부담스러워 질것이라는 점에도 모두 착

안하고 있었다.

Dumbarton Oaks 와 San Francisco 회의 결과 채택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11개의 안보리의 의석 중 6개의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

출하며 "특히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공헌과 대표성에 있어서 형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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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된 것이다.그리고 이 규정은

1963년의 개정으로 6개의 비상임이사국 의석을 10개로 증가시켜 전체 의석이

15개가 되었다.

안보리 이사국의 의석 수를 늘리면 안보리에 대한 적법성 인식은 향상되는

가? 또는 안보리에서의 소수 강대국의 지배적 지위가 稀釋되는가?는 좀 더 검

토될 여지가 많다. 안보리 의장국을 이사국 간에 윤번제로 하고 있는 의사규

칙상(헌장 30조) 강대국이 안보리에서 의장국이 될 수 있는 빈도수가 상대적

으로 감소된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지배적 지위가 약화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표성의 관점에서 예컨데 단순히 2, 3개의 의석이 안보리에서 개도국

에 확보된다고 하여 그들이 개도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지는 역시 의

문이다. 안보리의 의석 증가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의도한 결의안을 얻기 위해

설득해야 할 대상국이 늘어난다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 이사국의 의석 확대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 (예컨데 日本 이나 獨逸)를 안보리 의석에 들어오게 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안은 당초부터 안보리의 대표성 및 적법성을 향상시

키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보

리 이사국 의석의 증가는 안보리를 비효율적인 협의체 가 되게할 우려가 있

다.

2 . 안보리 상임이사 국의 개편

안보리 이사국 의석 수의 확대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는 것으로 상임이사국

의 개편 또는 증편의 문제가 있다. 안보리 기구개편에 관한 제안들은 안보리

가 서방세력에 의한 독점적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개선하는데 촛점이 맞추어

져 있다. 그런데 이들 개선안에는 대체로 서방국가들의 세력을 제한하는 방식

보다는 안보리 내의 다른 세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들 개선안 중에는 안보리의 이사국 의석을 늘리되, 새롭게 영입된

개발도상국 지역대표 국가에게 상임이사국의 지위까지도 부여하자는 안이 나

오고 있다. 전 쏘련 서기장 M . S . Gorbachev는 1992년 Winston Churchill이

유명한 "철의 장막"에 관한 연설을 한 Westminster대학교 강단에서의 연설을

통해 안보리 의석을 인도, 일본, 폴랜드, 멕시코, 독일,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

시아, 및 이집트 등에 확장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다.미국 Clinton대통령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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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일본과 독일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숙고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본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개편문제의 논의는 안보리 자체내에 서방 강대국

의 편중된 영향력을 감안한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방도를 마련한다는 데에 명

분이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주로 독일과 일본에게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

여하기 위한 논의로 변모하고 있다. 만일 독일과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한다면 상임이사국들에 의한 안보리의 지배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냐

하면 독일과 일본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 상임이사국 간의 비공식협의에서 그들은 정

치적 역량을 동원하여 국제사회에서 그들이 갖는 국제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갈 것이다. 이들은 우수한 참모와 전문 직원을 보강하여 그렇지 않아도 상대

적으로 우세한 상임이사국 대표단의 능력과 영향력을 더욱 현격하게 높일 것

이다. 이러한 결과가 현재의 서방 강대국에 편중된 지배력에 대한 견제와 균

형을 위한 방도가 되겠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

다.

이 결론과 연계하여 고찰할 점은, "제3세계 국가군"을 대표할 상임이사국 의

석을 증설하자는 방안이 있다. 이는 주로 인도와 브라질을 상임이사국으로 선

임하자는 제안의 근거가 되는 이론인데 냉전의 양극체제가 해소된 지금 이른

바 "제3세계"라는 개념도 수정되어야 하겠거니와 이러한 이익집단이 인정된다

고 하드라도 인도와 브라질이 그 대표성을 정확히 위임 받은 국가냐 하는 것

도 문제이다.

극단적인 견해로는 안보리 내에서 일종의 특권적 지위인 상임이사국 제도를

전면적으로 철폐하자는 주장이 있다.(Libya의 Gaddhafi)이는 후술하는 거부권

전면 철폐의 주장과도 연결되는 주장이다. 일부 소수 국가에게 안보리 이사국

의석을 영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것과 또 그들에게 거부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안보리의 집단적 조치권한의 적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유엔 창립 당시

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다.

3 . 안보리 구조 개혁의 현 실적 보완책 및 그 비판

거부권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나 철폐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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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같이, 안보리의 이사국 수와 상임이사국의 개편도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1945년에 설정된 안보리의 구조가 50년 후인 1995년 이후의 국제적 세

력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 결점은 어떤 방법으로 든지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리에서 보다 증진된 영향력을 갖기를 열망하는 일본과 독일의 의도가

그대로 묵살될 수 만은 없다. 또 지역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갖인 인도, 브라

질 및 에짚트 등도 같은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이미

유엔 체제 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유엔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 (U .N . T 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내었다. 물론 이 기관에서 일본에게

거부권 같은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나 일본의 참여가 이 기관의 재정적

집행력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만큼 일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일본은 지

금도 [캄보디아 재건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econstruction of Cambodia)의 임원국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다.

David Caron은 하나의 현실적인 보완책으로서 위 두 나라를 안보리 예하의

특별위원회에 귀속시키고 그 들에게 그 각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許與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안은 대단히 현실적인 방안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 안보리는 그 임무에 필요할 때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헌장 제29조) 현재 안보리에 예속된 보조기관으로는 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Commission )와 군축위원회(Disarmament Commission )가 있

고 그 밖에 軍事參謀委員會(Military Staff Committee) (헌장 제 47조)등 몇개

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생각컨대, 이들 부속기관들은 안보리 그 자체가 갖는

포괄적인 정치적 기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지엽적인 성격의 제한된 기관이므

로, 설사 일본이나 독일에게 이들 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許與될 수 있다

고 하드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서 특별히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 각 위원회가 이미 갖고 있는

절차규칙상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나중에 설명할 안전보장 자문위원회 (Security

Consultation Committee) 를 새로 만들 때 일본과 독일 또는 브라질, 이짚트

등에게 우월한 표결능력을 부여하는 의사규칙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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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렇게 된다면 이 안전보장 자문위원회 의 성격을 변경시켜서 본래 목적

하는 안보리와 총회 간의 意思疏通, 업무협조, 위기사태의 분쟁 해소에 관한

諮問 등 기능적인 특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그 정치적 측면이 강조되어 모처럼

만든 이 자문위원회를 비효율적인 정치논쟁의 場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4 . 거부권제도의 개 혁

(1) 거부권제도의 성립

앞서 지적한 대로 1945년 Dumbarton Oaks회의에서 연합국들 간에는 안보

리 이사국 수와 연합국 중 5대 강국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에는 합의되었

지만 표결방식의 문제는 그대로 남았었다. 특히 이른바, "민주적 표결방식" 과

5개 상임이사국에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현실적 요구와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방도는,

i) 상임이사국 간의 명시적 특별다수결제, 즉 3/ 5 또는 4/ 5의 찬성표로 가결 하

는 방안.

ii ) 2 또는 3의 최강국을 선정, 지명해서 이들의 동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하는

방안.

iii)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구성된 명시적 특별 다

수결제

iv ) 5대강국의 전원일치제와 기타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다수결제를 포함하

으로써 양측이 서로 의사결정의 전제적 지위에 있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었다. 물론 안보리의 표결방식으로는 이 마지막 방안이 채택되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거부권 제도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이 표결절차의 문제는 유

엔 기구 설립회의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44개국 중

에서 17개국이 이 문제에 관한 각자의 수정안을 내놓았을 정도였다. 이 회의

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거부권제도를 도입하면, 초강대국이 유엔

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을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국제주의자

들"과, 강대국의 합의야 말로 안보리가 채택할 중요한 조치에 꼭 필요한 것이

며, 정치적으로 현명한 결정이 된다고 믿는 "현실주의자"들의 대결이었다. 결

국 이 논쟁은 그후에도 자주 인용되고,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안보리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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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4개 제안국의 성명서 로 Yalta합의의 내용이 설명된 이후, 다른

수정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 회의 전체가 마비되어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린 참석자들이 Yalta 합의 내용을 최종의

결론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2) 거부권의 濫用

거부권 제도는 San Fransico회의에서 많은 "국제주의자"들이 염려한 것처

럼, 또는 그들이 비관적으로 예상한 그 이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임이 판명

되었다. 상임이사국에 의한 거부권의 남용은 점차로 안보리의 기능을 마비시

키는 데까지 간것이다. 안보리의 어떤 의안이라도 상임이사국중 어느 한 국가

가 자의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된 이 거부권제도는 5개 상임이사국이 유엔

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자국의 개별 국가이익보다 우선으로 볼

때만 원할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별도로 논의가 될 새로운 남용의 형태는 이른바, "二重的 拒否權

"(double veto)의 문제 이었다. 헌장 제27조에 의하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는 표결절차는 이른바, "실질문제"에 대한 표결의 경우이다.절차사항인

가, 실질사항인가를 정하는 문제는 거부권 제도상 매우 중요한 "구별문제"가

된 것이다. 이 예비적 구별문제를 정함에 있어서 또 어떤 표결방식을 채택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중적 거부권"이란 어떤 사안이든지 이를 절차사

항이라고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물론 이

중적 거부권은 헌장 규정상 위법한 것은 없지만 그 자체로써 벌써 거부권의

남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거부권제도의 改革

거부권은 남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이며, 실제로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

나치게 남용되어 왔다. 이러한 거부권제도의 남용은 앞서 분석한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이중기준]의 적용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제 냉

전이후의 국제사회에서는 소수 강대국의 과두적 지배를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

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부권제도의 부정적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은 이미 유엔 초기부터 있어 왔다. 즉, 창립초기 유엔 총회에서는 거부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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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몇가지 노력이 시도되었다.

거부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증적 연구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거부권 제도의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는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장의 개정에는 역시 상임이

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그러므로 우선 적어도 5개 상임이사국의

국내적 비준절차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거부권을 철폐하거나 제한하는 수정안

에 동의 하여야만 한다. 이 헌장 개정조항은 1945년 San Francisco회의에서

거부권 제도 그 자체 만큼이나 결렬한 토의를 겪었던 사안이다.헌장 절차상

상임이사국들은 그들의 거부권을 철폐시키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5개 상임 이사국중 어느 나

라도 거부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이유로 거부권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

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미리부터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Ernst Haas가

강조한 것처럼, 아주 최근까지도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많은 사건들 - Berlin

장벽철폐, 구 쏘련의 붕괴 등 - 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상임이사

국들도 모두 갑자기 현재와 같은 거부권 제도를 철폐시키는 데에 동의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그의 말대로,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대 국제사회

의 변화된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표결방식은 거부권

제도에 대체되는 제도로써 연구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표결제도를 채택하

는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예측을 시도해 볼 가치

가 있다.

우선 거부권제도를 철폐함으로써 또는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서 상임이사국

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다른 상임 이사국들이 自國案에 반대해서 거부권을 발동하는 사태는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경우에 냉전시대와 같이 다시

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인데 확실히 긍정적인 면

임에 틀림없다.

둘째로 각 상임이사국은 거부권과 같은 극단적인 제도로 안보리의 권위로

부터 자신을 절대적으로 면제받고 있다는 근본적인 비난 - 이러한 비난은 언

제나 잠재적으로 가능하고 안보리의 강제적 조치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손상

시키는 원인이 된다. - 으로 부터 해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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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로 거부권제도 대신에 도입될 가중투표제에서 자국의 국력과 국제사회

에 대한 정치적 기여도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중요성 - 정치적 영향력 - 을

제도적으로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상임이사국의 국제정치적 입장을 강화시

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상임이사국들이 잃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원칙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의 의석을 영구적으로 보장받는 것 이외에

는 다른 이사국과 똑같이 안보리의 권위에 귀속된다.

둘째로 극단적인 경우에 우방과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거부권제도가 철폐되고 이에

대체될 표결방식 - 하나의 理想的 加重表決制 (an idealistic w eighted voting

system ) -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기교적으로 강대국의 정치적 寄與度와 국력

을 안보리의 집단적 조치 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력으로 도입시켜 줄 수 있

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그런 이상적인 가중표결제가 성립될 수 만 있다면 위

의 두가지 부정적인 결과는 조금도 염려할 만한 것이 못 될 것이다.

어떤 견해는 비교적 합리적인 政策思惟에 친숙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는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 거부권 제도의 철폐 및 개선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의 행위형태로 봐서거부권에 더 집착할 것

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서구적 편견에 불과하

다. 현재로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도 거부권의 폐지나 개선에 조금도 개방적

인 태도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에 양극체제의 해소가 거부권의 제

도적 결함을 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 한, 그리고 소수 강대국의 과두적

지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나타 날수록, 거부권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

다는 당위성에 대한 이해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총의(Consensus )를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특히 서방 강대국만이 개방적 합리적 태도를

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더 거부권제도에 집착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근

거가 없는 것이다.

5 . 거부권제도 改革 의 현실적 보완책

헌장 구조상, 거부권제도의 철폐와 개혁은 결국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

들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 5개 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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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떤 나라도 거부권을 흔쾌히 포기할 의사는 없으므로 거부권제도의 전면

철폐나 전면적인 개혁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의사결정을 위한 표결방식의

합리적 개선책은 연구되고 있으며, 또 계속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유엔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구될 수 있는

보완책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逆拒否權의 問題

일반적으로 거부권은,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결정을 하려 할때

상임이사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정을 막는 것인데, 일단 안보리

가 어떤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을때, 이러한 조치를 수정하거나

종료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결정에 상임이사국이 그 동의를 거부하는 것을 逆

拒否權(reverse veto)이라고 말한다. 헌장에서는 안보리에 의해 일단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는 안보리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특별한 표결절차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안보리는 그 자신의 권한으로 그가 취한 조

치를 수정하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임이

사국들은 거부권 행사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역거부권의 행사나 또는

그러한 거부권이 발동 될수 있다는 기대 만으로도 중요한 정치적 효과가 창출

된다. 즉 안보리의 강제조치 등 발동의 결정은 본래 다수의 합의로 성립되었

을 터이지만, 일단 시작된 이러한 경제적 강제조치나 군사력의 사용은 상임이

사국 중 한 나라의 의사로도 계속적 이행이 강요 될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그러한 강제조치의 대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

이던 그 강체조치는 하나 또는 몇몇의 상임이사국의 恣意的 意思에 종속되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고 따라서 그 대상국의

대응태도는 더욱 경직되게 될것이며, 그들(그 대상국의 政權)이 보기에 불합리

하고 무모한 강압적 안보리 조치에 대하여 극한적인 저항만을 강화시키게 된

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안보리가 어떤 강제조치를 결정할 때는 그 대상국

(또는 정권)에게 이러한 강제조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된 태도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정시켜 놓는 것이 매우 바람직

하다. 그리고 그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종료시키거나 보다 완화된 다음 조치를

수정하는 데에, 어느 상임이사국의 일방적인 거부권도 이를 배재시켜 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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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이러한 역거부권의 존재는 안보리가 소수의 강대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경우에 그러한 지배를 강화시킨다. 소수 강대국의 의사가 안보리의 결

정을 지배한다는 인식은 안보리의 적법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러

한 인식은 소수 지도적 강대국의 의사가 우선될때 대부분의 종속적 이사국들

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지배적인 이사국에 대한 신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

가 희박할 경우에 지배를 당하는 쪽에서는 그들의 의사가 미치지 않는 세부적

부문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역거부권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일단 추종자들이

수용한 당초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그들의 지배적

이사국에 대한 종속적 지위를 더 강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이미 조성된 의

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안보리의 적법성은 크게 손상 될 것이다.

(2) 역거부권의 보완책: 약정적 표결방식의 채택

위와 같은 역거부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안보리가 어떤 강

제적 조치를 취하는 당초의 결정을 할때 그 조치를 종결시키는 일정한 조건과

표결절차까지 그 결정 속에 約定해 놓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이 約定表決

方式으로는 역거부권을 봉쇄 시킬수 있으며, 이것은 헌장의 개정이 없이도 가

능하다.

이때 약정내용의 형태는 다양하다.

ⅰ)특정 안보리 조치가 일정시간의 경과로써 종료되게 하는 규정, 이른바

"Sunset Provision"의 예로는 이미 평화유지군의 認可에 관한 안보리의 관행

이 있다.

ⅱ) 안보리 조치를 정하는 원결정에서 특별표결 절차를 약정해 놓고 이를

적용한 예가 있다. 1991년 안보리는, Gulf전에서 발생한 이락에 대한 배상청구

사건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Gulf전 보상위원회](T he Compensation

Commission )를 설립키로 결의하고, 이 보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적절한 권

고문서를 제출토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사무총장은 1991년 5월 2일,

「안보리의 부속기관으로서 안보리의 권한에 의거 설립된 보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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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이 「보상위원회」

의 정책결정기관은 안보리 이사국의 현직 대표중에서 선발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로 하고 이 집행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

절차는;

①"보상기금"으로 지불함을 확인하는 방식은 Con sen su s로 정한다.

②그 밖의 사항에 대한 집행이사회의 의사결정은 15명중 9명의 동의로 채택된

다.

③집행이사회에서 거부권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의사결정에 있어 총의 (con sesu s )에 이를 수 없을때, 동 집행이사회의 어느 개

별위원의 요구로도 그 사안을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

라고 정하였다. 안보리는 이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결의 692로 채택하였다.전

체적인 결과로는 의사결정을 안보리와 똑같은 구조를 갖는 부속기관(집행이사

회)에 위임하였으며, 거부권제도를 배재 시킨것이다.

안보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강제적 조치의 종결이나 수정등에 관한

결단의 의사결정을 이와 유사한 ( 즉 거부권을 배재한) 부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보리는 한번 결정하여 채택된 평화유지 조치에

관하여 역거부권과 또 이중거부권 까지 이를 배제시킬 수 있게된다.

6 . 안전보장이사 회 의결의 사법심사 를 통한 적법성 확보

유엔헌장 제7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파괴나 침략행위가 존재하

는 경우에 평화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합법성 및 이에 대한 심사는

90년대초까지 국제사회에서 별로 심각하게 논의되지는 않았다.250 ) 이러한 이

유로는 동서냉전체제하에서의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행사로 그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특히 헌장 7장에 근거한 강제조치의 채택은 더욱 어려웠

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8월 6일 쿠웨이트 관련결의 제661(1990)호를 시발

로 하여 급진적 증가추세를 보였다.25 1) 이때부터 2년간 100건 이상의 안보리

250) 신용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합법성과 사법심사 , 국제법학회논총 44권 제

1호 (1999.6), p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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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 있었고, 이중 절반이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냉전시기에는 동

서간에 이해가 일치하는 결의안들이 채택될 수 있었고, 합헌장성에 의심이 가

는 내용의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는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

나, 냉전종식이후 이와 같은 안보리의 활동상의 제약이 사라졌고, 이제는 기존

의 평화의 위협, 파괴 그리고 침략을 전제로 한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안보리

의 활동에서 쿠르드족 보호를 위한 대 이라크 결의252)나 소말리나 내전에 관

한 결의253) 등에서 안보리 활동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특히 걸프전에 따른

대 이라크 유엔보상위원회 설치결의254), 이라크의 군사적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결의들255), 리비아에 테러 용의자 인도관련 결의들 등은 이미 끝난 국제

법 위반에 대한 사후조치로 분쟁의 결과를 처리하고 마감하는 성격이 짙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안보리의 불법적

결의로부터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더욱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행

위가 미국의 외교 정책적 이해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256 ) 안전보장이사

회의 행위의 제한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1) UN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을 적용함에 있어 폭넓은 제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헌장의 목적과 원칙, 정의와

국제법에 제약을 받는다. 그렇다면 안보리의 강제조치의 합법성을 누가 심사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유엔헌장이나 ICJ 규정을 보면 안보리 결의의 통제나

심사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규정한

제7장에서도 ICJ 또는 다른 기관이 이러한 결의의 합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거

나 헌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오직 유엔헌장 제92조에 ICJ가 유

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을 ICJ가 유엔 기관

의 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251) 김대순, 국제법론 , 제3판(서울:삼영사, 1998), pp . 792.
252) 안보리 결의 제688 (1991)
253) 안보리 결의 제794 (1992)
254) 안보리 결의 제794 (1992)
255) 안보리 결의 제687 (1991)
256) Reism an W . Michael, T he Con st itu tion al Crisis in the Unit ed Nation s" 87

A J IL (1993), pp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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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규정 제36조 6항에서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지에 대한 분쟁은 재판

소가 결정한다. 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 조항 또한 ICJ에게 유엔기관

의 고유한 권한에 대한 결정이나 권한의 근거를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

은 아니다. 동 조항은 특정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만약 안전보장이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규제

할 규범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면 이는 자신의 헌장 불일치 판

단을 원초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합

법성의 전제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2) 학설

안보리의 구속적 결의의 심사에 대한 명문규정의 미비는 학설의 대립을 가

져왔다. 이에 관한 학자들의 입장은 포괄적 심사권의 인정에서부터 모든 심사

의 완전한 거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학설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오로지 안보리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것뿐이다. 모든 안전보장이사회의 행위의

심사권에 관한 논의는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또는 침략의 경우에 안전

보장이사회의 권한을 법적으로 구체적인, 그리고 심사되는 권한으로 제한하려

는 것이다.257)

(3) ICJ의 입장

모든 유엔기관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업무범위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ICJ 판결과 판결에 내포되어 있는 법원의 심사권에 대한 이해

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ICJ가 안보리 조치의 합법성 또는 효력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은 매우 적다.

1) Certain Expenses사건258)

ICJ의 다른 유엔기관의 행위에 대한 심사문제는 Certain Expenses 사건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동 분쟁은 1960년- 1961년 사이의 유엔대표단의 콩고주둔

257) 신용호,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의 합법성과 사법심사 , 국제법학회논총 제44
권 제1호 (1999.6), p . 171

258) Cert ain Ex pen ses of the United Nat ion s (1961- 1962),
ICJ 홈페이지 ht tp :/ / w w w .icj - cij .org/ icjw w w/ idecision s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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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UC)259)과 50년대 후반 중동지역주둔(UNEF )260 )에 따른 경비지출과 관련

하여 구 소련과 프랑스가 자신에게 부과된 분담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주장은 동 지출의 원인행위인 UNEF 및 ONUC의 설

치결의가 유엔헌장과 일치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실제의 지출이 헌장 17조

2항이 의미하는 지출인지의 여부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자고 하였으나,

유엔총회는 동 지출이 유엔헌장 제17조 2항이 의미하는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ICJ는 권고의견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법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총회가 요청하지 않

은 UNEF와 ONUC 설치 결의도 심사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어

지는 문안에서 국내 법률제도와는 달리 유엔체제에서는 ICJ가 유엔 각 기관의

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61) 그러나 그 내용

을 보면 ICJ는 유엔헌장 해석에 있어 제1차적 해석권을 갖고 있지 않고, 유엔

헌장은 심사절차에 대하 특별한 절차를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언급하였

다. 실제로 많은 판사들이 ICJ가 심사권을 갖고 있다는 개인의견을 표시하기

도 하였다.262)

2) Namibia 권고안263 )

1920년부터 나미비아는 국제연맹의 위임에 따라 C- 위임통치지역으로 남아프

리카의 통치를 받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후 남아프리카는 동 지역을 통합하려

하면서 인종차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유엔총회는 1966년 남아프리카가 동

지역에서 위임통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남아프리카의 위임통치권을 종식한다

고 선언하였다.(총회 결의 제2145(ⅩⅩⅠ)호). 이어 안보리도 결의 제276(1970)

호, 결의 제283호(1970)호 등으로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통치가 불법임을 선

259) 안보리 결의 제483 (1960) ; 김대순, 전게서, 주3, pp. 788
260) 김대순, 전게서, 주3, pp . 798
261) ICJ 권고적 의견 참조.

ht tp :/ / w w w .icj - cij .org/ icjw w w/ idecision s/ isum m aries/ iceun sum m ary620720.htm
262) ht tp :/ / w w w .icj - cij .org/ icj w w w/ idecision s/ isum m aries/ iceun sum m ary620720.htm

참조.
263) Leg al Con sequ ences for St at es of the Continu ed Presence of S outh Africa in

N am ibia (S outh W est Africa ) n ot w ith st andin g S ecurity Council Resolut ion 276
(1970) (1970- 1971) , ICJ 홈페이지 http :/ / w w w .icj - cij .org/ icjw w w/ idecision s .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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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남아프리카와 일정한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

였다. 안보리는 남아프리카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ICJ에 이와 관련된

권고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ICJ는 우선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나미비아 관련

결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ICJ는 권고안에서 자신이 유엔기관들에 의해 내

려진 결정에 대하여 사법심사 또는 상소권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엔

기관의 행동의 유효성을 분명히 검토하였다.264) 검토과정에서 대부분의 판사

들은 재판소의 심사권 인정에 동의하였다.265 )

3) Lockerbie 사건266)

ICJ의 심사권에 관한 문제는 나미비아 사건이후 22년만에 Lockerbie사건에

서 다시 제기되었다. 동 사건은 안보리 결의의 유효성, 특히 헌장 제7장의 범

위밖에서 채택된 결의의 유효성 문제가 직접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안

보리 결의에 대한 자신의 심사권 존부를 ICJ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1988년 12월 21일 미국소속 Pan Am기가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폭발하여 스

코트랜드 주민 11명을 포함하여 모두 2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

다. 미국과 영국은 1991년 11월 2명의 리비아인 알 아민 칼리파 파마 와 압

델 바세트 알리 알 메그라히 를 테러용의자로 기소하였다. 이들은 리비아 비

밀요원으로 항공기 화물칸에 폭탄을 장착하여 폭발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

다. 기소와 동시에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측에 리비아 국내에 있는 이들을 인

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리비아는 영국과 미국 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몬트

264) ICJ 권고의견 참조

ht tp :/ / w w w .icj - cij .org/ icjw w w/ idecision s/ isum m aries/ in am sum m ary710621.htm
265) P etr en판사는 재판소가 안보리 결의의 기초가 된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확인하

기 전에 안보리 결의의 법적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Dny eam a 판사도 재판소가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검토없이 결의의 법적 효과를 결

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de Castro판사도 헌장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안보리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러한 결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266) Question s of In terpretation an d Applicat ion of th e 1971 M ontreal Conv ention

arising from th e A erial In cident at Lockerbie (Liby an Arab Jam ahir iy a v . UK ;
Liby a v . U .S )

(1992- )
ht tp :/ / w w w .icj - cij .org/ icjw w w/ idocket/ iluk/ ilukju dgm ent/ iluk_ijudgm ent_fr am e.htm

박현석, 유엔헌장상 강제조치와 국제재판의 관계 :로커비 사건 (1988- 1998) , 국제법

학회 논총 제43권 제2호 (1998.12), pp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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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올 협약에 의거 자신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과 영국은 리비아당국이 동항공기 테러에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바

리비아 당국의 재판권 행사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과 영

국은 프랑스의 협조를 받아 이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였다. 안보리는 1992년

1월 21일 결의 제731(1992)호로 리비아측에 국제테러리즘의 방지에 이바지하

기 위해 이 요구에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준비할

것 을 요구하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리비아정부는 1992년 3월 3일

미국과 영국정부를 상대로 동 사건을 ICJ에 제소하였다. 이 제소에서 리비아

측은 자신이 몬트리올협약상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미국과 영국

은 동 협약에 따른 리비아의 권리를 수없이 침해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침해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미국과 영국정부가 이러한 침해를 조속히 중지

하고 리비아의 주권, 영토통합권 및 정치적 독립권에 반하는 모든 무력사용

및 위협을 중지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ICJ에 요청하였다. 또한 리비아는 ICJ

규정 제41조에 의거 영국과 미국의 리바아 국적인을 인도받기 위한 그리고 리

비아의 중요한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모든 강제조치도 보류하도록 잠정조

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ICJ가 동 잠정조치를 심의하고

있던중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의거 결의제748호(1992호)를 채택하였다. 동 결

의는 리비아정부에 안보리 결의 제731(1992)호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리비

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가에 1992년 4월 15일자로 리바아에 대

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ICJ는 1992년 4월

14일 리비아의 잠정조치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각사유는 상황적으로 ICJ가 동

재판소 규정 제41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안보리

결의 제748(1992)호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ICJ는 안보리 결의가 결의 헌

장 제25조에 의해 회원국을 구속하고 헌장 제103조에 의해 다른 국제합의보다

우선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정부는 동 사건에 대한 ICJ의 재판관할권과 제소허용에 대한 선결

적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영국정부는 우선 ICJ의 재판관할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설사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리비아가 가치있는 권리

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리비아의 권리는 동 협약보다 우선하는 유엔헌장 25

조에 의거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748(1992)호 및 제883(1993)호에 의거 해제되

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영국은 만약 동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이

는 안보리와 리비아간의 분쟁으로, 몬트리올 협약 제14조에 따른 분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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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ICJ에서 심의될 분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ICJ는 영국의 이러한 항

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안보리 결의는 리비아가 ICJ에 제소한 후에

채택되어 이미 성립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서

ICJ는 안보리와 자신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안보리 결

의 심사권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더욱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본안

판결의 의미가 없다는 영국과 미국의 주장에 대해 ICJ는 그 판결을 본안판결

로 미루어 놓았다.

리비아가 1999년 4월 위 용의자 2명이 네덜란드내에 임시 설치된 스코틀랜드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유엔에 인도하고, 안보리도 대 리비아 제제조치

를 해제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가 동 사건의 본안심의를 계속 할지는 현재

불분명하다.

4) 결어

평화의 유지와 전쟁의 방비라는 고도의 정책을 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로서

는 당연히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유엔 창설 초기 평화를

무력충돌에 상반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였으나 오늘날 국제사회의 변화는 평

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과거 국내문제로 치부되던 독재체제

가 오늘날 이미 불법을 넘어 평화에 대한 위협 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식민지 또는 인종차별의 정권으로부터의 억압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이 되

기도 한다. 분명 진정한 평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단순히 전쟁의 금지보다

분쟁의 잠재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안전보

장이사회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당초 유엔

창설자들은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행사로 안보리가 일개 대국의 정치적 목표

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동서냉전이 종료된 후 권력

배분의 불균형은 거부권의 기능을 저하시켰고, 안보리의 활동과 무력개입의

기회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유엔도 하나의 법공동체이고, 안보리의 활동 및 무

력행사는 헌장의 범위내에서 헌장이 부여한대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명확한 헌장개념의 해석재량이 주권적

재량권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유엔헌장이나 국제강행법

규에 위반될 때에는 무효이다. 그러나, 평화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

의의 신속한 효율성은 명백한 무효를 제외하고 합법성이 추정된다.

또한, 안보리의 활동이 유엔의 목적과 권한을 이탈하지 않고 행사되었는가에

- 132 -



대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기관이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보리 활동에 대

한 일반적 통제규정은 유엔헌장에도 다른 어떤 국제규범에도 없다. ICJ는 국

내법질서에서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 심사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학설

도 일치하지 않고 판례도 미흡하다. 그러나 ICJ는 국가간 법적 분쟁에서 필요

하다면 안보리의 결의를 심사할 수 있는 간접적(부수적) 심사권을 행사할 수

는 있다. ICJ는 안보리 결의의 합법성 추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동 결

의를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第 2節 事務 總長 및 事 務局 의 役 割 强 化

유엔사무총장의 기능과 관련하여 유엔헌장은 제97조부터 101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유엔사무국을 헌장상 유엔의 주요기관의 하나로서(헌장 제7조) 사

무총장은 그 기구의 최고 행정관(헌장 제97조)으로 규정되고 있다. 헌장 제98

조는 聯盟規約과 비교해 볼 때 사무총장의 기능과 권위면에서 새로운 기초를

제공한 것이었다. 헌장 제 98조는 사무총장은 총회와 기타 세 개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기능도 수행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순수한 행정관의 기능으로부터 정치적인 책

임을 부과한 것은 헌장 제99조의 규정인 것이다. 즉 헌장 제99조는 사무총장

으로 하여금 국제평화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사회에 주의

를 환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의 채용과 구성에 있어서 개개인의 능력, 적성과 지역적인 안배에 기초하

여야 된다는 원칙하에 배타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헌장 제 100조 및 101

조267)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무총장은 커다란 잠재력과 책

임감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국제사회를 이끄는 선도적 국제공무원인 동시에 유

엔 행정을 총 망라한 사무기능, 세계적 협상, 갈등 대결등 국제적 위기시 마지

막 희망을 부여하는 역할 등을 다하는 중요한 자리라 할 것이다. 사무총장은

또한 갈등이 勃發할 경우 국가간 중재자로서 세계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일반

적으로 각국의 개별적 이익과 더불어 전 세계적 이익은 용기와 상식을 가진

267) 오기평,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 논총」제 20집,

(서울 : 한국국제 정치학회, 1980), p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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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무총장에 의해 수행되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268) 유엔

이 필요로 하는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운영하는 일 이외에 유엔을 대표하고 유

엔 체계를 調整하며, 평화를 협상하고 위기를 중재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존하

고 신장하는 역할을 다해내는 인물이어야269) 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

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정치적, 외교적 권한의 강화가 요망된다.270)

첫째, 총회와 안보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두 기관 사이의 기능이 원

할 하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둘째 사무총장의 자율성과 재량권 확보를 위해

사무총장 자신이 철저한 중립성27 1)을 유지함으로써 세력간의 신뢰를 쌓아가야

268) 초대 사무 T ry gv e Lie (1946∼1953)총장은 그의 직업을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 이라고 했고 2대 함마슐드 (1953∼1961)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사무총장

은 교회없는 세속적 교황 이다라고 농담했다고 한다. 그리고 3대 U . T hant (1961 ∼

1971)는 세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흥미롭고 도전적인 정치적 직업이라고 회고하고 있

다. Brian Urquhart T he UN ' s cru cial choice," F oreg in P olicy , N O. 84 (F all

19991), p .159.
269) 인도 - 파키스탄 전쟁과 중동에서의 전쟁기운을 무마시키는데에 나타난

U .T hant의 무기력성은 UN의 공신력을 최저수준에 머물게 한 시기였다. Cath erin e

LT . T eng , Sy n op s es of UN Cas es in the f ie ld of P eace and S ecurity (New York :

Carn eig e En dow m ent for Int ernat ion al P eace,1968), p . 19.
270)①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대국

의 거부권으로 인해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엔총리의

권한을 확대시킨 평화를 위한 단결회의 는 UN의 주요기관에 정치적 기능을 조절하

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50년대에 급증한 회원국수의 증가로 총회의 무기력성으로

인하여 안보리의 기능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강대국간의 화해시기에 접어들면서

71년 중공이 UN에 가입함으로써 중·소 분쟁관계는 UN내에서 표면화되었고 강대국

간의 얽힌 이해관계는 다시 UN회원국들로 하여금 안보리를 외면케 함으로써 사무총

장의 정치적 역할에 기대는 커진 것이다. 오기평, 위의글,

②역대 UN사무총장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회의 외교

(Conference Diplom acy )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 역할을 키우려 했던 점에서 공통인

것이다. 더구나 조용한 막후외교 (Quit Diplom acy )는 차츰 그 성격상 분쟁의 반발을

사전에 막는 예방외교 (Prev ent iv e Diplom acy )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는 UN

의 다른 주요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

다. 오기평, 위의글, pp . 311∼313.
271) 역대 사무총장의 선출에 있어서의 불문율은 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 국민이 아

니어야하고 탈냉전하에서 미국이나 소련과 군사적인 동맹국은 아니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냉전구조속에 개입되어있지 않은 국가의 시민이어야 했다. 또한 어떤

국가간의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도 무관한 약속국 국민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즉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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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72) 셋째 사무총장은 자신의 특유한 외교적 위치를 이용하여 회원국 정

치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순방외교, 협상등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

무총장이 사무국을 떠나 외국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내부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사무부총장제도 혹은 사무차장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무총장은 국제 쟁점문제에 직접 가담하여 협상을 調整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힘들 때 사무총장은 특사273)를 통해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총장의 특사는 헌장상의 권위를 부여받고 사무총장의 권

한을 직접 위임받도록 하여 각국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사무국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 보다 복

잡하여진 평화유지활동의 임무설정을 위한 임무설정 전담부서의 설치가 추진

총장의 임명은 그의 개인자격과 냉전구조에 개입되지 아니한 조그만한 나라의 국민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 사무총장인 T ry gv e Lie (1946 ∼ 1953)는 노르웨이가

NAT O에 참가한 이후에 선출된 사무총장이었고 그의 계승자인 함마슐드 (1953 ∼

1961)는 스웨덴출신의 외교관이었으며 그 다음 U . T h ant (1961 ∼1971)는 미얀마, 그리

고 w ald heim (1971 ∼ 1981)은 오스트리아 외교관 출신이었다. 오기평, 위의 논문, pp .

318 ∼ 319.

272) 이를 위해 사무총장이 평화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한 행동에 대하여 즉시 승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작업과 사무총장 개인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과정도 필요하다. 김정수 , 앞의논문, p . 178.
273) 정치문제 해결은 통상 UN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무총장 특사 (SRS G : Special

Represent at iv e T o T he S ecretary Gen eral)가 전담하게 되며 특사는 사무총장이 인가

한 수명의 민간전문요원 (특별보좌관, 정치고문, 법률고문)과 군사전문요원(정보, 기획,

분석장교)등의 보좌를 받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필요시에는 국제적으로 혹은

현지에서 모집한 전문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총장의 특사의 활동은 대체

로 초기단계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체결된 정전 혹은 평화협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

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게되며 중기단계에는 분쟁당사자들의 협상

을 통한 정치적 합의의 도출에 촛점이 모아지고 최종단계에서는 합의결과를 기초로

새로운 해결책을 유엔에 건의하고 유엔에서 채택된 해결책을 이행시킴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MINURS O의 경우 이러한 사무총장의 특사의 협

상노력이 주효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서부 사하라의 모로코 귀속여부와 폴리사리오측

의 독립여부를 결정짓기로 하는 최종합의를 유도해내게 되었고 이결과를 안보리 결의

725호 (91. 12. 3)로 채택케하여 서부사하라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국방부, 평화유지활동 (P KO)의 실체, pp .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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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274 )

第 3節 유엔 傘下 機關 과 地 域機 構間 의 協 力

1 . 유엔내에서의 협 조

유엔의 제도정비 못지 않게 유엔 平和維持活動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은 平和維持活動과 관련된 기관들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

가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는 平和維持活動의 성격을 보면 인도주의 활

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보완 없이는 平和維持活動을 효과적으로 추진

해 나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있다.275) 유엔헌장 제 62조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적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연구와 보고를 하거나 총회, 전문기관, 회원국에 勸告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준수를 촉구하

기 위한 勸告를 할 수 있다. 또한 헌장 65조에서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원조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276) 따라서 유엔내의 경제사회이사회와 산

하 전문기관들을 비롯하여 유엔아동기금(UNEF ),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세계식량기구(WFP ), 혹은 유엔개발기구(UNDD)등이 포함된다. 이

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타 기관과 연계하여 紛爭의 확산과 같은 국제적 위기를

완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설립된 유엔 인도주의

국(DHA : Department Of Humaniturian Assictance)은 위기, 인도주의적 재

난, 확대된 平和維持活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전문기관들의 협력을 촉진

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 유엔인도주의국의 협조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엔 인도주의국, 유엔평화유지국, 그리고

유엔 정무국 삼자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안보문제에 통합된 대응전략을 구사해

나가기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에 平和維持活動은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

제 사회이사회는 제 3세계의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안보리에 적절

274) 유엔홈페이지 http :/ / w w w .un .org/ Dept s/ dpko/ r apid/ m ps .h tm
275) 송영선, 앞의책, p . 65.
276) 국방부, 평화유지활동 재조명, p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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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안보리가 예방외교와 평화구축에 적극적인 전략을 구

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 지역기구의 역할 강화

현재 평화유지군의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다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기

구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平和維持活動의 수행을 들 수 있다.277) 지역기구

는 첫째, 보다 광범위한 합의로서 지역기구 회원들간의 동질성(homogeneous)

이 크기 때문에 유엔에 비해 합의점 도출시 유리한 잇점을 갖고 있으며 둘째,

보다 광범위한 자원으로써 지역주민은 유엔 작전보다 더욱 호감을 갖고 지원

하게 될 것이며 외부개입으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 의구심을 제거 할 수 있다

는 점이다.278 ) 셋째, 유엔 작전보다 紛爭解決이 용이하고 넷째, 이해관계가 걸

린 제 3국의 지원을 보장받을수록 큰 잇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유엔헌

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하여 유엔의 원칙과 목적에 일치하는 지

역적 약정 또는 기구의 역할에 대해 제 8장279)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런 지역기구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는데 그 이유는 첫째, 지

역지구의 능력의 빈약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공정성의 문제를 들 수 있

다.280) 셋째, 취약한 조직이다. 아랍연맹과 같은 소규모의 사무국을 지닌 저개

발 지역기구는 물론이고 가장 발전된 지역기구인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도 平和

維持活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가 없다. 넷째, 외부위협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으로 지역기구는 평화유지작전에서 외부위협에 납득이 갈만한 정치적 영향력

과 도덕적 설득 또는 강압의 수단이 없다. 다섯째, 지역 패권주의에 대한 대처

능력 결여로써 지역평화유지 활동은 어떤 지역내의 세계적인 강대국 또는 지

역강대국에 대해 직접적인 작전을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지역기구가 그 능력상의 취약점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극복된다면 유엔보

다 효과적인 紛爭 安定手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갈리 사무총장은 평화

277) Diehl, Paul F ., op. cit ., pp . 122 ∼ 126. : 윤성한, 앞의논문, p. 72.
278) ONUC 작전에서 아프리카는 세계평화유지작전을 제국주의의 개입으로 인식하였

으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시에도 아랍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활동에 의존하

는 것 보다 지역기구를 통하여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

력하였다.
279) 유엔헌장 제 52조, 53조 참조

280) M at s R . Berdal, op . cit ., p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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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제안에서 유엔 이외의 기구 즉 지역기구에 의한 다양한 보충적 노력

을 장려함으로써 국제평화유지체제를 다양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갈

리 사무총장은 지역 平和維持活動이 예방외교평화유지, 평화조성 및 평화재건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기구

의 평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 사례로는 하이티에서 유엔과 미주국가기

구간의 협력, 그리고 보스니아에서 유엔과 NAT O간의 협력등이 지적 될 수

있으며 또한 구 유고 선거감시와 관리책임을 받았던 OSCE,모자비크와 르완다

등 아프리카 紛爭地域에서 UN과 협조관계를 구축했던 OAU, 캄보디아 平和

維持活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ASEAN등이 冷戰期間 동안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脫冷戰과 더불어 지역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

다.

3 . 유럽안보협력 기구 (OS CE )

여기서는 탈냉전 후 발칸 및 코카서스 지방의 인종 ·민족간의 분쟁에서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 CE )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281)

현존 지역 안보기구로서 가장 규모가 큰 OS CE (1994년까지는 CS CE라 불림)는 현재

55개국이 가입하고 있는데 가맹국들은 지리적으로 유럽, 코카서스, 중앙 아시아, 북미

대륙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비엔나에 본부(사무국)를 두고 있는 OS CE의 주요 편성

을 보면, 의사결정기구로 정상회의, 각료이사회(M C), 고위실무이사회 (S C), 상임이사회

(P C), 안보협력포럼 (F S C), OS CE의회(PA )가 있고 부설 조직으로는 사무국(S G), 소수

민족고등판무관실 (H CNM ), 민주기구인권실 (ODIHR ), 언론매체자유실(F OM ), 분쟁방지

센타 (CP C) 등이 있다. 그리고 관련 조직으로 조정·중재법원(CCA ) 등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분쟁방지 및 위기관리 업무에 핵심이 되고 있는 조직은 CP C이다.

OS CE는 1992년 7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헬싱키 문서 1992」를 채택

하고 OS CE 자체가 유엔헌장 제8장에서 의미하고 있는 지역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유엔헌장 제8장은 지역분쟁은 지역협정 (region al agreem ent s )이나 지역기

구 (region al agencies )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OS CE는 분

쟁관리에 관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분쟁방지 및 위기관리, 그리고 분쟁해결 수단으

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조기경보 및 분쟁방지" 활동이다. 조기경보와 분쟁방지 활동에 관한 OS CE의

281) 김진명, 국제분쟁의 관리: 유럽안보협력기구(OS CE ) 사례

http :/ / w w w .kida .r e.kr/ w ow w/ special/ osce.h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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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문서 1992」는 분쟁이나 위기사태를 S C에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무력충돌을 포함하여 위기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사태에 관한 내용들은 조기경

보나 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를 위해 OS CE 의사결정기구의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S C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1992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국경지대에 긴장확

산을 방지하고 H CNM의 협력을 통해 예방외교 역할을 수행한 마케도니아 감시단은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분쟁의 방지를 위해 OS CE는 CP C로 하여금 분쟁방지와 위기관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국들이 조인

한 군비통제, 군축 및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에 관한 협정상의 검증조항을 수행함

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구체적으로 검증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찰팀 운영에 있어 상호 교육 및 교류와 참여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실확인 및 검토보고"(F act - fin din g an d Rapport eur )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는 이름 그대로 가맹국으로부터 차출된 전문가가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

을 단기간에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OS CE 의사결정기구에 건의까지 하도록 하는 임무이다. OS CE는 지금까지 이러한 임

무를 통해 최근 가맹한 국가들의 OS CE 공약 준수상태를 확인하고,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했다. 또 OS CE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

가의 상황도 평가하고 분쟁지역에서 활동할 임무단의 구성여부에 대한 건의를 하는

데도 이러한 임무를 활용하였다.

사실확인 및 검토보고 임무의 시행 여부는 「헬싱키 문서 1992」제3장 제13절에 따

라 S C 혹은 CP C에 의해 만장일치제로 결정되는데 이때 임무에 관한 지침도 결정된

다. 가맹국은 그의 영토상에서 활동하는 임무수행단과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

다. 사실확인 및 검토보고 임무수행단은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S C 혹은 CP C에

제출하는데 통상 보고서는 공개된다. 한편, 사실확인 및 검토보고 임무수행단이 사용

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금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국들이 할당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셋째, "야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OS CE의 대표적 활동으로 사실확

인 및 검토보고 임무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특정한 임무나 활동이다. 이

러한 임무나 활동의 목표는 ① 분쟁을 방지하고, ② 위기를 관리하며, ③ 분쟁을 평

화적으로 해결하고, ④ 분쟁이 종식된 이후 재건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야전활

동에 관한 수행지침이나 규모, 그리고 구체적 활동내용들은 그 목적의 다양성을 고려

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된다. 예를 들면, OS CE 중앙아시아 연락관실은 규모가 4명에

불과하나 코소보의 검증임무단은 2천명이 넘는다.

야전활동은 통상 관련 당사국의 동의하에 P C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활

동은 처음에는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수행되는데 필요시 연장된다. 요원은 순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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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이나 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차출되며 파견국이 모든 지원을 담당한다.

CP C의 사무국, OS CE 행정지원국, 의장단은 이들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한다. 1992년

유고내전 이후부터 시작된 이러한 활동들은 현재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

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라트비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유고 및 우크라이나에

서 수행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을 위해 체첸에는 OS CE 지원단, 알바니아에는 현지

배치단, 벨라루스에는 감시단을 두고 있고 타시켄트에는 중앙아시아 연락관실, 알마티

와 애쉬가바트 및 비쉬케크에는 OS CE센타를 두고 있다.

넷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

에 있어 정치적 해결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분쟁방지와 위기

관리에 대한 OS CE의 모든 역량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S CE의 평화유지활동 지침에 따르면 이 활동에는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민간인 및 군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의 내용을 보면 ① 휴전의 감시와

유지, ② 병력 철수의 감시, ③ 법과 질서의 유지 및 지원, ④ 식량 및 의료 등 인도

적 지원, ⑤ 난민 지원 등이다.

평화유지활동은 본래 유엔의 책임이자 기본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OS CE의 평화유

지활동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한 분야로서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활

동은 항상 유엔의 헌장과 목적에 맞게 수행된다. 특히 OS CE 평화유지활동은 유엔 헌

장 제8장의 틀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평화유지활동을 계획하거나 수행시는 유엔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그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OS CE 단독의 평화유

지활동은 수행된 바가 없다.

다섯째,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S CE는 위기사태를 정치적으로 관리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헬싱키문서 1992」의 제3장 제6절에 의하면 "S C는 관련

당사국들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거나 필요시는 분

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권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확

한 상황판단을 위해 전문가, 조직 및 국제기구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받기도 한다. 아

울러, S C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틀을 작성하거나 사실확인 임무단이나 검토

보고자를 파견하는데 관한 결정을 내린다. 또 주선이나 중개 및 조정을 개시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위기관리 업무는 90년대 초 유고내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코소보사태

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그러나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태에 관련된 국가들로 하여금 급속

한 사태의 확산을 자제토록 하고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평화적 해결 노력

을 강구토록 한 데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한편, OS CE는 1992년 12월 스톡홀름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①

OS CE 조정위원회(CC)의 설치, ② 조정·중재 (재판)에 관한 협정 문서의 채택, ③ 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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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조정 국가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등에 관해 합의하였다. 특히 조정·중

재 (재판)에 관한 「스톡홀름 협정」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환될 조정자와 중재자

를 사전에 임명해 놓도록 하고 있다. 1994년부터 이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제네바에

CCA가 구성되었으나 실제로 사건을 다루어 본 적은 없다.

第 4節 안 보리와 총회의 새로 운 關係 定立

헌장은 모든 유엔 가맹국으로 구성된 총회가 "헌장의 범위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토의하고, 권고할 수 있다고 명기하면서도,(제 10조1항) 유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목표인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안

보리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4조 1항) 그러므로 총회는 "안보리가

어떤 분쟁이나 사태에 대하여 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그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해서 어떠한 勸告도 해서는 않된다. (제 12조 1항) 또

한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문제로서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

은" 이를 토의하기 전과 후에 안보리의 조치를 부탁할 의무가 있다.(제11조 2

항)

그러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총회의 일

반적인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제11조 4항)

제11조 2항으로 인해서, 총회가 갖는 일반적 권한인 討議와 勸告 (물론 강제

조치의 권고까지 포함한다.)의 기능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헌장상으로 이처럼 총회와 안보리는 예민하게 균형되어 있으며 거의 대등한

것 처럼 되어 있지만 냉전 기간중 총회의 권한이란 실로 미미한 것이었다. 상

대적으로 강력한 강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보리 조차도 냉전

기간 중에는 거의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으므로 실제로 안보리와 총회의 관

계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재정리 한다는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지도 않

았다. 그러나 이제 안보리의 기능이 되살아나고, 유엔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커짐에 따라 안보리와 총회의 관계정리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실제로 이 두 중요기관은 헌장상 구조가 예민하게 서로 균형되어 있는 그

만큼 유엔의 사명과 목적을 실현시킴에 있어서 긴밀하게 서로 결합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현대 국제사회가 국가 간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호 의

존성이 긴밀해 가는 만큼, 안보리가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앞으

- 14 1 -



로 어떤 일을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회의 각 회원국들이 잘알고 국제사

회 전체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기 합리적 정책을 판단하고 준비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헌장은 이미, 안보리와 총회의

결합된 기능을 보장하기위해서 안보리의 임무수행 내용이 적절히 총회에 통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헌장 12조 2항은,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안보리가 취급하는 안건을, 안

보리의 동의를 얻어서 회기마다 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그 안건의 취급을 종료한 때에도 즉시 총회에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때는 각 가

맹국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안보리 의사통보의 규정은 별로 원활히 운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사무총

장은 "안보리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활용되지 못한 제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안보리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이 조항은 완전히 작동된다 해

도 불충분한 형편이 되었다. 강대국과 소국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가 긴밀해져

있으므로 안보리의 결정에 대한 총회의 이해와 인준이 더욱 중요시 되게 된것

이다. 그러나 유엔의 현실적 관행과 여건은 이와 정반대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점차로 평화유지 기능을 되찾은 안보리는 효율적이며 강력한 기능을

갖는 것과 비례적으로 권력 집중현상을 보이며, 업무수행 과정은 비밀에 쌓여

가고 있다. 즉 안보리는 현재 점차로 더 축소된 안보리를 갖고 이들은 밀실에

서 회의록도 없이 회합하여 비밀로 각종의 결정을 내린다. 안보리 회의가 열

리기 전에 5개 상임이사국들(P - 5)은 안보리 밖에 그들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

는 특별실에서 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P- 5회의에 앞서서 미·영·불 3국으로

구성된 P - 3회의가 New York에 있는 그들 대표부 사무실 중 하나에서 열리도

록 되어있다. 이 모든 회의는 비밀로 진행되며 물론 회의록도 없다. 결국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유엔 역사상 그 어느때 보다도 획기적인 결정들이 격리된

비밀회의에서 소수의 국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있다.이러한 관행은

안보리와 총회를 냉전시대 보다도 더 隔離 시키고 있다.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총회와 안보리의 隔離는

拂拭되어야 한다. 이 두 기관의 의사소통의 확보는 헌장 12조 2항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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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될수 있을 것이다.

ⅰ)사무총장은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분쟁 기타 사안을 "안보리 동의"없이

자신의 직무상 權限으로 총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헌장

12조 2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 헌장 개정은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으로 봉쇄될 염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된다. 왜냐하

면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안보리 내에서도 상당히 받아드려

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기능 개선책이기 때문이다..

ⅱ) Michael Reisman 교수는 유엔 총회에 부속하여 각 지역 별, 이해관계

별, 대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 7장 諮問 委員會] (T he Chapter 7

Consultation Committee)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제안에 의하면, 유엔 총회 내에, 각 지역별 이해관계별 대표 21명의 위

원으로 구성된 [제 7장 자문 위원회]를 만들고 안보리는 제 7장에 해당되는

평화위협, 평화 파괴사태를 다룰 때 마다 이를 동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자문

을 받도록 한다. 일정한 확립된 절차를 정하여 안보리는 제 7장에 의거한 사

태의 심의를 시작 하는 즉시, 이를 이 자문위원회에 통보한다. 안보리 의장과

사무총장은 즉시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보리의 보고를 듣고 동 위원회의 견

해를 들은 뒤에 이를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한다. 사태의 전기간을 통해서 안

보리와 이 자문위원회는 계속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제도를 가동시키므로

써 안보리는 총회 내의 대표적 견해를 상세히 접할 수 있고 총회는 안보리의

관점과 조치 현황을 완전히 통보 받을 수 있다.

이 대안은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헌장의 개

정 없이도 헌장 제 22조에 의거하여 즉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12조 2항을 개정할 때 헌장에 명시할 수도 있다.

문제는 지역별, 이해관계별 대표 21명으로 구성 시킨다는 내용이다. 총회의

전 가맹국을 효과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 수의 증가 문제에

서나, 이른바 그 개편된 안보리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거부권제도를 대체시킬

수 있을 만한 이상적인 가중표결제를 구상하는 경우에나 모두 중요하게 참작

되어야 할 첫번째의 고려 사항이다. 유엔 총회로 부터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地域利益 代表와 特別關係利益 代表가

있다. 현재 유엔의 관행으로는 지역이익에 관해서 5개 지역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관계이익이란 그 국제기구의 사명과 기능에 따라 정립

시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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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표로 한 기능에 관련된 특별관계 이익그룹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는 아직 일반적으로 알련진 관행이나, 모

델이 없다. 따라서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지역이익

및 특별관계이익의 분류방식 부터 검토해서 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21명이라는 이 자문위의 구성인데, 21명은 협의체로서는 적정한 수

이지만, 15명도 아니고, 33명도 아니고 어찌해서 꼭 21명이어야 하는지 이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명칭문제인데, "제 7장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아마도 이 자문위

의 기능적 관할을 명시해 놓기 위한 명칭인것 같다. 즉 Reisman교수는 이 자

문위의 업무범위를 "헌장 7장에 의거한 사태"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짐작

컨데 현재 안보리 업무수행의 관행을 염두에 둔 제안인것 같다. 그러나 "안전

보장자문위원회"(Security Consultation Committee)라고 하는것이 더 적절하다

고 생각한다.

생각컨대 현재 모든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조치를 헌장 제 7

장에 의거한 절차로 다루려고 하는 이 유엔 안보리의 관행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 안보리의 임무와 권한은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모든 유효

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일차적인 책임"(primary responsibility )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안보리의 임무란 헌장 제 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들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분쟁이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것이다. 즉 국제법 주체 간의 갈등은

일단 "국제적 마찰"(international frictions)로 발전했다가, 다음은 "국제적 분

쟁"(internatinal disputes )으로 深化되고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 분쟁이 武力衝突로 되면 그 어느 일방은 평화

파괴자 또는 침략자가 되며, 안보리는 제 7장에 의한 강제조치를 발동하지 않

으면 않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태까지 오면, 이것을 평화상태로 복귀하는데

많은 곤란이 있게 마련이다. 헌장 제 7장이 안보리에 부여한 강제조치의 권한

은 따라서 평화회복을 위해서는 언제나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된 수단일 뿐이

다. 당사자간의 갈등의 초기에 이를 미리 仲裁하고 調停해서 분쟁의 원인을

해소시키는 방안 만이 언제나 가장 확실한 평화유지의 방식이 될 것이다.

유엔 헌장 起草者들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미 제 6장에 이러한 것들을 규

정해 놓고 있다. 즉 안보리는 "국제적 마찰로 발전되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그 분쟁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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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나 없나를 결정하기 위한 "調査

(investigation )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헌장 제 34조) 또 모든 회원국들도 어

떤 사태나 분쟁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이

를 안보리와 총회에 注意換起를 할 수 있다.(헌장 제 35조) 안보리는 제34조에

의거한 조사결과 그 사태의 계속이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분쟁당사국에게 분쟁해결방법을 권고

하거나 (헌장 제 36조), 적절한 해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장 제 37조).

그러나 위와 같은 헌장 제 6장의 평화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早期 措置 방식

은 실제로 거의 적용된 적이 없다. 현재 유엔의 관행은 분쟁의 "당사국"만이

안보리에 국제 평화파괴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사국의 요구가 없는 한, 안보리는 분쟁이 심화되어 실제로 무력

분쟁이 일어나기까지 수수방관하는 것이 지금의 관행이다. 1970년대의 월남전

쟁이나 1980년대의 이란, 이락 전쟁의 경우에는 분쟁 당사국의 누구도 유엔

안보리에 사태의 해결을 "요구"한 바가 없고 당사자가 위기상황에 대한 주의

를 환기하지 않는 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가동되지도 않았다.

유엔 헌장 제 99조는 유사한 위기상황의 주의환기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

여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도 거의 死文化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1960년 7월, 당시 유엔사무총장 Dag Hammerskjold가 Congo사태를 안보리에

제기한 것이 드문 사용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때도 당사국 Congo가 아

직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스스로 안보리에 문제제기를 못하는 관계로 사무

총장이 나서게 된 것일 뿐이었다. Perez de Cuellar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헌장 제 99조에도 불구하고 평화 위기상황을 안보리에 주의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무총장의 "주의환기"가 있었음에도, 안보리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

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태를 더욱 심화 확대 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기 때

문에 대부분의 사무총장은 헌장 제 99조의 권한을 행사하기를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물론 정치적 고려사항이야 없을 수 없겠지만 유엔사무총장이

어떤 사태를 세계 평화에 유해한 것으로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것 만으로도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각종의 노력이 수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헌장 제 6장에서 규정하는 평화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早

期 措置들은 헌장 제 7장의 강제조치 못지 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보더 더

중요하며, 안보리와 총회의 意思疏通, 업무협조, 해결방법의 자문 등의 기능을

맡은 [안전보장 자문위원회]의 업무 관할범위를 "제 7장에 적용되는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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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는 앞으로 유엔 헌장 제

6장의 조기조치의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새로 만들 [안전보장 자문위원

회]의 업무범위도 당연히 제6장의 이들 조치까지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총회의 [안전보장 자문위원회]는 안보리로부터 "정기적으로" 안보리의 업무

진행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한 때마다 안보리에 [사태조사위원

회](Fact - Finding Committee)나 [중재위원회](Mediatory Committee)를 조직해

서 파견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第 5節 財 政確保를 위한 制度 摸索

유엔은 이미 오래전부터 平和維持活動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정규예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282) 궁극적으로 유엔의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국에 있는 것이다.283) PKO재정의 급속한 증

가는 급기야 회원국들의 회비체납 및 납부 거부 현상까지 파생하여 UN의 정

규예산도 이미 바닥이나 Gali 사무총장이 UN의 공식파산을 선언한 상태이

다.284)더군다나 미국은 UN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UN分擔金을 30.7%에서 25%

로 하향 調整하여 96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UN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

이다. 또한 이 의회는 연체경비지급과 추가적 平和維持活動 경비 지급을 억제

하는 한편, 미국의 平和維持活動 분담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

엔 자금사정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285 ) 국제사회는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으

며 이렇게 하기 위한 자산을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이먼 듀크(Simon

Duke)는 유엔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섯가지 가능한 해결

282) 1986년 1월 P KO예산은 2억 3천여만불에 불과했으나 89년도에는 약 3배가 증가

한 6억 2천만불 92년도에는 다시 3배가 증가한 17억 4천만불로 증가하였으며 93년에

는 36억불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96. 7 ∼ 97. 6간에는 14 ∼ 15정도로 예상하

고 있다. 93년도 UN정규예산이 12억불이었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P KO예산이 무려

정규예산의 3배정도가 되었다. 김열수, 앞의 논문, p . 71.
283) 95년말 정규예산 분담과 P KO분담금을 합쳐서 미납액이 제일 많은 국가는 미국

으로 15억달러를 체납하였으며 러시아 4억달러, 우크라이나 2.5억 달러, 일본 1.2억달

러, 독일0.5억달러등 총연체액이 28억달러에 달한다. Ruben P . M en dez, "P ay ing f or

p eace and D ev elop m en t ", F .P . N o.100, 1995 (가을), p . 21.
284) 한겨례신문, 96년 5월 2일

285) 국방부, 평화유지활동재조명, p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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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제시하고 있다.286) 첫째, 유엔과 制裁를 통한 分擔金의 공유를 들고 있

다. 미국의 分擔金 비율을 줄이고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들을 안보국상임이사

국의 지위라는 매력적인 자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분담비율을

높임으로써 재정상태를 강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시장에서의 상

품과 용역에 대한 세금의 부과를 통해 유엔의 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셋째, 케야르 전 사무총장이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각 국가의 개별기업

에 직접적인 호소를 통한 평화기금의 조성을 통하여 유엔의 재정강화를 들고

있다. 넷째, 걸프전에서의 유엔의 역할과 같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나가

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방법으로 유엔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상

황에 따라 일부 유엔회원국에 의해서 平和維持活動을 이끌어 유엔 재정의 지

출감소를 통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유엔기구의 축소와

재구성을 통해 재정을 감소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여섯째, 이제껏 유엔재정에 많은 分擔金을 지원하고 있던 미국의 보다 강

화된 지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늘날 유엔의 재정문제는 자원의 문

제가 아니라 각 국가의 分擔金의 비율과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

다.287) 궁극적으로 유엔의 재정난은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호전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한편 유엔의 재정문제를 호소하기 위하여 각 국가가 매년

국가조세를 납부하는288) 한편 국제무역이나 국제 여행객들로부터 일정 비율을

유엔자금289)으로 확보함으로써 추가적 재원확보를 용이토록 하자는 의견도 대

286) Sim on Duke, "T he UN F iance Cr is is : A H is tory and A naly s is ", In t ernat ional

Relation s , v ol.ll,No.2, A ugu st , 1992, PP . 142∼148. : 김정수, 앞의논문, p . 84.
287) 프랑스는 한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 연간 360억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달 3억 1천달러에 달하는 현재의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경비가 주요 강대국 중의 하

나인 프랑스의 연간국방비의 10분의 1정도로써 절대로 많은 액수라고 할수 없다.
288) 이것은 각 국가가 매년 국가조세의 일정비율을 UN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즉

UN이 평가한 국가별 경제능력 순위에 따라 각 국가에 일정경비를 부과하는 대신 각

국가별 조세제도에 기준을 두고 UN 분담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각 국가별로 국가

예산의 0.1% 또는 0.2%씩 일정비율로 UN에 납부하면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이 예산

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납부할 것이고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함으로써

UN이 각 국가의 경제능력을 평가한다는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각 국가는 또한

의회와 정부사이에 UN분담금을 둘러싼 지리한 줄다리기도 생략될 것이고 UN도 각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예산 규모를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UN의 장기 계획수립

과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김열수, 앞의 논문, p . 74.
289) Boutros , Boutros - Gh ali 사무총장은 A n A g enda f or P eace" 에서 무기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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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고 있다.

1998- 2000년간 적용되는 새로운 유엔정규분담율 산정방식은 지난 52차 총회

시 회원국간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되었다. 새로운 분담율 산정방식 채택과 관

련하여 95년 이후 재정 상황 실무회의, 제5위원회 등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던

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새로운 분담율 산정방식에 대한 8가지 제안이

97.4월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분담금 위원회(COC)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제52차 총회에서의 격렬한 토의를 거쳐 97.12.20 1998- 2000간의 분담율 산정방

식이 최종 결정되었다. 그간 주요쟁점이 되어왔던 구체 산정기준중 금번 산정

방식에 도입키로 결정된 기준요소 들을 살펴보면, 지불능력의 산정기준이 되

는 국민생산은 GNP, 적용환율은 시장환율, 기준통계기간은 6년, 분담율 최고

한도(Ceiling )는 25%, 최빈국에 대한 분담율 최저한도 (Floor )는 0.001%, 저소

득 국가에 대한 특별배려기준 상향 조정, 3년간에 걸친 분담율의 급격변동 방

지제도(Scheme of limit s ) 잠정적 폐지 등의 적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금번

산정방식이 모든 회원국을 만족시키는 타협안은 아니므로 구체 산정기준중 기

준통계기간, 환율, 저소득 국가에 대한 특별 배려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계속

될 예정 이다. 정규예산 분담율 산정방식을 제외한 PKO 예산분담율 및 여타

유엔재정문제 관련 논의는 각국간의 커다란 입장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

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第 6節 平和 維持 活動 의 原 則遵 守

平和維持活動은 강제적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紛爭 당사자의 영토주권

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기본적 요건으로 인하여 紛爭 당사자들이

PKO설치에 동의하는 등과 같은 平和維持活動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어있

다. 그러나 최근의 平和維持活動의 유형은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활동을 망

라한 복합체의 형태를 띠고있어 근본적으로 전통적 평화유지의 활동과는 다

르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활동중인 전통적 平和維持活動에는 여전히 기존

대한 과세부여, 국제항공여행에 대한 과세부여, UN이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자금차

용 권한 부여, 재단, 기업 및 개인이 UN에 납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부여 평

화유지 활동분담금 책정공식의 변경등이 UN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토의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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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명칭만 평화유지일뿐 실제에 있어서는 강

제집행조치의 성격에 가까운 활동을 전개하는 추세가 강하게 작용하고있

어290) 새로운 유형의 활동에 적응될 수 있는 원칙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平和維持活動의 고유한 임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이 기존의 원칙이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당사국의 동의문제는 유엔이 紛爭에 介入하기 전에 紛爭 당사국과 해

결을 통해서 당사국 또는 정파가 유엔의 활동을 인정할 때에만 平和維持活動

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만일 부동의 할 때에는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비교적 쉬운 지역기구를 통한 平和維持活動을 추진하고 이것마저 동의를 얻어

낼 수 없다면 유엔이 강제행동을 배경으로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동의를 유도

하고 불응시 당사국의 동의없이 활동을 수행하는 低强度 강제활동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립성의 문제는 안보리가 紛爭에대한 논의를 할 때에 분쟁사실에대

한 명확한정보를 기초로 이를 平和維持活動으로 해결할 것인지 외교적 해결책

으로 紛爭을 해결할 것인지 또 강제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여 그에따른 군

사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유엔상비군 및 지역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한다면 명백히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엔 상비군 및 지역기구에 의하여 平和維持活動의 이름하에 실시하

고 있는 평화감시단은 비 강제원칙을 지키되 강제 행동을 수행하는 활동의 경

우에는 명확히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한 권한을 부여하고 만약 紛爭國 또는 紛

爭政派가 유엔이 부여한 활동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 활동이 平和維持活動이

아닌 평화강제활동이 될 것이며 그러한 활동의 전환이 그들에게 결코 이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第 7節 國際 司法 制度 의 活 用

290) 동의성의 원칙에 경우에만 보더라도 분쟁당사국의 동의만 있는 경우 타방당사자

가 평화유지군의 배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라는 공동선을 위해

서 평화유지군이 파견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사례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내전상황에서 중부 조직이 와해되어 분쟁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사실 어려울 경우 동의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비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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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사태에서의 전범재판에서 언급하였듯이,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비인도적 행

위에 대한 형사법원의 소추, 처벌을 더욱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병확

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 및 증인확보, 재정적 어려움의 해결 및 국제사법공조 등의

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국제형사법원규정 전체의 관점에서 검토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사법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관할권 문제의

선결이다.

국제형사법원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갖는

가?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고 위반행위자를 기소, 처벌할 수 있는가? 국

제형사법원 초안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대상을 집단살해죄, 침략범죄,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버보가 관례의 중대한 위반, 인도에 대한 죄 및 기타 법원규정 부속서에 열

거된 조약규정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 그 행위가 국제적 관심대상이 되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만 하고 있을 뿐 (초안 제20조), 국제적 무력분쟁과는 달리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제 법규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형사법원이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서도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291)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의 비인도적 행위자보다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자를 더 너그럽게 대

우해야 할 어떠한 도적적 정당성이나 설득력 있는 법적 논거는 없으며,292) 국제적이

든, 비국제적이든 인간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분쟁 희생자는 동등하게 보호되고 인도

적 대우 및 구호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293) 따라서, 국제형사법원은 공

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를 포함,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규율하는 인도적 제법규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함이 마땅한 바, 이는 공통 제3조 및 제2추

가의정서상의 금지행위들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고 오늘날 많은 정부들이 비국

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국제적 형사책임의 부과를 인정하고 있으

291) ICR C, N at ion al R epr es sion of V iolat ion s of In tern aion al H um an itar ian Law ,
Int r odu ct ion t o th e pr er atory docum ent s , D ocum ent 1. M eth od of In corpor atin g int o
dom est ic legislat ion P unish m en t for Br each es of Int ern at ion al H u m anit ar ian La w ,
A ppen dix (Gen ev a , 1997), pp . 2- 3.

292) T . M er on , Int ern at ion al Crim in alizat ion of Int ern al A tr ocit ies ", 89 A J I L (1995), p .
561

293) K . J . K eith , T h e P r esent S t at e of Int ern ation al H u m anit ar ian Law , 9 T he
A us tralian Y earbook of I n terna tional L aw (1985), p . 17 ICJ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

력분쟁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칙들은 동일하며 , 모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제네바 제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일반원칙에서 나온다고 보았

다 .(M ilit ary an d P ar am ilit ary A ct iv it ies in an d ag ain st N icar agu a (N icar a gu a v .
U nit ed S t at es ), M etr is . Ju dg em en t of 27 Jun e 1986, I CJ R ep orts , par a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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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94) 공통 3조 및 제2추가의정서에서 금지되는 행위들은 민간주민에 대해 행해질 경

우 대부분 인도에 대한 죄 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한 국제형사법원 초안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들이 제20조 C항의 전쟁의 법규와 관례 의 위반으로 열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LC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논의와 주장들에 강한 영향을 받아 최

종적으로 채택된 국제형사법원규정에는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

한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어떠한 위반행위들이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에 포함되는가? 법원규정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법

원의 관할권을 크게 2개의 범주를 규명하고 있다. 공통 3조의 중대한 위반행위 (제8조

제2(C)항)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적용되는 기타 법과 관례의 중대한 위반행위 (제8

조 제2(E )항)가 그것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 이를 관할권에 포함시킨 것은 너무나 당

연하다. 왜냐하면 공통 3조의 인도적 내용들은 무력분쟁에서 희생자 보호를 위해 모

든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 및 무기를 버린 전투원과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력,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

문, 인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및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판

결에 의하지 않은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b ) 병자와 부상자의 수용 및 간호 거부

행위는 형사제재의 대상이 된다.

법원규정은 후자, 즉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분쟁 에 적용되는 법과 관례의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로 (1) 민간주민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

한 고의적인 공격, (2) 제네바 제협약상의 구별표식을 사용하는 건물, 물자, 의료부대,

의료 수송수단 및 요원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3) 무력분쟁법하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도적 원조 및 유엔 헌장에 따른 평화유

지의무에 종사하고 있는 요원, 시설물, 물자, 부대 또는 운송수단에 대한 고의적인 공

격 등을 제8조 제2(e)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규정은 그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통 3조의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한

관할권행사는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분쟁 에만 적용되며 폭동, 고립되고 산발

적인 포격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행위와 같은 국내적 긴장상태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제8조 제2(d ), (f )항), (f )항에서는 관할권 행사분쟁을 일국의 영역내에서

294) C . M ein der sm a , V iolat ion of Com m on A rticle 3 of th e Gen ev a Con v ent ion s a s
V iola tion s of th e La w s or Cu st om s of W ar un der A rt icle 3 of th e S t atu e of th e
Int ern at ion al Crim in al T r ibun al for th e form er Yu g oslav ia ", 26 N e therlan d
I n terna tional L aw R ev iew (1995), pp . 375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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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과 조직된 군사집단간 또는 그러한 군사집단간의 장기간에 걸친 무력분쟁이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

할권행사가 모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통일 또는 영토

보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규정은 명시적으로는 전쟁범죄 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만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살해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는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이라는 무력분쟁의 성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제법상 보편적

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제 법원의 관할권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행해지는 집

단살해죄 , 인도에 대한 죄 및 전쟁범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무력분쟁에서의 적대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매우 소극적이

다.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패배한 측에게만 적용되고 승리한 측에게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도 국가들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소극성을 강화시켰

다.295)

하지만 무력 분쟁등에서 행해진 범죄의 잔학성과 규모는 인도에 반하는 죄 등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제형사법원의 설치가 필

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이러한 잔악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간섭 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켰는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국

제형사법원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비로소 국제형사법원 창설협약이 채택되었

다.

인도적 제 법규를 위반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비록 인도적 제 법규의 이상적인

보장수단은 아닐지라도 분쟁종료 후 강화조약을 통해 패전국에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금전적 책임보다는 더욱 실효적인 강제수단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예방목적을 위하여

분별있게 사용된다면 형사제재는 효과적인 제재임에 틀림없다.

295) 특히 걸프전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한 형사제재의 발전에 있어 안타

까운 선례를 이룬다 . 걸프전에서 안보리는 諸決議 (결의 660, 661, 666, 670, 674, 678 등 )
를 채택하였다 . 안보리는 동 결의들을 통해 이라크의 쿠웨이트로부터의 철수요구 및 이

라크에 대한 일련의 강제조치를 부과하면서 이라크에 의한 심각한 인권위반행위를 비

난하고 만약 , 그러한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諸國에

게 향후 있을지도 모를 재판에서 이용하기 위해 이라크와 同國의 개인에 의해 저질러

진 제네바 諸協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청했었다 . 실제로 분쟁과정

에서 포로학대 , 민간주민의 고문 및 즉결처형 , 인질 등 수많은 위반행위들이 실재했었

고 , 증거도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었다 . 하지만 분쟁이 끝난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종전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인도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 av id A . M artin , R elu ct an ce t o P r osecut e
W ar Crim es : Cau ses an d Cur s es ", 34 V irg in ia J ournal of I n terna t ional L aw (1994),
pp . 255 - 26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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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章 結 論

제 1차세계대전의 참담한 결과에 대한 인류의 반성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

지 및 사회, 경제, 문화등의 국제적 협력등의 촉진을 위한 세계적 기구인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기구는 성립후 약 10년간

매우 유효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의 勃發과 함께 그

기능이 정지되고 말았다. 제 2차세계대전중 연합국은 전쟁의 慘禍를 되풀이

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적 紛爭을 해결하며 전 인류에 대한 평

화와 안전, 생활향상 촉진의 목적으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수

행함에 있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서의 미·소간의

갈등과 대립은 집단적 안전보장의 실패원인이 되었고 특히 소련에 의한 거부

권 남용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의 평화 및 질서유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거부권은 권력정치의 이용물 내지는 강

대국의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

치도 취하지 못하게 되자 총회가 안보리를 대신하여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

에 관하여 집단적 조치를 회원국에게 勸告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단결

(Uniting for Peace)결의안을 1950년 11월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결

의의 내용도 유엔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특수한 여건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게 되어 그 결과 집단 안보기능의 수행도 어렵게 만

들었다. 이렇게 집단적 안보 체제가 불완전 가운데 많은 결함이 내포됨에 따

라 유엔은 안보리의 거부권남용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현실적 상황의 인식을

기초로 헌장 제 6장보다는 강하고 제 7장보다는 약한 형태의 새로운 紛爭解決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논의되고있는 유엔 平和維持活動

(Peace Keeping Operation )이다. 平和維持活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헌장에 기초한 것이 아닌 까닭에 그

창설의 법적 근거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엔 平和維持活動은 헌장

상의 명문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행과 경험을 통하여 형성

된 대표성, 동의성, 중립성, 자발성, 자위성과 같은 중요한 기본원칙을 특성으

로 하고 있다. 平和維持活動의 변천을 시대별로 冷戰期, 過渡期, 脫冷戰期로

구분하여 제 1세대, 제2세대, 제 3세대 平和維持活動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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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세대 평화유지 활동은 제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平

和維持活動을 말한다. 이 기간의 平和維持活動은 유엔헌장을 고안한 사람들에

의해 예기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冷戰이라는 상황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유엔안보리 사무총장의 지휘통제하에 수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집단적인

재정지원하에 평화활동을 추진해 나갔다는 점이다.

② 문제의 紛爭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무총장의

요청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은 파견부대를 자발적으로 파견시켰다.

③ 무력은 오직 자위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허락되었다.

④ 平和維持活動은 거의 복합적인 지휘계통상의 군 활동이었으며 停戰監視

와 감독, 군 감시가 平和維持活動의 주종을 이루었다.

⑤ 이 기간에서의 平和維持活動은 주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와 크게 관

련이 없는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제 2세대 平和維持活動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89년까지의 본격적인 脫冷戰

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과도기적인 平和維持活動을 말한다.

제 2세대의 平和維持活動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平和維持活

動이 紛爭 당사자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돕는 것이 포함되

어 있으며 國內紛爭에 있어서도 平和維持活動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제 3세대의 平和維持活動은 冷戰의 종식과 더불어 超强大國에의한 힘의 공

백상태에서 분출되어 복잡하게 얽혀진 인종적, 종교적 紛爭과 인도주의적인

위기상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PKO가 양적과 질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

② 유엔 평화유지군의 무장이 중장비화 되었다.

③ 정치적인 동의 없이 介入하였다.

④ 유엔의 중립성이 우호적이거나 편파적이었다.

⑤ 강대국의 PKO참여가 현저히 늘어났다.

⑥ 여러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다면적 활동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冷戰時代의 世界紛爭은 통일, 영토 및 패권다툼으로 물리적 힘에의

한 국가간의 충돌을 야기시켰던 전통적 국제 紛爭이었으나 1980년대말 구 소

련의 해체와 함께 도래한 탈냉전 시기의 국제정세는 양극체제로부터 다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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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함에 따라 민족, 종교, 언어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야기된 紛爭

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이 평화유지기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제한사항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① 平和維持活動은 헌장상의 명백한 근거와 규정 없이 주로 관행을 통해 발

전하여 왔음으로 엄격한 이론이나 자세한 규범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

들이 冷戰이후 대두되고있는 새로운 유형의 平和維持活動의 성격과 범위가 더

욱 복잡해 지면서 적용상 상당한 적법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② PKO의 법적 근거는 함마슐드 전 유엔 사무총장이 PKO는 憲章上의 6.5

장에 근거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이

미약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명분과 이해관계에 따라 尖銳한

대립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③ 脫冷戰이후 유엔 平和維持活動은 급속한 양적 증가와 활동에따른 소요

경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회비를 지연시키거나 거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다.

④ 平和維持活動의 사령부는 각국에서 파견된 연합참모로 구성되어 사령관

의 지휘, 통제능력 발휘에 제한을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파견국들이 모국에

서 파견부대의 지휘, 통제의 영항을 행사함으로써 현지 사령부를 어렵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⑤ 유엔의 군수지원체제는 PKO 설치후 2∼3개월이 지나야 설치되거나 강대

국의 군수지원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통례인바 통상 3개월간의 자급자족 소요

를 참여국이 휴대케 함으로써 병력파견국가의 재정부담을 증대시켜 파견을 제

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⑥ 인도적 간섭의 국제법상 정당성 문제이다.

人道的 干涉(Humanitarian Intervention )이란 어떤 국가가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잔악 행위를 하거나 박해를 가할

때 당해 국가가 국제조직이 필요시에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사태의 終熄을

위해 介入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는 타국내에서 발생한 인

권유린에 대해 개입함으로써 얻는 인권침해방지와 그 목적이 인도적인 것이기

는 하지만 강제적 성격을 갖는 인도적 간섭으로 초래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연계되어 있다. 인권의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보호라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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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무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타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느냐 하는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문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타국의 내전에 대한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간섭이론의 모호성

또는 불투명성과 충돌하는 가치의 해석차이로 부정론과 긍정론이 심각하에 대

립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 간섭이 실제로는 문화적 이질성의 결과이며,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락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가 제국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행

될 때,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간섭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

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주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서

는 안된다.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을 간섭국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맡겨두는

것은 강대국의 간섭을 용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인도적 간섭이 악

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보호보다는 자국이익 추구를 위한 간섭

이 더 많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따라서, 간섭이 허용되는 상황과

간섭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

도 이에 대해 아직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관행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인도적 간섭이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일

정한 기준을 통한 통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기준에

대한 판단자는 궁극적으로 간섭행위자 자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난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절차적 요건이 부가되어야 한다. 그것은 평화적 해

결수단에 의한 해결시도가 있은 다음이어야 하며, 사후에 국제조직에 대한 신

속한 보고 및 제출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적 간섭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최근의 경향은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간섭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적 간섭은 상당수 국가들

에 의해지지 받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인도적 개입이 국제 관습법으

로 확장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설치될 PKO는 紛爭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지역에 예방 외교적 차원에서 平和維持活動이 전개될 것으로 예

상되며 또한 헌장 제 6장에 근거한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평화조성 노력이 증

가될 것이며 또 紛爭이 종결된 후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구축 노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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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과

전망을 토대로 유엔의 평화유지기능을 증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필자의 견

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平和維持活動의 원칙 준수이다.

당사국의 동의 문제는 유엔이 紛爭에 介入하기전에 紛爭 당사국이 유엔의

활동을 인정할 때에만 平和維持活動을 실시하고 만일 동의하지 않을 때는 당

사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비교적 쉬운 지역기구를 통하여 平和維持活動을 추

진해야할 것이다. 중립성의 문제는 안보리가 紛爭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 분

쟁사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기초로 이를 平和維持活動으로 해결할 것인지

외교적 해결책으로 紛爭을 해결할 것인지 또 강제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

하여 그에 따른 군사력을 구성해야할 것이다.

둘째, 안보리의 효율성 증진 및 기능 강화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

기위한 1차적 책임과 권한을 갖는 유엔의 가장 중요한 집행기관으로서 안보리

결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세계도처에 일어나는 모든 紛爭에 신속히 介入하여

초기에 해결하도록 하여할 것이다. 또한 유엔 회원국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

를 상임이사국에 포함시켜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고 특히 약소국가간의 紛爭

에 대한 결정을 2/ 3다수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무총장의 역할 강화이다.

유엔사무총장의 기능과 관련하여 유엔헌장은 제 97조로부터 101조까지 규정

을 두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무총장은 커다란 잠재력과 책임감을 요

구하는 자리로서 국제사회를 이끄는 선도적 국제공무원인 동시에 유엔 행정을

총망라한 사무기능, 세계적 협상, 갈등, 대결등 국제적 위기시 마지막 희망을

부여하여 역할을 다하는 중요한 자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

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정치적, 외교적 권한의 강화가 요망된다.

넷째, 유엔 산하기관과 지역기구간의 협력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平和維持活動의 성격을 보면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

이고 적극적인 보완없이는 平和維持活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있다.

따라서 유엔의 제도정비 못지 않게 유엔 平和維持活動의 활성화를 위해 중

요한 것은 平和維持活動과 관련된 유엔기관들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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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기구는 지역기구 회원들간의 동질성이

크기때문에 유엔에 비해 합의점 도출시 유리한 잇점을 갖고 있으며 유엔활동

보다 紛爭解決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 3국의 지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큰 잇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平和維持活動 수행을 위한 지역기구

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엔상비체제 추진이다.

유엔상비체제란 각 국가들이 일정한 자원을 미리 확보하여 각 국가에서 필

요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가 유엔의 단기 경고하에 특정한 PKO임무를 수행

케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상시 준비체제가 가동된다면 신속한 대응시간을 보

장하고 과거 유엔 平和維持活動 임무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경감시킬 수 있으

며 재정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유엔은 이미 오래전부터 平和維持活動을 위한 예산 뿐만아니라 정

규 예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의 이러한 재

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의 상품과 용역에 대한 여러 형

태의 유엔부담금제도를 실시하여 유엔의 재정을 강화하고 외국통화 교환시 일

정비율을 유엔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유지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지역기구를 이용하여 지역기

구와 긴밀한 협력을 취할 수 있도록 지역기구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

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고에 대한 나토의 공습은 결국 지역평화와 안전

을 위협하는 경우 무력사용을 규정한 UN헌장 제7장의 발동요건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주권국가가 자국내에서 집단학살금지 및 인도적 간섭의 범위를

초월한 국제법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도 UN 및 지역기구는 무력적 개입의 명분이 인

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일반적인 추세로 미루어보아 어떤 국가라도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잔학한 행위나 박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제기구 내지 지역적 기구가 필요하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강제력

을 동원하여 그러한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

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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